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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회운동조직은 제도화 이후에도 

운동성을 유지하는가?

: 민관협력 노동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병 권

  비정규직 문제는 주요한 사회문제다. 정규직 고용관계 중심으로 설

계되어 왔던 제도들은 고용관계가 다변화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오롯이 포괄하지 못하며,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도 전 세계

적으로 위기에 직면해있다. 제도와 노동조합 모두에 있어 이중적으로 

포괄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작업은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대변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들

을 거두고 있는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노동운동이 제도화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제도화 이후 겪는 제약과, 제

도화에도 불구하고 운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점들을 입체적으로 조

명하려는 시도이다. 연구 질문은 두 가지다. 먼저, 민관협력 노동센터

가 제도화 이후 저항을 추구하는지, 추구한다면 이들의 저항 양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했다. 다음으로, 민관협력 노동

센터가 제도화 이후 조직화를 추구하는지, 추구한다면 이들의 조직화

는 어떠한 양태들로 이뤄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위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에 관한 문헌 자료들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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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고, 노동센터 센터장 및 실무자 20명을 심층 면접하여 핵심 자료

들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저항 양상을 ‘포획된 저항’, ‘전략

적 저항’, ‘하부정치’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민관협력 노

동센터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추진 양상을 ‘조직화 방법’, ‘조직

화 과정’, ‘조직화 그 이후, 교섭의 장’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센터 운동이 제도화를 

통해 본디 이루려고 했던 목표인 ‘비정규직 고용‧노동 조건 개선, 비

정규직 노동인권보호와 이해대변, 사회복지 확충’ 등을 달성하기에는 

‘민간위탁 형태’,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공식화 

도모’,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존 노동조합의 

활동방식 변환 추동’, ‘조직화 이후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

는 지역적 교섭의 장 마련’ 등 여러 제도적‧구조적 난관이 엄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가 포

착한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저항과 조직화 양상들은 선행연구들이 ‘가

능성’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 사회운동조직이 제도와의 접합 이후에

도 운동성을 견지할 수 있는 지점들을 실증하고, 사회운동조직의 제

도화가 단순한 포섭이나 온건화로 귀결된다고 접근하는 일련의 비판

들이 낡은 문제제기일 수 있음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가 추적한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비가시적 저항과 조직

화 양상은,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시정 등 개

인적 이해대변뿐만 아니라 노동자 조직화나 제도 개선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집단적 이해대변에 있어서도 유효한 행위자가 될 수 있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는 평등 및 민주주의

에 초점을 둔 사회정책 변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사회정책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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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을 비롯한 행위자에 보다 주목함으로써 사회

정책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드러냈

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사회정책 입안자,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 노동조합 

활동가, 세 청중에게 말을 걸며 보내는 초대장이기도 하다. 첫째, 사

회정책 입안자에게는 정부 일변도의 제도 설계 및 집행을 넘어 시민

사회와 시장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 상호 협력하며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네트워크적 접근이 유효할 수 있음을 조명하고자 

했다. 둘째,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에게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겪

는 경험들을 언어로서 이음으로써 더 나은 변화를 모색하는 데 출발

점이 되고자 했다. 셋째,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는 노동운동의 자원과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민관협력 노동센터와의 전략

적 협업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주제어: 노동센터, 민관협력, 비정규직, 사회운동, 제도화, 노동운동, 

하부정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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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들어가며

 
  본 연구는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대변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

두고 있는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노동운동이 제도화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

고,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제도화 이후에도 운동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규

명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사회운동과 사회복지는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지만, 사회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진단하는 데 있어 상이한 방식을 채택해오며 “미묘

한 대치관계를 형성”해왔다(김수영, 2013: 258). 빈곤, 불평등, 실업 등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어 “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운동과 현상 개선을 바라는 

사회복지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해왔기 때문이다(앞의 글). 사회복지

는 제도와 실천을 통해 사회문제의 개선 내지 완화를 꾀해왔고, 일각에서는 

사회복지를 ‘사회문제의 해결사’로 칭할 만큼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둬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와 실천들은 사회문제를 양산하는 구조적 불

평등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비판, 빈민이나 실업자로 하여금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품행을 교정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했다(프로카치, 2014; 크룩생크,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운동의 제도화를 바라보는 관점도 논쟁적이다. 구조

적 문제들을 제기하며 정부를 비판해왔던 사회운동이 제도와 접합하게 되면 

더 이상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기에,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를 

타협이나 포섭으로 여기고 사회운동의 변혁적 성격이 퇴색된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하는 반면(Piven·Cloward, 1978; Meyer·Tarrow, 1998; Wolch, 

1999), 제도화 이후에 반드시 포섭으로 귀결되지 않고 제도 내 물적·상징적 

자원들을 활용하여 사회운동조직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다는 관점도 동시에 존재한다(Pettinichio, 2012; Banaszak·Whitesel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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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가 주목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도 노동운동이 제도화된 사례이다. 

노동센터들은 약 70%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노

동단체 및 노동조합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운영된다. 민관

협력 노동센터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자의 권리향상,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옹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미조직 취약노동자2) 대

상 상담·교육·조직화 지원·정책대안 모색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노동

센터의 명칭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노동자지원센터, 노동복지센터, 노

동권익센터 등으로 다양하다3). 기존 제도 내 포괄되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의 

증가와 노동환경의 악화로 인해 지방정부에서 노동정책 사업을 수행해야 한

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이철, 2021: 32), 이를 배경삼아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2013년 총 13개, 2018년 총 26개, 2022년 총 56개로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법이나 노동조합에 포괄되지 않는 경우가 크게 늚

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변화한 노동

시장과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되어온 제도와의 부정합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

고(이승윤‧백승호‧남재욱, 2020),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도 전 세계적

인 수준에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노동조합

이라는 이해대변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에 기반한 다양한 이해대변 형

태를 도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

의 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이

2) ‘미조직’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기에 노조 등의 형태로 충분히 조직화되지 
못한 상황을 뜻하고, ‘취약’이라 함은 권리의 향유와 이해의 대변 기회가 충분하
지 못함을 의미한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 내부자료; 출처: 박종
식 외, 2020: 129).

3) 노동센터의 명칭은 학계와 행정 영역 모두에서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학계에서는 
노동센터를 비정규노동센터(노성철·정흥준·이철, 2018), 비정규지원센터(우상범·
임상훈, 2021) 등으로 부르나 용어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행정 영역에서도 
광역단위에서는 주로 노동권익센터, 기초단위에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비정규
직노동자지원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본 연구는 가장 최신의 연구보고서
(김성호·정흥준·기호운, 2021; 신태중·김금숙·이주환, 2021)들이 센터들을 노동센
터로 명명한 점을 따라, 노동센터로 명칭을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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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대변에 있어 주목할 만한 행위자로 대두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이 등장하는 행위자인 민관협력 노동센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매우 적다.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전국 노동센터의 활동들을 살펴본 연구(손

정순, 2018), 노동센터의 발전 경로를 분석한 연구(노성철·정흥준·이철, 2018), 

탐색적으로 노동센터의 활동들을 분석한 연구(정흥준 외, 2019; 우상범·임상훈, 

2021)가 존재하지만 노동센터의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적 탐구는 아직

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비정규직 이해대변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

는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된 사례라는 점에 초점을 두

고, 사회운동의 제도화를 포섭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제도화 이후에도 운동

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 중 어떠한 관점이 민관협력 노동센터

의 활동을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한지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회운동의 핵심 정체성인 저항과 조직화를 분석틀로 

삼아, 제도화 이후에도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저항과 조직화를 좇는지 물었

다. 이를 토대삼아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제도화 이후 저항을 추구하는가? 추

구한다면, 제도화 이후 저항 양상은 변했는가? 변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했는가?

  [연구 질문 2]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제도화 이후 노동자 조직화를 추구하

는가? 추구한다면, 제도화 이후 조직화 양상은 변했는가? 변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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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에 관한 문헌 

자료들을 검토하고, 노동센터 센터장 및 실무자들을 심층 면접하여 핵심 자

료들을 수집하였다. 민관협력 노동센터 관련 문헌 자료들은 2012년부터 전

국에서 진행되어 온 노동센터 관련 토론회, 박람회 자료집과 함께 2020년부

터 2021년 9월까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논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부 회의자료를 포괄한다. 연구 참여자는 총 20인으로, 민관협력 노동센터 

센터장 12명, 민관협력 노동센터 실무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층면접

은 2022년 9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외에, 연구자는 

2022년 4월부터 한국비정규직단체네트워크 청년활동가 모임을 참여관찰하

였고, 이 과정에서 기록한 참여관찰 자료들도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질문

지를 구성하는 데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가 포섭으로 귀결

된다고 바라보는 관점보다, 제도화 이후에도 사회운동조직이 운동성을 좇을 

수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활동을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는 노동센터 운동이 제도화를 통

해 본디 이루려고 했던 목표인 ‘비정규직 고용‧노동 조건 개선, 비정규직 노

동인권보호와 이해대변, 사회복지 확충’ 등을 달성하기에는 ‘민간위탁 형태’,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공식화 도모’, ‘비정규직 노동자

의 노동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존 노동조합의 활동방식 변환 추동’, ‘조직화 

이후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적 교섭의 장 마련’ 등 여러 

제도적‧구조적 난관이 여전히 엄존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제도화 이후 겪는 제약과,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운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점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인 본 작업은 

사회정책 입안자,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 노동조합 활동가, 세 청중에게 

보내는 초대장이기도 하다. 첫째, 사회정책 입안자에게는 정부 일변도의 제

도 설계 및 집행을 넘어 시민사회와 시장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 상호 협력

하며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네트워크적 접근이 유효할 수 있

음을 조명하고자 했다. 둘째,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에게는 서로 다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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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겪는 경험들을 언어로서 이음으로써 더 나은 변화를 모색하는 데 출

발점이 되고자 했다. 셋째,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는 노동운동의 자원과 역

량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민관협력 노동센터와의 전략적 협업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2장에서 노동센터 운동의 등장 

배경 및 발전과정 그리고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특징을 소개한다. 3장에서 

사회운동의 정체성을 다룬 연구들을 검토하여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 이후

에도 운동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규명할 분석틀을 제시하고, 사회운동조직

의 제도화를 포섭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제도화 이후에도 운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바라보는 두 이론적 관점을 검토한다. 4장에서 연구자가 이 연구

주제를 왜 선택하고 어떻게 연구 질문을 구체화했는지를 드러내고, 자료수

집방법 그리고 자료분석방법을 소개한다. 5장과 6장에서는 각각 제도화 이

후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좇고 있는 저항과 조직화 양태들을 분석한다. 마지

막으로 7장에서 제도화 이후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저항과 조직화 양상을 요

약하고 5장과 6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함의 및 한계를 종

합적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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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배경: 노동센터 운동의 등장 및 특징 

제 1 절 한국의 비정규직과 비정규 노동운동

  1. 한국의 비정규직

   

   2022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7.5%(815만 6천명)이다(고용노동부, 2022)4). 2000년대 초반, 비정규직의 개

념은 기간제 근로자를 일컫는 것에 가까웠고, 비정규직 문제는 곧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문제였다(장지연, 2017a: 1). 오늘날, 비정규직 문제는 

간접고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따라 더욱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4)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
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 이 공식 통계에서 사실상 본인들이 대기업의 비정규직이라고 느낄 만
한 사내하청 유형의 간접고용은 포착되지 않고, 이들은 정규직으로 분류된다(장
지연, 2017a: 5). 2022년 고용형태 공시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하청노동자는 
93.5만명이다. 각종 프리랜서와 앱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가까운 비임금 근로자 또한 정부 공식통계에 적확히 포착되지 못
한다(장지연, 2017a). 임시·일용직 중 일부도, 정부 통계에 있어 정규직으로 분
류되고 있다(김유선, 2021). 비정규직 규모는 과소평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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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비정규직 정규직

최근 3개월(6~8월) 평균 임금 188.1만원 348.0만원

평균 근속기간 2년 6개월 8년 1개월

평균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율 54.8% 17.7%

고용보험 가입률 54.0% 92.2%

퇴직급여 수혜율 43.0% 94.0%

상여금 수혜율 38.5% 88.8%

노동조합 가입률 3.3% 17.8%

출처: 고용노동부(2022).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표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불안정하다. 간접고용이 만연할 경우, 용역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를 요구해야 하기에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노

출되고(권혜원·권현지·김영미, 2016), 근속연수가 증가하더라도 승진 또는 임금 

인상의 기회는 거의 없다(조혁진, 2017). 기업들은 중층적 하도급 관계 등을 

통해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직결되지 않은 영역을 털어버림으로써, 경비절

감 및 고용주의 법적 책무 전가를 꾀했고(와일, 2014), 이는 일자리의 질 악

화를 야기했다.

  정규직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이 348만원인 데 반해 비정규직의 최근 3

개월 평균 임금이 188.1만원이라는 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상의 평

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비정규직의 절반 이

상이 평균 근속기간 1년 미만이라는 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교적 퇴직금

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5). 비정규직의 퇴직급여 

수혜율은 43%, 정규직의 퇴직급여 수혜율은 94%이다(고용노동부, 2022). 정

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교육 및 교통비 지원, 경조비 지원 등 기업복지 차

5) 근속기간 1년 이상,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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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격차도 존재한다. 기업복지는 기업의 제공의지와 제공능력에 따라 상

이하게 주어지는 임의적 성격을 강하게 띈 복지이기에(민기채, 2021), 비정규

직은 기업복지의 적용에서 배제되거나 정규직보다 덜 포괄될 확률이 높다6). 

  비정규직은 단순히 고용관계 측면에서만 불안정한 것이 아니다. 노동시장

에서의 불안정성은 국가의 복지 및 생산체제와의 제도적 구성과 결합에 따

라 상이하게 나타나고(이승윤·백승호·김윤영, 2017),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충분한 사회안전망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에, 비정규직 노동자

가 다차원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승윤·김은지·

박고은, 2017; 이승윤·서효진·박고은, 2018).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54%로, 92.2%인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의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 2022). 고용보험 가입률을 기업규모와 

정규직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면,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2015년 기준 67.5%임에 반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39%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다(장지연, 2017a: 5). 계약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낮

거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일수록 실질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장지연, 2017b: 4). 

구분 공공부문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79.8 99.1 67.5 90.2 39.0

노조

가입률
24.5 31.3 7.2 5.1 0.9

출처: 장지연(2017a). 5쪽.

<표 2> 노동시장 하위집단별 근로조건 비교(2015년 기준)

6) 기업복지는 직접적으로 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직원의 생활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과 비슷한 효과를 갖는다
(장귀연, 200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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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0명 미만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임금근로자 수

(명)
11,770,294 3,996,812 1,978,585 2,700,203

조합원 수(명)

(조직률)

20,926

(0.2%)

114,452

(2.9%)

209,003

(10.6%)

1,328,220

(49.2%)

출처: 고용노동부(2021a). 

<표 3> 사업체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 현황(2020년 기준)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어 노동조합의 조직

적 보호가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

다는 점에서 “취약성의 이중적 덫”에 놓여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혜진 외, 

2017: 10).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노동자 스스

로 비공식성을 해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요코타, 

2021: 269).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교섭을 할 수 있다

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정규직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장귀연, 2009b: 54).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은 3.3%에 불과

하고(고용노동부, 2022), 작은 사업장에서 일할수록 노조 가입률은 더욱 낮아

지게 된다(고용노동부, 2021a). 300명 이상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가까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반면, 30인 미만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0.2%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이유는 다차원적이다. 우

선,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떠나야하기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열심히 참여할 동기 자체가 적다(장귀연, 2009a: 78). 아무리 노동

조합 가입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 할지라도, 회사에 밉보여 재계약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 가입을 꺼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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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 높은 것이다(위의 글: 78-79). 또, 간접고용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의 노동조합 조직화를 이뤄내더라도 하청업체와의 교섭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개선의 폭 자체가 적고(안정화, 2014: 73), 개별 단사 중심 기업별 교섭

구조 하에서, 원청은 유노조 사업장을 무노조 사업장으로 대체하려 하기에 

노동조합은 무력화되기 쉽다(권혜원·권현지·김영미, 2016: 133). 한국의 노동조

합 체제가 기업별 노동조합에 기반해있다는 점도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요코타, 2021: 242). 작은 사업장에 취업해 분산적으로 

존재하면서 잦은 이직을 겪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현 기업별 노조 체제에

서는 조직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내부에도 이질성이 존재하고, 자발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택하는 노동자들도 있다(김수영·하은솔·김영,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법 및 사회보장

제도, 노동조합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어, 도시 영세 자영업층이나 비노동

력인구, 실업자와 함께 순환 관계를 가지며 사회적 취약 계층과 공통성과 

연속성을 갖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요코타, 2021: 288).

  2. 행위자로서 비정규 노동운동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는 절실한 문제

이다. 대표성과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기존 기업별로 존재했던 노조들을 묶어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로 

재편성되었고,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에 기업별 노동조합들이 가입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여전히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노사교섭은 주로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단체교섭의 결과는 

조합원에게만 적용되기에 현재 노동조합이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조직

화되어 있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벗

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장귀연, 2009b: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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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은 이를 딛기 위해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 지역을 중시

하는 지역일반노조운동을 전개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그 노력의 성

과는 제한적이었다. 예컨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은 민주노총 총연맹이나 산업별 노동조합 등 상급조직 차원

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된 사업이었다7). 그러나, 상급조직과 기층 기업 노동

조합 간에는 괴리가 존재했다. 상급조직은 사회적인 정당성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는 반면,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기업 노동조합은 이보다는 사업장 

평조합원의 요구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는다(위의 글: 51). 노동조합 간부나 

활동가적 정체성을 지닌 조합원의 경우 외부에 노동조합이 비춰지는 이미지

와 정당성을 고려하지만, 기층 평조합원의 경우 이를 고려할 이유가 거의 

없다. 그보다, 평조합원은 단체교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해에 보다 많은 

관심사를 가질 확률이 높다(앞의 글). 기층 평조합원의 요구에 묶여있는 경

향이 강한 기업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조직화에 크게 협조하지 못했거나, 협

조하지 않았고, 비정규직 전략조직화 사업은 산업별 노동조합에 국한한 상

급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경향이 강했다. 이에, 비정규직 전략 조직화 사업은 

제한적 성과를 거뒀다8). 

  또, 하나의 비정규직 조직화의 흐름은 지역일반노조운동이었다. 지역일반

노조운동은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해 “기업과 업

종을 뛰어넘어 지역을 토대로 삼아”, 지역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을 꾀했다

(전국지역업종일반노동조합협의회, 2014: 82). 2000년 출범한 부산일반노조를 

시작으로, 지역일반노조는 26개 지역, 5천여 명의 조직화 성과를 내면서 

2006년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를 세우는 등 유의미한 흐름들을 만들

7) 민주노총의 체계는 민주노총 총연맹에 16개 산업별·연맹 노동조합이 가맹되어 
있는 연맹체로 구성되어 있다. 

8) 전략조직화 사업은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에서 비정규직 조직화 기금을 모으고 
활동가를 양성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이 자원과 인력을 받아 조직화를 실행
하는 방식이었다(장귀연, 2009b: 56).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기금 조성은 약 
22억이 모금되어, 목표액 50억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비정규직 조직가 양성 
및 배치 또한 실제 24명이 배치되어 계획하였던 인원 90명에 크게 못 미쳤다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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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냈다(정의헌,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일반노조는 “지역별 교섭이 

정착되지 못한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조직 확대도 정체되었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노성철·정흥준·이철, 2018: 152). 

지역일반노조운동은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삼고, 

사업장별 교섭보다는 지역별 교섭을 함으로써 지역의 “최저기준의 설정과 

함께 초기업적인 외부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꾀했

다(김주환, 2006: 19). 그러나, 지역별 교섭이라는 교섭구조를 구체화시키지 

못했고, 결국 작은사업장 각각마다 기업별 교섭 관행을 반복함으로써 성장

에 한계를 겪었다(장진범, 2021: 217-219).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시장 주변부의 취약노동자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닿기 어려운 존재(박명준·김이선, 2016: 36)”일 수 있다는 노동운동 내부 자성

적 문제의식이 움텄고, 이는 2000년대 초·중반 노동센터 설립으로 이어졌

다. 노동조합을 활용한 비정규직 조직화 모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하면서 노조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의 일상생활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운동으로서”, 노동센터 운동이 등장한 

것이다(노성철·정흥준·이철, 2018: 152). 

제 2 절 노동센터 운동의 발전 과정

  1. 노동센터 운동의 등장

  노동센터 운동은 2002년, 최초로 진보정당 출신의 구청장이 당선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시작되었다(위의 글: 153).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구

청장 후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개선해보자는 문제의

식 하에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후 2003년, 울산 동구는 지자체 직영 방식으로, 울산 북구는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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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센터를 운영했다(위의 글: 153-154). 

그러나, 센터의 설립 과정에서 진보 정당이 핵심 구심점으로 작용했고 이는 

구의회 다수를 차지하던 보수정당 구의원들로 하여금 센터를 정치적으로 인

식하게 했다(위의 글: 154). 이는 구의회의 적대적 예산 심사 및 편성으로 

이어졌고, 울산 동구와 북구의 센터들은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했기에, 지역의 노동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한 채 소극적 활동만 

이어왔다(앞의 글).  

  한편, 2006년 민주노동당 당 차원에서도 비정규직 사업을 주요 전략사업

으로 채택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첨예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비정규센터를 

육성하는 지역거점사업을 실시했다(위의 글: 154-155). 공모 과정을 거쳐, 서

울 동부, 안산, 부산, 광주 지역이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운영되는 지역거점 비정규센터로 선정되었다(위의 글: 155). 그러

나, 1년 만에 민주노동당의 지원 사업이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

터들은 최소한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생존하였고, 부족한 인적·물

적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며 꾸준

히 활동을 이어왔다(위의 글: 157-158). 그 외에도, 노동단체들이 주도하여 

2006년~2009년 사이 독립 노동센터들이 집중적으로 설립되었다(이정봉, 

2017: 6). 

  당시, 독립 노동센터들의 열악한 상황은 2010년 6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에서 10주년 기념사업으로 진행한 전국 지역비정규노동운동단체 현황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설문에 응답한 18개 단체 중 17개 단체가 독립 노동센

터였고, 울산북구 센터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

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에 속했다. 대다수 센터들은 1~2인 상근자로 운영되

었으며, 상근자의 무급 자원활동으로 운영되는 곳이 4곳, 30~40만원의 월 

활동비로 운영되는 곳이 6곳, 80~100만원의 월 활동비로 운영되는 곳이 5

곳, 101~130만원의 월 활동비로 운영되는 곳이 2곳이었다. 독립 노동센터

들은 모두 후원 회원들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평균 후원회원이 

111명에 불과했기에, “비정규운동에 대한 열정으로 센터에 몸담았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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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개선되지 않는 재정 문제 암초에 걸려 그만 두는 경우, 뾰족한 대책

이 없어 센터 사업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거나 사업 정지 상태가” 되는 경우

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이남신, 2012: 10). 아래 <표 4>도 당시 독립 노동센

터들이 모두 재정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재정
상근자 

확보

회원의 사업 

결합취약

회원 

확대

전문성 

강화

상담-

조직화 

연결

노조 

결합 

취약

사무실 

확보

12 5 5 1 1 1 1 1

자료: 이남신(2012), <지역비정규센터의 역할과 방향>, 9쪽. 

<표 4> 지역비정규노동운동단체 어려운 점 

  당시 독립 노동센터들의 주요 사업은 상담, 실태조사 그리고 조직화 지원

이었다. 이 때, 상담 사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요가 가장 많았기에 주

요 사업으로 자리잡았지만, 실태조사는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 주요 사업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체 후원금이 적었기에 비정규직 관련 사업이면서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고, 

실태조사는 지방정부나 노동조합의 재정 지원 프로젝트로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실태조사 사업이 대다수 독립 노동센터의 주요 사업이 되었

던 것이다(위의 글: 14). 동시에, 센터 핵심 상근자가 기존 노동조합 대표였

거나 활동가였던 경우, 센터가 지역 내 노조 간 연계망의 구심 역할을 하면

서 투쟁사업장 연대 및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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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동운동의 제도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성장

  2010년 이전에는 독립 노동센터가 노동센터 중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2010년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설립되어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노동조합이나 독립 노동센터가 수탁받아 

위탁형태로 운영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빠르게 설립되기 시작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약 160명의 광역·기초 단위 

의원을 배출하고,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및 정책연합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때,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과 후보단일화 및 정책합의 과정에

서 제시한 조건 중 하나가 지역 내 민관협력 노동센터 설립이었고, 이는 

2011~2012년 서울, 경기, 전주, 경상남도 등 전국 7곳의 1세대 민관협력 

노동센터 설립으로 이어졌다(노성철·정흥준·이철, 2018: 161). 

지자체
조례 

제정
명칭

센터 

개소일

운영

방식
설립당시 수탁기관

전북 전주 2009.9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0.10 위탁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서울 서대문 2011.3 근로자복지센터 2011.6 위탁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 성동 X 근로자복지센터 2011.5 위탁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경상남도 2011.3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1.7 위탁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울산 동구 2011.12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2.4 직영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경기 부천 2011.9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2.9 위탁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 안산 2012.1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2.7 위탁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자료: 노성철·정흥준·이철, 2018, 162쪽.

<표 5> 1세대 민관협력 노동센터 설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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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민주노동당 지역거점센터로 설립되었던 광주, 안산, 서울 동부 지역

거점 비정규센터들이 연속적으로 민관협력 노동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

다는 점을 특기할 만하다. 민주노동당의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이들은 자생

적으로 꾸준히 활동해왔고, 이는 지역 정치권으로 하여금 이들을 민주노동

당과 독립적인 단체로 인식하게 했다(위의 글: 163). 확보한 상징적 독립성을 

바탕으로 독립 노동센터들은 2012년을 전후해서 지역 정치권의 큰 거부감 

없이 민관협력 노동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동시에, 2010년 7곳의 독립 노동센터들이 첫 모임을 갖고, 활동공유, 토

론, 공동사업을 모색하는 느슨한 연대체인 ‘지역비정규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를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2014). 2~3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며 네트워크를 유지했고, 지역비정규네트워크는 2012년 

11월, 독립 노동센터와 민관협력 노동센터 모두를 아우르는 한국비정규직노

동단체네트워크(이하 한비네)로 발전했다. 한비네 출범 당시 28개 노동센터

가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고, 이 중 21개가 독립 노동센터, 9개가 민관협력 

노동센터였다(문종찬, 2021: 33). 

  2010년~2012년에 설립된 1세대 민관협력 센터들은 모두 민주노총 지역

본부가 수탁하거나, 독립 노동센터가 수탁한 기관들이다. 이들은 사전협의에 

기반하여 지방선거를 계기로 노동단체들이 설립을 이끌어낸 측면이 강하다. 

1세대 센터들은 민관협력 노동센터 설치를 통해 “인적·물적 기반 확보 및 

사업의 안정화를 통해 주체형성의 가능성과 기반 확대”를 꾀했다(박재철, 

2013: 161). 당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박기옥 사무국장의 아래 

2013년 한비네 토론회 발표문은, 당시 비정규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민관협력 

노동센터 수탁을 결정했던 이유와 센터를 인식하는 관점을 잘 드러낸다. 

휴게실 개선 사업은 청소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활동이면서, 청소

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이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 투쟁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도 노동조합을 비롯한 우리 

센터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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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제도 개선만큼이나 소중한 일이라 생각한다. 작은 

변화에 노동자들의 신뢰가 쌓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시민 참여를 조직한다

면 법과 제도 개선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센터

는 청소노동자들을 조직화의 목표로 삼지 않았지만 3년동안 그들을 만나오면서 

쌓인 신뢰 속에서 청소노동자 반장모임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작년

에는 이들이 직접 청소노동자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준비하게 하는 성과를 가

져오고 있다. 이후, 청소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노동조건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박기옥, 2013: 105; 강조는 연구자). 

  2013년 이후 설립된 2세대 민관협력센터들은 사전협의보다는 지방자치단

체장의 의지와 해당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일치하면서 생긴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1세대 민관협력센터와 다르다(이정훈 외, 2015: 90). 당시, 

지방정부들은 노동정책의 한 영역으로 노동조합이 포괄하지 못하는 비정규

직을 포함한 미조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위의 글: 113), 법률상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수행에 있어 주어진 예산과 권

한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노광표, 2014)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중반 

이후 단순히 경제·산업 측면의 일자리 정책의 하위 분야를 넘어 지방정부도 

보편적 인권 향유의 관점에서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미조직 취약노동자들

의 권익대변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구축(김혜진 외, 2017: 19)”해야 

한다는 관, 학계, 시민사회, 노동단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는 서울, 충

남,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이어졌

다(이철, 2016: 19).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이 민관협력 

노동센터를 지방정부 노동정책 거버넌스의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 모색해왔

다는 점, 그리고 지방정부가 고정적인 노동 사무를 둘 수 있는 제도적 기반

9)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정책에 있어 담당하는 업무는 직업안정, 직업훈련, 노사관
계 분야이며, 분쟁조정,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관련한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
았다(노광표, 2014: 8-11).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안전 예방 활동의 근거 규정이 신설되었고(제4조의2, 제4조의3), 이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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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민관협력의 시너지

를 도모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을 선호한 경향이 존재했다는 점(김성호·정

흥준·기호운, 2021: 31) 등이 합쳐지며 2세대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설치가 증

가했다. 

  독립센터와 1세대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지향하는 가치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 비교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었다면, 2013년 이후 설치된 2세대 민관협

력 노동센터는 센터장의 정치적 배경이 상이하거나, 한국노총이 수탁하는 

등 기존 노동센터들과는 이질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었다(노성철·정흥준·이

철, 2018: 165).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센터와 1세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

은 한비네를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2세대 민관협력센터들은 한

비네를 센터 운영과 사업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공간으로 여기

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이들은 한비네라는 느슨한 네트워크 안에서 

함께 상호작용하며 노동센터 운동의 외연 확장과 전국화에 크게 기여했다

(위의 글: 166). 그러나, 여전히 한비네 내부에서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정체

성과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이했고, 정부와 파트너십 형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했다(문종찬, 2018: 12). 한비네 자체적인 정체성과 역할 

정립에 대한 합의 정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 노동센터들은 대부분 민

관협력 노동센터로 전환되었고, 이를 둘러싼 숙의나 전략 논의는 명확히 이

뤄지지 않은 채 2013~2015년을 기점으로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노동센터의 

지배적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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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민관협력 노동센터 연도별 설립 현황(2022.10. 기준) 
(단위: 개) 

   자료: 김성호·정흥준·기호운(2021)을 바탕으로 수정·보완

  2018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관협력 노동센터 설립 수는 다시 크게 늘었

다. 2022년 10월 기준, 전체 민관협력 노동센터 56개 중 절반에 가까운 27

개가 2018년 이후 설립되었다. 이는 기존 노동센터들이 사업 성과를 지자체

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점, 노동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노동조합 및 시민

단체의 설치 요구가 꾸준히 존재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이를 

수용하여 민관협력 노동센터 설립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 등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뤄졌다(김성호·정흥준·기호운, 2021). 

  신규 설립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기존 설치된 센터 중 일부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거나 사업의 영역을 넓히기도 하였다. 2011년 ‘노동복

지센터’ 명칭으로 설립된 서울시 자치구 센터의 경우 2019년 ‘노동자종합지

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며 노동자 조직화 지원 등까지 역할이 확대되었고, 

2015년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로 출발한 대전센터의 경우 2020년 

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로 확대·개편되며 배정된 인건비 예산이 3명에서 7

명으로 확대되었다(위의 글: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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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민관협력 노동센터 현황 및 특징

  1. 민관협력 노동센터 현황10)

  노동센터 유형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위탁형태로 운영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 

후원금을 바탕으로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독립 노동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노동센터로 구분할 수 있다. 2022년 10월 기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총 52개, 직영 노동센터는 4개이다. 독립 노동센터의 

개수는 파악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사회운동조직인 독립 노동센터나 

노동조합이 제도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에 주목한다.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과 예

산 모두 이에 따라 정해진다. 위탁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2019년 6

월 기준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평균 위탁기간은 3년이다(김종진, 2019). 위탁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공모를 거쳐 재위탁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수탁기

관이 바뀌는 경우도 왕왕 존재한다.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광역 지방자체단체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광역 민

관협력 노동센터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받아 운영하는 기초 민관협

력 노동센터로 나눌 수 있다. 광역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12개, 기초 민관협

력 노동센터는 40개이고, 광역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예산과 인력이 기초 민

관협력 노동센터보다 많다. 2021년 기준, 광역 지방자치단체 민관협력 노동

센터 평균 인력은 9명, 평균 예산은 8억 4백만원이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민관협력 노동센터 평균 인력은 3.6명, 평균 예산은 3억 1천만원이다.

  수탁기관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독립 노동센터가 민관협력 노동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기도 하며(10개, 19%), 그 외에는 주로 민주노총(25개, 

10) 보다 자세한 민관협력 노동센터 현황은 <부록>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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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과 한국노총(10개, 19%) 등 노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서 민관협력 노

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11). 광역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경우, 한국노총 지역

본부가 수탁받은 경상남도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독립 노동센터나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수탁받아 광역 민관협력 노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경우, 한국노총이 수탁받아 운영하는 센터가 8곳

이지만, 대부분 2020년에 이르러서 수탁받은 경우가 많아 민관협력 노동센

터 수탁 경험이 길지 않다. 독립 노동센터가 2010년대 초반부터 민관협력 

노동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을 지속해온 사례들을 제외하면, 2010년대 중반

부터 설립된 기초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대부분 민주노총 지역지부들이 수

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그림 2> 민관협력 노동센터 수탁기관 현황(2022.10. 기준)
(단위: %) 

 

11) 여수시비정규직노동센터의 경우,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와 한국노총 여수지역지
부가 공동 수탁받아 운영되고 있기에, 1개의 센터이지만 민주노총 수탁기관과 
한국노총 수탁기관으로 중복하여 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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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요 사업

 

  노동센터의 역할은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크게 ①서비스 제공, ②옹호 ③

조직화로 나눌 수 있다(Fine, 2006). 노동센터들은 노동/법률상담을 통한 취

약노동자들의 권리구제 및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취약노동자

들의 기초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을 개

발함으로써 옹호를, 조직화에 유리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노동조합을 

포함한 대안적 이해대변형태 조직화를 통해 조직화 활동을 꾀한다(이철, 

2021: 39-46).

  노동 상담과 교육 그리고 정책 연구는 대부분의 민관협력 노동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노동 상담은 방문상담, 온라인 및 전화 상담 및 찾아가는 

이동 상담 등의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상담의 범주는 단순 노무 상담부

터 분쟁 조정, 법률 자문을 통한 지원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박종식·남

우근·기호운, 2020: 67). 대다수의 노동센터들은 상담 DB를 구축하여, 지역에

서 임금체불, 징계·해고, 근로시간 및 휴가, 퇴직금 미지급 등 어떠한 노동

문제들이 활발히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노동 교육 또한 청소년, 노동

자, 시민, 기관 인사노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기

본적인 노동 및 노동법 교육을 통해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자신의 권리

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며, 노동 교육을 담당할 노동인권강사단을 양

성하기도 한다(앞의 글). 정책 연구는 주로 매년 특정한 비정규직 직종의 실

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실태조사 결과는 센터의 노동 상담 사례

집 및 DB와 함께 지역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참고되기도 한다(위

의 글: 68).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실태조사를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접점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기도 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접촉면을 바탕으로 

여러 생활복지서비스들을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필요

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연계하는 것이다(김혜진 외, 2017: 123).  

  지역별 민관협력 노동센터마다 가장 편차가 심한 사업은 조직화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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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협력 노동센터를 노동 상담 및 노동 교육 등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여기

는 센터들도 있고, 이러한 센터들은 조직화 사업을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사

업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아래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

듯,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활동 중 하나로 조직화 및 조직화 지원을 지향하

는 센터들도 존재한다. 미조직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대변을 위해선 노동조

합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집합적 목소리가 모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위탁기관이라는 제약 때문에 직접 노동조합을 조직하

는 것은 매우 어렵고(이철, 2016: 35-36), 센터가 노동조합을 직접 조직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금기시되어온 

경향이 강했다(김성호·정흥준·기호운, 2021: 61). 그러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노동센터의 공식 사업으로서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이 부상하

고 있고, 협회 및 노동조합의 형태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지원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대두하고 있다(이병권, 2022).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

터는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리 및 자

조모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박종식·남우근·기호운, 202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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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개념도 및 역할

 출처: (위) 문종찬(2014), <지역운동과 노동권익센터의 역할>.

       (아래) 박재철(2018), <노동복지센터와 민간단체의 협력운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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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명 주요 사업

대전

노동

권익

센터

정책연구 실태조사, 노동자 간담회, 정책연구, 월례 정책토론회

법률상담 

및 교육
노동인권강사단, 법률상담, 노동인권교육

복지문화

권리
노동문화제, 문화기행, 권리지킴이, 소규모 사업장 자조모임

감정노동 심리상담, 힐링캠프, 자조모임, 가이드북, 환경개선지원

청소년노동 

권익
취업학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공모전, 알바지킴이단, 이동상담

건설노동자 

권익
쉼터 운영, 취업알선 교육

서울

노동

권익

센터

노동허브
서울노동포털,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노동존중 홍보·공동 캠페인, 

광역-권역-자치구 노동센터 협력체계 구축, 노동자 쉼터(이동, 미디어) 운영

정책기획
필수노동자, 디지털 특수고용노동자, 공통교육과정 개발, 취약계층 노동자 조직화, 

노동자 참여플랫폼 구축, 노동커뮤니티 지원, 노동정책 연구조사 네트워크

시민권익
노동법률구조, 중소사업주 교육 및 컨설팅(마을노무사), 노동상담 사례집,

노동상담 매뉴얼, 서울노동아카데미, 청소년 및 특성화고 노동권 보호

운영지원 인권경영 기틀 마련, 운영협의회, 평가위원회 도입

충남

노동

권익

센터

노동정책

연구

노동환경 및 노동권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노동지표 구성 및 지역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노동포럼

노동법률

지원
광역 단위 상담기반 구축 및 확대, 온오프라인 노동상담, 지역노동자 권리구제지원

노동인권

교육

노동(기본)권 및 인권 관련 통합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온오프라인 

노동인권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제작과 배포

노동존중

캠페인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지역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 

기관 및 사업 홍보 사업

연대와 

협력
전국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자료: 김성호·정흥준·기호운(2021), 53-54쪽.

<표 6>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요 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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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요 특징

  노동조합이 파업이나 파업의 위협을 통해 고용주와 교섭함으로써 임금 및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했었고,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된 이후에는 노조에 친

화적인 정치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해왔다면(Garrick, 

2021: 136),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반드시 기업과의 교섭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실질적인 생활 향상을 위해 지방정

부 정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독립 노동센터와 달리 지자체의 물질적, 상징적 

자원을 배경삼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노성철·정흥

준·이철, 2018: 166). 그러나,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지역의회의 구

성에 따라서 예산의 제약은 물론이고 센터의 존폐가 결정”된다는 한계를 지

닌다(위의 글: 167).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의 범위나 예산이 크게 축소될 

수 있고, 평균 3년마다 받는 재위탁 심사에서 재위탁을 받지 못할 경우 수

탁기관이 바뀌게 되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미조직 취약노

동자들의 문제는 불안정한 고용이나 낮은 임금에서 우선적으로 발생하지만, 

이를 해결할 조직화나 교섭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상담이나 교육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접점을 늘리

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미조직 취약노동자들

과 접촉면을 만들고 확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위가 되고 있다”라는 평가

를 받는다(김혜진 외, 2017: 124). 동시에,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문제는 단

순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주거 및 건강 등 총체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노동환경뿐만 아니

라 실질적 생활향상을 이끌어 내려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접근이 더욱 

유효할 수 있다(위의 글: 123).

  노동조합들도 노조 밖 노동자들을 대변해야한다는 당위성에 동의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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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조직화 사업을 추진할 주체와 역량이 취약한 상황 속에서,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도심제조업,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지원과 관련 정책 개

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김하늬, 2021: 59). 

나아가, 국가 차원의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서,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실험들을 이끌어냄으

로써 진보적·숙의적 노동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

재한다(Doucette·Hae, 2022: 144). 

  그러나,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미조직·저임금 노동자를 온전히 대변하기

에는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우상범·임상훈, 2021: 18). 비

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나 제도 개선 등 집단적 이해대변보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개인적 이해대변에 중점을 두고 주요 사업을 펼쳐왔다는 것이

다12). 노동 상담 또한 “사후적 법률구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방적 차원의 

사업은 거의 없었”다는 자성적 평가와 함께(이혜수, 2017: 29), 민관협력 노

동센터가 제공하는 노동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은 지역 취약 미

조직 노동자 규모에 비하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정경은, 2019: 58).

12) 이는 미국 노동자센터에 대한 평가와도 유사하다. 국내 노동센터와 유사하게, 
미국 노동자센터는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옹호 및 조직화를 
조합하여 활동하는 지역사회 기반 조직이다. 미국 노동자센터는 법적 절차와 행
정을 숙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저임금 노동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요구
를 주장하고 저항하는 것(claims-making)을 가능케하는 자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Fine·Gordon, 2010), 동시에 선제적으로 불
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제도 개선이나 구조 개혁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불법
행위가 일어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Lesniewsk·Gleeson, 2022). 노동 불안정성은 근본적으로 노동자 조직화, 
권력 불균형 해소 등이 필요한 정치적인 문제이고(Fine, 2017), 노동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조직들의 연합 및 조직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력을 약화시
키는 정치·경제 체제의 균열이 수반되어야 한다(Lesniewsk·Gleeson, 2022). 노동
자센터들도 서비스 제공이나 옹호 역할을 넘어서, 저임금 노동자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끔 리더십 개발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꾸준히 교육하고 훈련해왔지만
(Fine, 2007: 338), 지속가능한 노동자 조직을 꾸려내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를 받는다(Fine·Narro·Barnes, 2018: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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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지방정부의 보여주기식(Wallpaper) 노동정책의 일환으로서 민관협

력 노동센터가 쓰이고 있지 않냐라는 비판이 제기된다(Doucette·Hae, 2022: 

144). 지방정부가 노동정책에 있어 주요한 변화를 제도화하지 않은 채, 그저 

민관협력 노동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노동친화정책을 집행하고 있

다는 표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 수준에서 노동정책 변화

를 이끌어내려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접근들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노동권 

보장과 일관된 기준의 향상을 꾀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의 힘을 약화

시킨다는 비판도 존재한다(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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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이론적 분석틀

제 1 절 사회운동과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

  1. 사회운동의 정체성과 역할 

  사회운동을 비교적 중립적으로 정의한다면, “사회나 어떤 집단의 변화를 

촉진하거나 혹은 변화에 대항하기 위해 일정한 지속성을 지니고 조직적·체계

적으로 이뤄지는 다중에 의한 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Turner&Killian, 

1987: 223-224). 본 연구는 사회운동의 운동성을 판단하는 핵심 정체성으로

서 조직화와 저항에 주목한다. 사회운동의 주요한 성과들로는 “특정한 문화

와 개인의 감수성을 바꾸거나, 특정한 아이디어를 확산시키거나, 사회정책의 

변화들을 이뤄내는 것”이 꼽히고(Benford et al., 2000: 2724)13), 이를 이뤄내

는 데 핵심은 사회운동이 ‘조직화’를 통해 꾸려낸 결사적 힘(associational 

power)을 바탕으로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사회운동은 특정한 것과 맞서 저항(protest)한다는 공통 정체성을 지

닌다(Goodwin·Jasper, 2015: 4). 저항이란 “정부, 권력자, 혹은/그리고 문화적 

믿음과 실천에 대해 도전하고 대항하거나(resist), 요구하는 것(위의 글: 3)”을 

의미한다. 사회운동 주류 연구들은 주로 가시적인 집단 저항행위를 연구의 

초점으로 삼아왔다. 정치인류학자 제임스 스콧(2020)은 공개된, 가시적인 저

13) 물론, 이러한 변화들을 모두 사회운동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사회운동 
외에도 수많은 변수가 해당 성과를 거두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서두원, 
2000: 13), 사회운동은 의도한 결과 못지않게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도 가져오기
에, 사회운동의 공식적 목표와 사회운동의 결과 간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임희섭, 1999: 19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
하는 방식을 바꾸고, 많은 사회 개혁과 혁명 그리고 세계 질서의 변화를 유발하
는 데 사회운동이 주요한 역할들을 해왔다는 주장(Benford et al., 2000: 2725)
은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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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경우, 진상(眞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

장한다. 지배구조가 필연적으로 뒤집을 수 없어보이는 한 그것에 대한 모든 

합리적 반대는 본래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저항 형태를 띤다며

(스콧, 2020: 370), 위장되어 있거나 무대 뒤쪽의 정치적 행위를 자세히 주목

할 때에도 저항이 가능한 영역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위의 글: 58). 

권력균형에 대한 사려깊은 자각에서 비롯된 전술적 선택의 결과로서 피지배

계급의 저항은 비가시적으로 나타나며(위의 글: 311), 스콧은 이러한 눈에 잘 

띄지 않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저항을 하부정치(infrapolitics)로 정의한다14). 

  스콧은 피지배계급의 하부정치가 가시적인 정치적 행위와 실질적 저항의 

문화적·구조적 토대(underpinning)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위의 글: 312, 323). 

스콧의 연구들은 줄곧 무시되어왔던 저항들을 가시화하여, 드러나지 않은 

저항들이 어떻게 운동의 근거지를 형성해왔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회운동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느뵈, 2015: 62-63)15). 본 연구는 스콧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가시

적 저항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저항들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저항 개념을 확장하여 접근한다.   

  둘째, 사회운동은 조직화를 수반한다는 공통 정체성을 지닌다(Benford et 

al., 2000: 2718). 어떠한 변화를 촉진하거나 변화에 대항하기 위해 사회운동

은 집단적인 힘이 있어야하고, 이를 위한 사회운동조직의 핵심 역량 중 하

14) 최근 인류학계에서는 스콧(2020)의 하부정치 개념을 확장하여, 수도관, 댐 등 
실제 하부구조(infrastructure)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둘러싼 주민과 정부 간 협상 
과정을 하부정치로 개념화하기도 한다(Anand, 2015; 이승철, 2022: 193). 예컨
대, Anand(2015)는 인도 정부가 도시의 물 공급 및 누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통
치하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시도가 수도관 그 자체의 물성과 배관 수리공들
의 미시적 실천들을 고려하지 못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논증한다. 배관공
이 특정 연립주택에 수도관을 절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함과 동시에, 우회
해서 다시금 수도를 연결시키는 미시저항들은 수도관 시스템의 누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권력 그 자체의 누수와 침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15) 그러나, 스콧의 이론적 기여를 최대로 만드려면, 모든 행동의 형태를 저항이라는 
모호하고 거대한 범주에 통합하는 오류를 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야 한다(느뵈, 201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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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집단적인 힘을 갖추기 위해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역량이다(서두원, 

2000: 22). 사회운동을 사회운동이게 하는 것의 관건은 “공동체적 체험을 유

지하고 그 열기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고(포스·라킨, 1991: 184),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선 조직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조직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Holegate et al(2018)의 조

직화 정의가 가장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준용한다. Holegate et 

al(2018)은 노동자 조직화에 있어 동원(mobilization)과 조직화(organizing) 개

념이 큰 구분 없이 혼용되어 왔다는 점을 비판하며, 두 개념 간 차이점들을 

논증한다. 동원이란 기존에 존재했던 지지기반을 활성화하는 것에 국한된다. 

동원은 이미 가입된 구성원 혹은 일부 비구성원에 바탕하여 시위 등 일회성 

활동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임시변통(quick-fix)이 될 순 있

어도, 근본적으로 일터에 있어 힘의 균형을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데에는 한

계가 있다(위의 글: 603). 동원은 조직화 과정에 있어 중요한 도구이자 활동

이지만, 그 자체가 곧 조직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위의 글: 602). 

  조직화란 “처음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집단적 조직화와 풀뿌리(grassroot) 

리더들의 발전 과정을 통해, 부정의(injustice)에 도전하는 공유된 목표를 가

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

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위의 글: 600). 조직화에 있어 핵심은 ① 조

직 구성원들과 활동가들을 늘림으로써 활동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정도와 

② 동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리더를 발굴하는 능력 그리고 ③ 반대자나 비

구성원을 대의(cause)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바꿀 수 있는 리더의 역량이다

(위의 글: 602-603). Holegate et al(2018)은 이러한 지점이 동원에서 결여되

어 있기에, 동원의 순간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일터에서 지속가능한 변화를 

도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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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의 정의 

  Kriesi(1996: 156)는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를 자원 조달의 안정화, 조직 

목표의 온건화, 운동 레퍼토리의 관습화 등을 통해 사회운동조직이 정당이

나 이익단체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Meyer·Tarrow(1998: 21)는 사

회운동의 제도화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self-sustaining) 반복가능한 과정의 

창출”로 정의하며, 사회운동의 제도화 양상을 ① 저항행동의 루틴화 ② 포

용 및 주변화 ③ 포섭 세 유형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① 사회운동조직

과 정부 모두 예측 가능하게끔 저항행동이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을 

‘저항행동의 루틴화’로, ② 확립된 루틴에 순응하는 사회운동조직은 제도에 

대한 접근권이 주어지고 루틴에 순응하지 않는 사회운동조직은 배제되는 것

을 ‘포용 및 주변화’로, ③ 사회운동조직이 정부의 운영에 방해되지 않게끔 

조직의 목표를 온건화하는 것을 ‘포섭’으로 정의한다. 

  국내에서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를 다룬 연구들도 Kriesi(1996)와 

Meyer·Tarrow(1998)의 정의를 바탕하되, 조금씩 변형하여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를 정의한다. 예컨대,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다룬 신상숙(2008: 88)은 

“국가를 비롯한 여타의 조직들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이고 관례적인 상호작용

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운동이 반복적이고 자기유지적인 과정으로 집어드는 

현상”으로, 환경운동의 제도화를 다룬 홍덕화·구도완(2014: 153-154)은 “어

떤 사회운동이나 사회운동조직이 그 사회의 확립된 제도 틀 안에서 자원을 

동원하면서 운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사회운동

조직의 제도화를 정의한다. 

  신진욱·정보영(2022)은 사회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와 시장 

간의 지형도를 거시적 시야에서 범주화하는 작업을 시도했고, 그 결과는 아

래 <그림 4>와 같다. 동심원의 중앙에 가까울수록 공익성, 공동선, 사회적 

가치라는 시민사회적 목표가 가장 지배적인 부문이고, 동심원의 주변은 정

치·행정 혹은 시장의 문법과 시민사회의 문법이라는 이질적 문법들이 중첩

되고 경합하는 부문이다(위의 글: 109). 본 연구가 주목하는, 사회운동조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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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된 사례인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아래 <그림 4>에서 ‘민관협치’ 부문

에 해당한다. 

<그림 4> 시민사회·정부·시장 간 관계 속에서 본 시민사회의 구성

       출처: 신진욱·정보영(2022).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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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를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

  1.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①: 포섭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 개념을 정의한 Kriesi(1996)와 Meyer·Tarrow(1998) 

모두 제도화의 종착점으로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이익단체의 모습을 상정했

다. Kriesi(1996)의 관점에서 제도화를 거친 사회운동조직은 옹호 역할에 특

화되어 있을 뿐, 조직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제도화를 거친 사회운동조직이 

조직화와 저항을 꾀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조직 엘리트에 의해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일 뿐, 본질적인 행위가 아니다(Kriesi, 1996: 153). 

  Kriesi(1996)와 달리, Meyer·Tarrow(1998)는 제도화 이후에도 사회운동이 

온건한 저항행동을 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나아가, 제도화를 거친 사회운동

이 온건한 저항행동을 넘어 체제전복적인 운동성을 지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는 가능성일 뿐, 사회운동의 제도화는 포용이나 포섭으로 귀

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inexorable) 자조한다(Meyer·Tarrow, 1998: 24).

  전통적으로 사회운동은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외부에서 도전하는 행

위자로 여겨져 왔고(틸리, 1978), 이러한 시각에 가까울수록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는 사회운동의 패배로 여겨지곤 했다(Klein·Lee, 2019: 68). 사회운동의 

제도화를 타협이나 포섭으로 여기고, 사회운동의 변혁적 성격이 퇴색되었다

고 바라보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사회운동이 제도화된 채널에 참여하게 된

다면 사회운동 스스로 의제를 점진적으로 조절하게 되고(De Souza, 2006), 

이는 대개 운동의 정치적 역량과 비판적 감각을 마모시키는 것으로 귀결된

다는 것이다(Miraftab, 2009). 

  예컨대, 미국의 빈민운동을 연구한 Piven·Cloward(1978)는 사회운동의 제

도화를 조직의 경직화를 야기하는 운동의 방해 요인으로 여겼고, 제도화를 

통해 운동의 성격을 온건화하는 대신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려했던 활동가들

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미국의 반핵운동을 연구한 Meyer(1993)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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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조직이 이익단체화되는 것을 사회운동의 쇠퇴 패턴으로 분류했다. 

Wolch(1999)도 자발적 결사체가 제도화된다면 독립적 가치를 보존할 수 없

다고 주장하며, 자발적 결사체가 정부로부터 운영자금을 지원받는 민관협력 

파트너십 형태를 비판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들

을 해결하는 데 자발적 결사체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제도화를 선택하기보다 

탈중앙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Wolch, 1999: 26). 

  국내에서도 이른바 ‘87년 체제’ 이후 보다 민주적 체제에 가까워지며, 사

회운동조직에게 제도정치 행위자와 협력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되었고(Shin, 2020: 264), 주로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둘러싼 

비판적 논의가 이뤄졌다. 여성운동의 제도화로 인해 여성단체 수는 크게 증

가하고, 정부위원회에 대표로 참여하는 등 객관적으로는 높은 정책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운동 활동가들은 운동이 서비스화되고 행정적 

자료와 수치를 만들기 위한 실무가 늘어나 본인이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대행자인지 회의하며(김은경, 2005), 일부 여성운동 지도자는 제도화로 인해 

“집단 정체성은 탈급진화되었고 집단행동은 탈동원화되었으며 운동의 활력

은 쇠락”했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서두원, 2012: 186). 

  국내외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꾸준히 추적해온 신상숙(2007: 5)은 “운동조

직과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력관계의 발전을 낙관하거나, 운동의 자율

성 상실을 제도화의 필연적인 결과로 위치시키는 비관적 견해를 유보”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지만, 관료조직으로서 운동의 요구와 의제를 선별하여 

흡수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여과하는 국가의 제도적 선택성(institutional 

selectivity)을 고려할 때, 제도화된 여성운동의 제한적인 역량과 자율성은 

“이미 노정된 복선”일 수 있다고 조심스레 평가한다(신상숙, 2011: 186). 김

주희(2020: 60-61)도 여성운동이 제도를 경유하며 ‘탈성매매 여성’이라는 존

재가 발명되었고, 매춘 여성들의 탈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신념에 기반해 매

춘여성들을 구제해 사회로 돌려보내는 실천과 활동은, 의도치 않게 성매매 

경제 안과 밖을 동떨어진 것으로 분리해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사회를 성평

등한 사회로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비판했다. 제도화된 여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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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다양한 반성매매활동은 질서와 안전이 유지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통

치 활동의 일환으로 작용함으로써 “탈정치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글: 61). 

  그 외에도, 빈민운동과(조문영, 2001: 3장; 김수영, 2006) 시민운동에 있어

(조문영·이승철, 2017; 김은지, 2017; 김은지, 2018), 제도화가 운동성을 탈각시

켰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조문영·이승철(2017)은 시민

운동의 활동들이 사회적 경제 및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제도화되며 활동가와 

지역사회조직들이 사회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보다, 본인들

의 윤리적 성과를 수치화하여 정부에 입증해야하는 압박을 느끼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상세히 드러냈다. 시민운동 활동가들 스스로의 “기여 

덕택에 열어젖힐 수 있었던 민관협력의 장에서 사회의 저항적 의미보다는 

그 포섭의 실례를 빈번히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다(위의 글: 138). 

  2.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 ②

     : 운동성 유지 

  

  그러나, 제도화를 거친 사회운동조직이 지닐 수 있는 잠재력과 저항 가능

성에 대한 분석을 폐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국가와 사회운동조직을 포함한 

시민사회라는 전통적 이분법의 분석적 유용성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

고(Offe, 1985; 이승철·조문영, 2018; 이승철, 2022), 최근 사회운동조직이 제도

화를 거치더라도 반드시 포섭으로 귀결되지 않고, 제도 내 물적·상징적 자

원들을 활용하여 사회운동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연

구들도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Banaszak, 2005; Pettinichio, 2012; Klein·Lee, 

2019; Banaszak·Whitesell, 2019). 

  Banaszak(2005)은 제도와 사회운동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비판

하며, 정부 내 공식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면서,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

고 있는 구성원들을 ‘정부-운동 교차점(state-movement intersectio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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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tinichio(2012)는 정책형성 및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만 사회

운동의 목표 달성에 가담하는 기관 혹은 행위자들의 태도와 사상을 ‘제도 

내 활동주의(instituitonal activism)’로 개념화한다. 여성운동에 초점을 둔 

Banaszak(2005)과 장애운동에 초점을 둔 Pettinichio(2012) 모두 공통적으로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를 통해 국가에 대한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고 사회운

동 행위자들에게 참여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운동의 목표 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Klein·Lee(2019)도 사회운동 행위자들이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 정치 행위자와 규칙

들을 바꿔나가는 현상을 ‘점령의 정치(politics of occupation)’로 개념화한다. 

사회운동 행위자들이 제도화 이후에 포섭이나 온건화로 귀결되기 쉬운 ‘영

향력의 정치(politics of influence)’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정치 내 의제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나가는 ‘점령의 정치’가 대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텍사스 여성운동의 제도화를 연구한 Reinelt(1994; 1995)도 제도화에 

따른 자원의 안정화, 정책결정자에 대한 접근 가능성,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성운동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 등이 결코 사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제도화에 따른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Reinelt(1994; 1995)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택에서

는 항상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병존하고, 여성운동 지도자들의 뚜렷한 여성

주의적 비전과 임파워먼트된 여성운동 참여자들을 바탕으로 행정관료적 관

습에 꾸준히 도전하는 실천 등이 수반된다면, ‘길들이기 시나리오’에 진입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선택할만한 장점들을 제도화 전략이 지니고 있다는 것

이다. 

  국내에서도 2010년 이후 시민사회와 정부·시장 간 접경지대가 빠르게 확

장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들을 시민사회의 변질로만 바라보거나 시민사회

의 발전으로만 바라보는 관점 모두 지나치게 평면적인 해석이라는 점이 지

적되어 왔다(신진욱·정보영, 2022: 125). 주로 청년운동의 제도화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제도화 이후에도 사회운동조직 혹은 활동가가 여전히 운동성을 지

니고 있는 지점들을 충실히 드러내고 있다(김선기·옥미애·임동현, 2018;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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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2018; 김영순·이태형, 2020; Lee·Yoo, 2022).

  예컨대, 김선기·옥미애·임동현(2018)은 청년운동이 변화한 정치적 기회구

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원 동원과 정책 생산의 통로로서 청년정책거버

넌스를 구축하였고, 특정한 기회구조 하에서는 제도화된 사회운동조직이 자

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Lee·Yoo(2022)도 사회운동조직인 청년유니온이 중앙·지방 정부의 요직을 

‘점유’함으로써 사회운동조직에 핵심 자원, 네트워크 및 제도적 공간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운동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2022년, 지방 및 중앙정부의 정권이 교체되어 비우호적인 정치적 

기회구조에 놓이게 된 이후에도, 청년운동과 청년정책거버넌스가 이끌어낸 

정책들은 꾸준히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신진욱·정보영, 2022: 

131). 이는 청년운동이 제도화를 통해 구축한 청년정책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설득함으로써, 정치적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스를 수 없는 비가역적 성과들을 거두었다는 점을 보여준다(위

의 글: 132)16).

  빈민운동이 자활사업으로 제도화된 사례를 추적한 김수영(2013)도 제도화 

이후에 빈민운동 활동가로서 정체성을 지닌 구성원들이 사회운동에 친화적

인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모했던 미시저항들을 포착하며, 

제도화를 거친 사회운동조직이 반드시 포섭으로 귀결되지만은 않음을 드러

냈다. 나아가, 지역자활센터들이 야간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제적 

자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던 자활 개념을 ‘정서적·사회적 자활’ 개념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제도화된 사회운동조직이 아래로부터 반헤게모니적 담론과 

관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Kim, 2011; Kim, 2016). 

16) 물론, 청년운동의 제도화를 둘러싼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청년운동이 주도하
여 만들어놓은 정책의 장을 제도정치에서 흡수하면서 자칫 청년이 다시 정책의 
일방적 수혜자(신진욱·정보영, 2022: 132)”에 머무를 위험과 “새싹 같은 청년운
동이 오히려 강한 햇빛에 말라 버릴 수 있다는 명암(이승윤, 2022: 5)”이 존재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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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처럼 상이하지만, 선행연구

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가 단순히 하나의 결과로 귀결되지 

않고, 사회운동조직의 대응과 행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홍일표, 2009: 81). 그렇다면, 노동운동이 제도화된 

사례인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경우는 어떠한가? 정부에 도전하고 비판을 제

기하는 비판자에서, 거버넌스의 협력자로 거듭난 행위자들은 본디 자신을 

추동했던 비판의 열망을 견지할 수 있을 것인가(이승철·조문영, 2018: 304)? 

만약, 있다면 어떻게 견지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회

운동의 핵심 정체성, 저항과 조직화를 분석틀로 삼았다. 이를 토대삼아 제도

화 이후에도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저항과 조직화를 좇는지 여부, 저항과 조

직화를 좇는다면 그 양상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1]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제도화 이후 저항을 추구하는가? 추

구한다면, 제도화 이후 저항 양상은 변했는가? 변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했는가?

  [연구 질문 2]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제도화 이후 노동자 조직화를 추구하

는가? 추구한다면, 제도화 이후 조직화 양상은 변했는가? 변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변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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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자의 위치

  지식 생산자의 비판의 쓸모는 연구자 스스로 위치성을 성찰하는 데 있다

(추지현, 2021: 325). 연구자가 이 연구주제를 왜 선택하고 어떻게 연구질문

을 구체화했는지, 연구자 자신의 모든 배경과 위치들이 연구질문의 성격과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성찰함으로써 이 연구질문이 어떠한 맥락 

안에서 힘을 획득할 수 있는지 드러낼 수 있다. 

  연구자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남성이며,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을 바

탕으로 성장했다. 대학교 재학 시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벌

었으나, 스스로 노동자라고 여기며 일한 적은 없다. 정치철학 수업을 들으며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나(롤스, 2003; Scanlon, 2018), 학

생회 등 학생운동 활동을 한 적은 없다. 비정규노동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계기는 대학원 진학 후 기숙사 동조교로 1년간 일하면서부터이다.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업무량은 급증했지만,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다. 책임자에게 

처우 개선이나 인력 재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개개인의 요구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조직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이를 

겪기 전까지, 연구자는 노동조합을 그저 자기 밥그릇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여겨왔었다. 

  비정규노동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후, 교내 인권센터 자원활동 연계프

로그램을 통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봉사활동을 했다. 관련 활동을 하며, 전국에 있는 민관협력 노동

센터들이 지방정부의 예산을 바탕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를 하고 있

다는 점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세금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화

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고, 이 조직화 과정을 2021년 9월까지 추적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술지 논문을 썼다(이병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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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활동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대변에 있어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사회운동조직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받는 경우 포섭된다고 생각해왔지만,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의 

경비노동자 조직화 과정을 좇으며 반드시 포섭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민관협력 노동센터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운동에서 출발한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제도화된 이후에도 운동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을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위치성으로 비롯된 분석 결과의 부분성을 인정한다. 

아래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위치와 배경을 가진 연구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해석하려 한 결과이다.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제도화 이후에도 운동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제도화된 사회운동조직이 포섭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현장의 활동들을 주의깊게 살펴본 뒤 신중히 결론 내려야한다. 

실제 현장의 활동들은 공식적 행위나 문서 속에 오롯이 포괄될 수 없기 때

문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 터부시되어온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

서(박형준, 2017),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운동성을 좇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

면 이는 비공식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공식적 행위뿐 

아니라 비공식적 행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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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 연구에서는 어떤 모집단의 속성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폭넓

게 추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질적 연구는 연구 목적에 이론적 적합성이 

높은 제한된 수의 특별한 대상을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

(김인숙, 2016; 김수영, 2020). 양적 연구에서는 모든 대상에 적용될 수 있다

는 측면의 일반화 가능성이 중요시된다면,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유사한 조건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들에 함의를 줄 수 있다는 측면의 

확장 가능성(transferability)이 중요시된다(Guba and Lincoln, 1989; 신진욱, 2022).  

  본 연구는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대변과 사회운동조

직의 제도화를 둘러싼 논쟁에 있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고 판단했기에, 

이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했다. 사례연구는 선택된 사례들에 대해 심

층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이며, 사례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들을 총체

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김인숙, 2016: 142, 148).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문헌연구, 참여관찰, 심층면접을 수행함으로써 노동센터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첫째, 다음과 같은 문헌들을 수집한 뒤 분석했다. ① 노동센터 공식 

발간자료 ②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격월간으로 출간하는 <비정규노동> 

잡지 ③ 노동센터 관련 중앙 및 지방정부 공식 출판물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센터 운영자료 ④ 노동센터 박람회 자료집 ⑤ 노동센터 활동가 

수련회 및 워크숍 자료집 ⑥ 한국비정규직단체네트워크 내부 회의자료. 이 

중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자료들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방문하여 

실물 자료들을 직접 열람하여 확보했고, 한비네 내부 회의자료의 경우,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사례에 국한하여 열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센터의 활동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높이고,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각 

센터에 부합하는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는 데 참조하였다.  

  둘째, 연구자는 한비네 내 청년활동가 모임을 2022년 4월부터 

참여관찰했다. 청년활동가 모임은 전국 노동센터 상근자 중 39세 이하의 

상근자를 대상으로 꾸려지고 있는 모임이다. 현재 8명의 청년활동가가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1달에 1번씩 Zoom을 통해 모여 각 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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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들을 공유하고, 3달에 1번씩 오프라인에서 모였다. 오프라인 모임 

시에는 전국 센터들을 방문하여, 해당 센터의 센터장과 간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연구자는 구성원들의 허락을 구하고 이 모임을 참여관찰했고, 

이를 바탕으로 각 센터의 활동과 청년활동가들이 노동센터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들을 관찰했다. 또, 2022년 7월에 1박 2일로 진행된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활동가 수련회에 참가하여, 진행되는 

활동들을 참여관찰하였다. 참여관찰 과정에서 깨달은 점들은 노트에 

필기하거나 전자기기에 필기하는 방식으로 기록해두었고, 이러한 

필드노트들 또한 추후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거나 질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 

활용하였다.

  셋째, 노동센터 센터장 및 실무자 20명을 심층면접하여 핵심 자료들을 수

집했다. 통계적 연구에서는 비일관된 표집이나 체계적 편향이 발생하는 표

집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면, 질적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연구문제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

은 심층면접의 핵심 조건은,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생생하고 솔직하게 이야

기 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꾼’의 존재이다(이재성, 2018: 53). 연구참여자 선

정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절차를 밟았다. ① 문헌 및 인터뷰 기사 

검토, 참여관찰, 활동가들에게 문의 등을 활용해 노동센터 활동에 있어 운동

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온 인물들을 주목했고, 이를 바탕

으로 면접참여자 후보군을 선정했다. ② 센터의 활동이 각 지역 상황에 따

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지역의 경험과 현황을 살펴

보기 위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을 균형

있게 선정하려 노력했다. 동시에, 센터장 직위뿐만 아니라 실무자 직위에 있

는 인물들도 고루 고려하여 후보군을 선정했다. ③ 섭외대상에 연구자가 개

별적으로 접촉하여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면접주제에 관해 많은 

경험과 의견을 갖고 있고, 활발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12명의 노동센터 센터장 및 8명의 노동센터 실무자가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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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했다17). 2022년 9월과 10월에 걸쳐 심층면접이 진행되었고, 모든 

면접은 연구자가 각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뒤 수행했다. 면접은 개별 경험과 의견을 묻되 상황에 따라 

질문이 유동적인 반구조화 면접으로 진행되었다. 문헌연구와 참여관찰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각 센터 상황과 연구참여자의 직무에 

부합하는 질문지를 구성했고, 면접참여자에게 면접일 전에 질문지를 미리 

보내어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면접 당 약 1~2시간이 

소요되었고, 총 면접 소요시간은 1,674분이다. 각 센터가 좇는 센터 활동의 

지향과 놓여있는 지역적 환경이 모두 다르기에 각 연구참여자에게 묻는 

질문이 세부적으로는 달랐지만, 이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관심에 

부합하도록 일관된 문제의식 하에 질문 체계를 구성했고, 공통 질문은 

아래와 같다.   

17) 연구참여자들의 센터 근무 경력, 지역, 성별, 직급, 나이 등을 표기할 경우 이
를 조합하여 어렵지 않게 신상이 드러날 수 있기에, 면접참여자 목록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유형 질문 내용

목적과 

동기 

§ 노동조합 또는 독립 노동센터에서 활동하시다가 센터를 수탁받게 된 

계기나 과정을 들을 수 있을까요? 

§ 노동센터 상근자로 일하게 된 계기를 알 수 있을까요?

저항

§ 센터를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여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존재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형태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지점들이 도움이 되었고, 어떠한 지점들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나

요?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나요? 지방정부나 지방

의회에 요구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전달하나요? 어떠한 방식으로 요

구사항이 반영되나요?
 

<표 7> 심층면접 공통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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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를 재위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느

끼시나요? 만약, 추후 재위탁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센터들의 운동성과 역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사회 네트워크나 

노동센터 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해 노력하신 일들이 있을까요? 네트워크를 통해 체감하신 성과

들이 있을까요? 역으로, 이 네트워크의 한계가 있다면 어떠한 점들

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센터들의 운동성과 역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수탁기관과 센터장의 

센터 운영 방향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센터장님들이 오

랜기간 노동운동을 하신 분들로 알고 있고, 머지않아 센터장님들의 

대거 교체가 예상되는데요. 이후에 민간위탁 센터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조직화

§ 센터에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진행하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나요? 

§ 지방정부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조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나요? 조직화 사업에 반대하는 공무원이나 의원이 있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설득을 하고 있나요? 혹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설득했

나요? 

§ 센터는 노조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걸까요? 자조

모임 지원에 대한 공무원의 반감이나 거부감은 없었나요?

§ 센터들의 운동성과 역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과 센터 간 긴

밀한 협업 및 협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노조와 센터

들 간 협업이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 2021년 2차 상생협약 체결 당시, 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일원으로서 

국회, 고용노동부와 체결 과정에 참여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경비노동자 당사자가 아닌 대리자로서 과정에 참여하며 느꼈던 애로

사항들이 있을까요? 



- 46 -

  2.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주제분석법의 일종인 틀 분석법(framework analysis)

을 활용해 분석했다. 주제분석법은 “질적 자료를 질서짓는 과정에서 현상이

나 경험 속에 들어있는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이며(김인숙, 2016: 272), 그 

중에서도 틀 분석법은 귀납적 질적 연구방법의 보완책으로서 기존의 질적 

연구방법과 마찬가지로 연구대상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은 지양하되 연구

자가 먼저 일정한 관점과 개념을 잡은 후 이를 중심으로 면접자료를 분석하

는 연역적 질적 연구방법론이다(김인숙, 2016: 371-380; Srivastava and Bruce, 

2009). 

  본 연구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활동들을 특정한 이론이나 관점 없이 분

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 이후에도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앞서 정의했던 

사회운동의 핵심 정체성(①저항, ②조직화)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

로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활동을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 자체

가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를 바라보는 두 이론적 관점 중 어떠한 관점이 민

관협력 노동센터의 활동을 설명하는데 보다 적합한지라는 기존 문헌들로부

터 연역적으로 도출한 질문이고, 틀 분석법은 연역적 이슈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질적 연구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기에(김인숙, 2016: 373), 본 연구는 

틀 분석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틀 분석법의 분석 자료는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전사자료가 바탕이 되며, 

수집된 자료는 틀 분석법의 자료분석 4단계, ① 자료 숙지하기

(familiarisation); ② 분석틀에 맞는 자료 찾기(identification); ③ 자료 간추리

기(indexing and charting); ④ 해석하기(mapping and interpretation)에 따라 분

석했다(Lacey & Luff, 2001: 9-10). 본 연구는 위 4가지 단계를 반복하며 면

접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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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 사전 동의와 기밀 유지

  연구자는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연구참여자에게 심층 면접 진행 전 <연

구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문서를 배포하고, 이에 대해 상세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모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도중에라도 이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구참여자에게

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공지했다. 연구참여자에게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를 원하는 지점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연구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안

내했고, 연구참여자가 오프더레코드를 요청한 지점들은 최종 분석에 활용하

지 않았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에게 녹취가 진행된다는 점과 녹취에 따른 

자료관리방법, 면접자료의 익명성 보장을 사전에 알리고,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한 후 심층면접을 시작했다. 연구자는 면접 전, 연구참여자들에게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약속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의 경우, 해당 센터의 활동들이 

관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알려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우려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는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이 지점을 가장 많이 성찰했다. 

연구자는 이 논문을 통해 학위를 받는다. 학위를 바탕으로 직업을 가질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외부에 공개된 이 논문이 

연구참여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준다면, 이 주제를 포기하는 

것이 연구 윤리에 부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작성하기로 결심하였고, 그 성찰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일부 연구참여자가 본인들의 활동이 외부에 알려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우려를 했다는 점은 일부 노동센터의 경우 제도화 

이후에도 운동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깨달은 사실은, 적지 않은 노동센터들의 운동성이 이미 탈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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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발휘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이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센터들이 제도화 이후에도 운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점들이 존재했다. 예컨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지원하는 노동센터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특성으로 인한 조직화의 어려움, 센터의 역량,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량 등의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조직화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적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미 노동센터의 공식 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일부 노동센터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연구참여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셋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익명성 보장에 최우선의 중요성을 

두었다. 독자가 읽었을 때 본문에 언급되는 노동센터 또는 면접참여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논문의 서술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노동센터 

내부자가 읽었을 때에도 면접참여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수한 사례의 경우, 노동센터 

내부 센터장 및 실무자들은 일부 면접 참여자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이다. 익명 보장을 위해 면접참여자 목록은 별도로 포함하지 않았다. 

  녹취파일은 전사기록지를 작성한 뒤 즉시 파기하였다. 전사기록지는 개인

식별정보를 제거하고 익명화하여 관리하고, 연구자가 소지한 개인 PC에 암

호 처리한 파일로 저장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승인받았으며(승인번호: IRB No. 2205/002-005), 승인된 연구윤리 심

사기준에 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49 -

제 5 장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저항 양상

제 1 절 포획된 저항18)

  1. 민관협력 노동센터 수탁 계기: 강요된 선택과 능동적 선택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자 조직화를 꾀했던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노동조합에 국한된 비정규운동에 한계를 느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노동자 스스로 갖고 있지 않는(참여자 5)” 상황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려는 시도는 번번히 

실패로 귀결되었고, 사업주 측은 직장을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기도 했다. “노동조합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관심 갖게 

만드는(참여자 14)” 데 필요성을 느꼈던 일부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독립 

노동센터를 세워 실태조사 및 상담에 기반한 비정규노동운동을 꾀했다. 

하청의 하청 구조니까. 이런 작은 회사에서 노동조합을 만들면 우리 회사가 내

가 일할 만한 직장이 될 거야. 평생직장이 될 거야라는 희망이 없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노동자 스스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거기에서 우리는 계속 그 구조를 무시한 채 노동조합을 해야 

됩니다. 당신에게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야 노동자다워집니다. 권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무리 반복한들, 이 분들은 현장에서부

터 그 구조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동

조합으로 조직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참여자 5).

18) 본 절의 제목은 김주환(2017)의 『포획된 저항』에서 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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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하지만 정책적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거나. 특히 미조직된 노동자들이라든

지. 당시 센터 하면서 돌봄노동자 실태조사하고 이주노동자 실태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노동조합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관심 갖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었고(참여자 14). 

  그러나, 독립 노동센터 운동은 대부분 지속가능한 운동이 되지 못했다. 

자발적인 후원 회원의 회비를 바탕으로 사업비와 활동가 인건비를 

충당해야했지만, 후원 회원이 많지 않았고 후원금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후원회원은 감소했고, 이는 사업비 감소로 이어졌다. 

사업비가 적어졌기에 독립 노동센터 활동은 더욱 위축되었고, “악순환이 

반복(참여자 5)”되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험의 실패의 핵심은 경제적으로 자

립하지 못했어요. 지속 가능한 운동이 못 됐고(참여자 14).

한 5년 정도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동을 진단해보니까 이게 민간

에서 회원들 회비를 만 원씩, 5천 원씩 받고 그걸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인건비

를 처리하고 사업비를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갈수록 시간이 가면 

초기하고 다르게 후원이나 참여하는 후원자들도 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들면 

또 활동이 더 위축되고. 그러면 또 더 줄어들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느껴지는 거죠(참여자 5).

  특히, 재정적 독립성이 운동성을 담보할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또 

다른 종속”을 야기한다는 아래 참여자 14의 말을 주목할 만하다.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후원 회원을 발굴해야 했고, 주로 

후원 회원은 활동가의 지향과 결이 비슷한 사람들 위주로 꾸려지기에, 

“원하지 않는 정파성”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독립 

노동센터의 정체성을 한계지어 조직의 확장성을 제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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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시민 후원을 기반으로 독립성을 꾀해도, 또 다른 성격의 종속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진욱(2022: 100)의 연구결과와도 상통한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38명을 인터뷰하여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들을 

분석한 신진욱(2022)은 후원회원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후원자가 많아, 시민사회단체가 특정 정당을 비판하면 

후원을 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드러냈다. 공공재정으로부터 독립을 

꾀해도 특정 지지층의 후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나랑 친한 사람들이 회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는 사람

들이 모일 거니까. 그런 성격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정파성을 갖

게 되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안정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까운 사람들

로부터 후원 회원을 조직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게 조직하다 보니 

그 후원 회원 안 하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쟤네들. 이런 식의 것이 보이고. 그

래서 한계 지워지고……. 재정적 독립성이 운동성을 담보할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또 다른 종속. 두루두루 운동이 아니고 누군가와의 

관계망 안으로 갇힌다는 거죠(참여자 14).

  지속가능성에 있어 한계를 느끼던 독립 노동센터 중 일부는 문을 닫았고, 

일부 독립 노동센터들은 민관협력 노동센터 설립 관련 조례를 이끌어내고 

공모 과정을 거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초창기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설립은 설립 그 자체를 독립 노동센터의 저항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으며 능동적으로 이끌어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로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참여자 10)”, “도저히 안되니까 정부 지원까지 받게 

된(참여자 17)” 측면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몰린 선택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독립 노동센터 외에도, “사업장을 조금씩 뛰어넘는, 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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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참여자 1)” 노동조합 활동의 필요성을 느꼈던 민주노총 활동가들이 

민관협력 노동센터를 수탁받기도 하였다. 

그래서 센터를 만든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세금을 냈으니까 노동자

들이 그 세금으로 적어도 이 광활한 밭을 갈 수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하자라고 해놓고 조례를 준비하고 같이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참여

자 5).

되게 소박하게 출발했고. 별로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지방정부 예산 지원 받아

서라도 좀 해보자. 안정적으로 뭔가 사업해 보자. 그리고 그 때 당시에는 민간 

노동단체들이 다 위태로웠어요. 생존이 쉽지 않았어요(참여자 10).

민주노총만 바라봐서는 안 되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생겼고, 그게 비정규센터

들이 생긴 건데. 그러다가 활동하는 데 도저히 안 되니까 정부 지원까지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참여자 17).

노동조합들이 사업장을 조금씩 뛰어넘는, 지역으로 나오는 이런 활동을 좀 해

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막연히……. 그런 걸 하긴 쉽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OO 센터를 준비하는 OO 지역의 활동가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온 거죠. 그런 사업을 해볼 수 있겠구나. 꿈을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

각 때문에 온 거죠(참여자 1). 

  2. 민관‘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한 민간‘위탁’: 

     민간위탁형태에 따른 제약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설립과 운영은 모두 지역 <OO도‧시‧구 노동센터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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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기반해있다. 해당 조례

는 센터의 목적, 운영위원회 구성, 센터의 사업 내용, 위탁기간 등을 명시하

고 있다. 대부분의 조례는 ‘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

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고, 이는 “정책 책임자의 의지(참여자 14)”에 

따라 민관협력 노동센터 사업의 방향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

다. “누가 지자체장이 되냐, 어떻게 의회가 구성되냐에 따라서 그동안 쌓아

올렸던 노동정책 인프라들도 언제든지 뒤로 후퇴할 수” 있다는 아래 참여자 

15의 말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민간위탁’이라는 굉장히 취약한 하부구

조(infrastructure) 위에 놓여있음을 드러낸다. 

조례가 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상당한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건 어

쩔 수 없는 부분도 많은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정책 책임자의 의지잖아요……. 정책 책임자의 결정 권한들에 대해서 열려 있

는 것. 그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게 문제고(참여자 14).

누가 지자체장이 되냐, 어떻게 의회가 구성되냐에 따라서 그동안 쌓아올렸던 

노동정책 인프라들도 언제든지 뒤로 후퇴할 수 있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그

만큼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것을 안착시키지 못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참여자 15).

바뀌면서는 브레이크를 거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흐름상의 변화는 분명

히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소소하게는 이거 꼭 해야 되느냐. 이거 명단 내놔라. 

이런 식으로 간섭을 하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전적으로 장의 

의지가 커요(참여자 7).

  정부가 민간위탁 형태를 통해 민간단체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목적 중 한 

가지는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향상이다(임도빈‧정지수, 2015). 특정 부문에 대

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력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꾀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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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경우, 지방정부가 노동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에게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참여자는 ‘협력’보다는 “부속 기관(참여자 19)” 취급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내 일은 다 너한테 맡기지만 나는 책임 안 

질거야(참여자 19)”가 민간위탁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아래 참여자 

9의 말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정부의 부서 차원이 아니라, 민관협력 

노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 1명이 누구인지에 따라 센터의 

사업방향이 제약될 수도 있음을 드러낸다.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진짜로 OO시가 우리

를 자기네들 밑으로 보는 건가? 그런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부속 기관 같은 

취급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책임을 안 져. 사실 그게 민간위탁의 본질인 거

죠. 내 일은 다 너한테 맡기지만 나는 책임 안 질 거야(참여자 19). 

민간위탁이면 아무튼 그 지자체의 눈치를 보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자체 돈으로 하니까. 근데 주무관 한 명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현실이. 그게 

너무 깊은 것 같아요. 이 주무관이 그럼 지자체를 대표하는 거냐. 이 주무관이 

그럼 □□시야?(참여자 9).

  예컨대, 지방정부의 성과로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문화 강좌 위주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위주(참여자 2)”로 센터 사업의 조정을 요구하는 곳도 

존재했고, “10년째 사업비가 동결(참여자 3)”인 곳도 존재했다. 민간위탁 

사업 목적 중 하나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19)”하기 

19) 예컨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
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서
울특별시조례 제8127호. 강조는 연구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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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이지만, 실질적으로 수탁받은 독립 노동센터나 노동조합의 자율성이 

거의 보장되지 못한 곳도 있는 것이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좀 개입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하냐. 이런 

걸 해라……. 예를 들면 사업 같은 거 진행할 때 문화 강좌 위주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 위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참여자 2).

일단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맨날 예산이 어렵다는 표현을. 맨날 10년째 사업비가 동결이에요. 

동결. 10년째 동결.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저것 해보

겠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돈이 얼마 필

요하다. 이렇게 올리면 일을 줄이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다 어떻게 하려

고 그래요. 시에 돈이 없어서 어차피 반영 안 해줘요. 그냥 일을 줄이세요. 담

당 공무원들은 그냥 막말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참여자 3).

  참여자 11은 이처럼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활동들에 “공무원들이 막 계속 

태클”거는 상황이 반복되고, 이러한 간섭들에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위축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관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센터가 내가 볼 때는 막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 하는데 공무원들이 막 계속 

태클 걸어. 그러다 보면 이제 씹히는 거지. 씹히다 보면 위축되고. 다음에는 그 

사업을, 또 비슷한 사업을 전개를 못 하는 거예요. 계속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

고 이제 그런 것이 장기화되면 관에 종속되는 거지(참여자 11).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들었던 언급 중 

하나도 담당 공무원들이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에게 ‘사고만 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다는 점이었다. 이는 일부 지방정부가 민관협력 노동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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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Wallpaper)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

로 드러낸다(Doucette·Hae, 2022: 144). “큰 예산을 안 들이고 나름대로 정치

인들로서 명분은 가질 수 있는(참여자 3)” 사업의 일환으로서 민관협력 노동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명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많은 일을 하시지 말고 돈과 관련

돼서 회계 사고나 이런 거 없이 안전하게 잘 쓰시면 된다. 뭘 하려고는 굳이 

생각 안 해도 된다. 이러더라고요(참여자 5).

사고만 치지 말아달라. 사고라는 게 뭐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한쪽 편

을 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하는 것(참여자 7).

보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 나름대로 정치인들로서 명분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예요. 인권 좋잖아요. 인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참여자 3).

  이처럼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기에, 참여자 3은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나 시위가 발생할 경우, “소극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방정부를 상대로 직접적‧가시적 저항을 할 

경우, 감사나 지도점검 과정에서 “지적 사항으로 안 나올리가(참여자 17)” 

없기에 스스로 “자기검열 비슷하게(참여자 3)” 자제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가시적 저항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시를 사용자로 한 어떤 투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약간 

좀 소극적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연구자: 소극적이 된다는 건?) 예를 들면, 

노조에서는 그런 데 와서 집회도 같이 진행도 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몸을 하나 보태는 것보다 그거 해가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 더 많아져버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약간 이거는 자기 검열 비슷하게 가는 거기도 하고(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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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하나 못 내는 거죠. 정부 예산 받는데 정부에서 감사 나오고 지도 점검

하고 할 거 아니에요. 1년마다 하고. 또, 수시로도 필요하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게 지적 사항으로 안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몸 사린

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할 수가 없고(참여자 17).

  또,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가진 취약점 중 하나

는 ‘위탁 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점이다. 위탁 기간이 5년인 곳도 존재하지

만, 대부분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평균 3년의 위탁기간을 두고 있고(김종진, 

2019), 3년마다 심사를 거쳐 재위탁 여부가 결정된다. 2010년대 초중반에 

민관협력 노동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22년 10월 기준 현재까지 지

속적으로 수탁받고 있는 곳이 적지 않지만, 위탁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점은 

언제든 “심사과정에서 쫓아내겠다고 결심을 하면 쫓아낼 수도(참여자 5)” 있

다는 점을 드러낸다. 실제로, “제일 잘하는 곳이라고 평가(참여자 1)”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받지 못했던 아래 참여자 1의 사례는 가시적 

성과들을 거두더라도, 재위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하부구조에 놓여있는 민

관협력 노동센터의 불안정성을 잘 드러낸다.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년마다 공모해서 만약에 그 심사 과정에서 쫓아내

겠다고 결심을 하면 쫓아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구조는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데 물론 이거를 쫓아낸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겠죠. 실력이 모자라서 떨어졌

다. 이렇게 얘기는 할 텐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만

들 수 있는 구조는 이미 잉태하고 있는 거죠(참여자 5).

계속 제일 잘하는 곳이라고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게 좀 억울한 건 있는데……. 

원래 그쪽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노동 상담, 노동 교육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제일 많았어요. 웬만한 데보다 두 배 수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

문에 이거는 사람이 못해서 나간 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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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게 맞아요(참여자 1).  

  이처럼 언제든 재위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정성은 민관협력 

노동센터로 하여금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에 비교적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센터 재위탁을 받지 못해 일자리를 

잃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른 지역의 민관협력 노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아래 참여자 1은 언제든 “날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실감한 뒤, 장기적 

계획에 기반한 활동을 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안정적으로 위탁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기에, 더이상 전처럼 “10년을 바라보면서” 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위탁 기간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

아요. 그냥 3년이거든요. 1년 만으로도 날아갈 수 있고. 그러면 장기 프로젝트 

계획보다는. 경비원 조직화하고 우리가 지금 책임을 못 지고 나오게 되는 꼴이 

된 거예요……. 아파트 경비원 사업과 같은 계획을 또 해서 10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참여자 1).

  특히, 민간위탁 형태의 불안전성 및 취약성은 최근 정치적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하며, 더욱 단적으로 드러났다. 2021년 11월, 서울시는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며 광역센터인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 

28.2%, 자치구 노동센터 예산 42.6%가 감액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20). 큰 폭으로 예산이 감소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던 민주당 시의원들과 서울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의 반발이 

있었고, 결국 2022년 예산안은 17% 삭감으로 완화되어 통과되었다. 감액된 

예산도 마포구와 중구를 제외하면 각 자치구에서 삭감된 예산 17%를 

보전함으로써 대부분의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사업을 2022년에도 

20) <서울시 예산 삭감에 시민단체들 반발…"민주주의의 죽음">, 연합뉴스,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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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려나가고 있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민관협력 노동센터 사업의 범위뿐만 아니라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예증한다. 서울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2022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지방의회의 구성비 등 정치적 환경이 전반적으로 

민관협력 노동센터에게 비우호적으로 변했고, 연구 참여자들은 지방정부가 

민관협력 노동센터를 “고사(참여자 13)”시키거나 “사양(참여자 15)”시킬 것을 

우려했다. 

 

존재 자체도 지금 위험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없애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

고 봐요. 기능적으로 사양시키겠죠(참여자 15).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제 말라죽게 하지, 고사시키지 않을까……. 사실은 거의 

그대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내놓든가 포기하든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참여자 13).

  나아가, 정치적 환경에 따라 민관협력 노동센터 예산 삭감뿐만 아니라, 

수탁기관 자체가 “싹 바뀔 가능성(참여자 2)”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놓여있는 ‘민간위탁’이라는 기반이 가변적이고 취약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22). 독립 노동센터들이 대부분 민관협력 노동센터 

수탁기관이 되어 유명무실화되었거나 문을 닫은 상황에서, 수탁기관이 

변경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게 돼버리는, 어떻게 보면 최악이 될 수도 

있는(참여자 16)”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서 ‘민간위탁’이라는 형태를 빌려 민관협력 

노동센터 수탁을 이끌어냈고, 기존 사회운동조직의 인력과 역량이 대부분 

21) <[위협받는 민관협치②] 오세훈 ‘예산삭감’ 압박 시달리는 ‘서울시 노동센터’가 
해온 일>, 민중의소리, 2022.06.23.

22) 같은 민간위탁 형태를 취했던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3년 예산 전액 
삭감이 예고되면서 2022년 말을 기점으로 수탁계약이 해지되고, 기관 자체 운영
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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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노동센터로 이전되어 기존 독립 노동센터가 약화된 상황에서, 

더이상 수탁을 못 받게 된다면 “운동 역량의 퇴보(참여자 16)”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참여자 16은 스스로 직시하고 있었다. 

아마 수탁 기관들이 싹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데를 계속 남길 이유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가 오겠죠. 입

맛에 맞는 데가. 거기 사업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조직화가 아니라 문화 행

사 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그냥 영화 보여준다거나 옆에 있는 

헬스장 계약해서 헬스장에 무료로 노동자들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자기네 노동조합들을 충분하게 이용만 하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

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한계고요(참여자 2).

차분히 준비해서 튼튼하게 갖춰놓지 않으면 수탁기관이 바뀌어버릴 거예요. 그

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어떻게 보면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사이에 민간단체들은 거의 다 문을 닫았다시피 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수

탁기관이 바뀌었어. 그동안 활동했던 민간단체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운동 역

량의 퇴보 아니야.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거지(참여자 16).

제 2 절 전략적 저항

  1. 민간위탁형태를 역이용하기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이처럼 ‘민간위탁’이라는 취약한 하부구조 위에 

놓여있지만,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민간위탁 형태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민간위탁이어서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사업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만약 지방정부에서 직영으로 노동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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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게 된다면, “공무원인 과장이나 팀장을 설득해서 일일이 다 이해를 

구해야(참여자 5)” 되기에,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위탁 형태로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운영되었기에 “공무원들이 상상을 

못하는(참여자 11)” 사업들을 할 수 있었고, 그 대표적 예로 “조직화(참여자 

13)” 사업이 꼽혔다. 

직영을 하게 되면 일을 못한다. 결재권자나 이런 것들이 경직되게 되고, 경직된

다는 거는 공무원인 과장이나 팀장을 설득해서 일일이 다 이해를 구해야 되는

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체크하거나, 3년에 한 번 체크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매번 체크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밭을 갈 수가 없다(참여자 5).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는 충실히 하지

만 사업은 정말 자네들이 상상을 못하는. 공무원들이 상상을 못하는. 니네가 하

면 이런 사업 못 한다. 우리 센터나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거다까지. 

어떤 창의적인 사업들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참여자 11).

사업을 뭘로 정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율성이 좀 있었어요. 그게 저는 

민간위탁의 장점인 것 같아요. 조직화를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 사실. 그게 

목적이라고 해도 크게 뭐라 하지 않았고(참여자 13).

  또, 지방정부 직영으로 민관협력 노동센터를 설치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가변적이고, 오히려 민간위탁 형태보다 더욱 

취약할 수 있음을 참여자 5는 지적한다. 민간위탁 형태의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경우,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위탁계약기간이 남아있거나 

지역사회의 반발을 우려하여 쉽게 폐쇄할 수 없는 반면, 지방정부 직영으로 

운영될 경우 “바로 직제개편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편리함(참여자 5)”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직영 형태로 운영되었던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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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바뀐 이후, 폐지되기도 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민간위탁 형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센터 설치라는 보다 완전한 

제도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센터 또한 정치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

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 후원에 기반하여 독립성을 꾀한 시

민사회단체도 또 다른 종속성에 갇힐 수 있다는 점(신진욱, 2022)을 종합하

면,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를 둘러싼 정치적 선택에 있어 정답은 주어져있

지 않고, 항상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직영으로 만들어진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있었는데 다 잘 안됐죠. 결

과적으로는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빨리 폐쇄돼 버리기도 하고. 직영이니까. 새로

운 시장이나 구청장이 들어오면 바로 직제개편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민간위탁은 내가 지금 들어왔는데 위탁 기간이 내년까지 남

아 있거나 그 다음년도까지 남아 있거나 이런 엇박자도 생기고. 그리고 지역사

회에서 저기가 했는데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쫓아냈어? 이런 공론화도 있

는데 직영은 그냥 부서 직제 개편하듯이 없애버리면 더 편했던 거죠(참여자 5).

다른 자치구에는 전부 노동복지센터를 민간 위탁을 했거든요. 근데 OO은 구청

장이 그거를 직영한 형태의 권익센터를 세웠잖아요……. 새로운 구청장이 들어

와서 그거 없애버렸거든요(참여자 7).

  2. 관(官)의 관습에 도전하는 실천들

①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정체성 투쟁

  Reinelt(1995)는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된 이후에도, 운동 지도자들의 

뚜렷한 비전과 행정관료적 관습에 꾸준히 도전하는 실천 등이 수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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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는 택할만한 가치가 있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연구과정에서도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들이 관의 관습에 

도전하는 실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정체성은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참여자 11)”라고 주장하며 부딪히거나,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 중립을 하면 안 된다(참여자 16)”라고 설득하며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양상을 아래 참여자 11과 참여자 16의 말은 잘 

보여준다.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인데, 지원을 해야 하잖아. 지원이라는 것은 노동자 편

이 돼 달라는 거야. 당신들은 못 하니까 공무원들은. 예산을 줘서 우리 보고 

지원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편들어야지. 노동자들을. 그게 제대로 하는 사업이

지. 이제 이게 부딪히는 거지……. 이것도 기술이기는 한데 막 들어가고 강경하

게 막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고. 서로 이해시킬 건 이해시키고……. 그러면 비

정규센터든 노동권익센터든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라고 생

각해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면, 쟤들 하라는 대로 해야 돼, 하부기관이야(참여

자 11). 

공무원들은 기계적 중립을 계속 요구를 해요. 사용자 편을 드는 건 당연히 아

니지만, 노동자 편만 들어서도 안 된다. 이른바 그렇게 되면 민원이 들어온다. 

현실적으로 이런 거야. 그런데 이런 센터들이 해야 될 역할은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 중립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에 안 맞는다. 

이런 취지로 계속 설득을 하고 일을 만드는 거죠(참여자 16).

  물론, 각 민관협력 노동센터마다 센터의 정체성을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고,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형식적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참여자 7)” 바라보는 연구참여자도 존재했다.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을 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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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성을 견지하려 노력하는 일부 센터는 “비공식적으로, 내용적으로(참여자 

7)”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관과 직접적으로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정체성을 둘러싼 투쟁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비가시적 저항들이 

이뤄지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형식적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

요. (연구자: 형식적 균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자를 

위하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기가 어렵다라는 거……. 내용적

으로는 그렇지는 않죠. 비공식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다 노동조합 지원하지만. 어

쨌든 형식적으로는. 안 그러면은 아니 세금은 다 내는데 왜 행정기관이. 여기도 

이제 준행정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왜 노동자 편만 들고 있냐라

고 하는 문제 제기. 딱 걸릴 수밖에(참여자 7).

  또,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반드시 관과 정체성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정부에 “실적을 안겨주는 방식으로(참여자 10)”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개선 

및 캠페인들을 이뤄내고 있었다.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취약 노동계층 문제 관련해서는 OO시에도 일정하게 

실적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해온 대표적인 사례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이고

(참여자 10).

작년에는 임금 명세서 관련된 캠페인을 했었죠. 같이 노동부도……. 노동부는 

안 따라올 이유가 없어요. 자기 성과니까(참여자 1).

  그 외에도, 지역에서 노사 간 갈등이 심각한 사업장에 찾아가서 조사보고

서를 작성해 지방정부에 제출하는 센터도 존재했다. 이 사례가 주목할 만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법적으로는 분쟁조정 및 근로감독 권한이 보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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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노광표, 2014),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선제적으로 

노사 간 갈등이 심한 곳에 찾아가 조사를 하고, 조사보고서를 관에 제출함

으로써 지방정부 스스로 “할 일을 찾게”끔 도모하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

다. 이는 Klein‧Lee(2019)가 ‘점령의 정치’라고 개념화한, 사회운동 행위자들

이 제도화를 바탕으로 기존 제도 정치 행위자와 규칙들을 바꿔나가는 현상

이 민관협력 노동센터 사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지방정부에게 

노동정책에 관한 권한과 예산이 충분하게 주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정부 스스로 노동정책을 집행할 필요성 혹은 문제의식 등을 인식하도록 민

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추동하고 있는 양상을 아래 참여자 11의 말은 잘 보

여준다. 

노사를 조사 보고서 쓴다 하고 다 만나요. 다 듣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다

까지 해서, 관에다 줘버려……. 우리가 법적으로 조사권은 없지. 노동센터라고 

하면 조사할 수 있어야 된다. 사업주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은연중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줘. 우리가 조사했으니까 그래

서 우리의 견해는 이거고. 이후 과제에 대해서 해결 대안까지 이렇게 넣었으니

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고 알아서 해야 돼.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얘들 할 일을 찾게(참여자 11).

② 지방의회를 통한 우회 저항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지방의회를 통한 우회 저항을 꾀하고 있기도 

했다. 적지 않은 비율의 민관협력 노동센터 센터장들이 노동 및 학생운동을 

했던 경험이 있고, 함께 운동을 했던 활동가 중 일부는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지방정부의 정무직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기에, 

센터장의 인적 자본을 지렛대삼아 ‘민간위탁’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딛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지방정부 측에서 

반영해주지 않을 경우, “시의회에 쪽에 지원을 요청(참여자 8)”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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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정무부시장한테 어필(참여자 4)”함으로써 부족한 사업비 추가 

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시의회 쪽에 지원을 요청하는. 집행부 차원에서 여기 관련 부서는 올리는데 기

획예산실에서 다 자르잖아요. 도저히 이제 답이 없어. 그럼 이런 경우는 시의회

에 협조 좀 해달라 해서 시의회에서 마지막 예산 결정을 할 때, OO센터 너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한 5천만 원 더 

배정하고 하자.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지는(참여자 8).

그 때 정무부시장한테 어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정무부시장이 필요하다. 인정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주년 행사 때 와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

예요. 그래서 지원하겠다고 했으니까 빨리 해줘라 하면서. OO년도 말에 시의

회 예산 짤 때 예산 편성이 들어간 거죠……. 선배에요. 전부터 학교 다닐 때

부터 잘 알던 사이죠(참여자 4).

  반드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지방정부에서 특정 사업 

추진을 못하게 하거나 발표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지방의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관을 설득함으로써 성과들을 이뤄내고 있기도 

했다. 아래 참여자 9의 말은 예산 및 사업 관련한 많은 권한들이 

지방정부에 주어져있는 ‘민간위탁’이라는 한계 속에서,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시의회를 통해서, 시의원과 함께” 함으로써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터득”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지방정부로부터의 감사와 예산 심사를 받는 한계를 지니지만, 지방정부는 

지방의회로부터 감사와 예산 심사를 받는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지방의회와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성과와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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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가 보도자료 3개를 보냈어요. 실태조사 같은 건데. 내려고 시에 올렸는

데 수치적으로 안 좋으니까 발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해버리니까. 

저희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사업을 하는데 이런 거 자체 발표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서 시의원으로 가버려요. 시의원한테 우리가 이런 

조사를 했다. 이거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럼 시의원이 거

기 부서한테 이런 조사가 있던데 좀 알아봐달라고……. 저희는 이제 그 방법을 

터득해 버렸죠. 우리의 성과를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시의회를 통해서. 시

의원과 함께 하는 거다(참여자 9).

③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우회 저항

  또 하나의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저항 형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우회 저항이다.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관의 성향에 따라 센터의 사업방향 및 예산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사업주 측의 민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를 시작하자 “요양보호사 원장들이 와서 시에 항의를” 했다는 아래 

참여자 6의 말은 센터의 활동에 민원이 제기되어 영향을 받는 상황을 잘 

드러낸다. “센터 없애야 되는거 아니냐(참여자 2)” 등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에,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조심히(참여자 6)” 

사업을 진행하거나, 센터 단독 명의로 지역 내 첨예한 노동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을 할 때도 그냥 조심히 해요. 조심히 하고……. 요양보호사 조사를 하는데 

요양보호사 원장들이 와서 시에다 항의를 하는. 이 설문조사를 왜 하냐. 노조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엄청 막강하더라고요. 다 몰려가갔고 시에도 뭐

라 하고. 시에서 일단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일단 막는데도. 그냥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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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없어. 계속 민원 제기하고 이러니까(참여자 6).

아파트 경비 감원 이슈가 있을 때 저희 센터 이름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원 들어갈 거예요. 이런 데 우리 세금으로 쓰는데. 왜 너네는 우리 

입주민들 편 안 들고, 노동자 편만 드냐. 이런 센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필요하냐라고 할 수 있으니까(참여자 2).

  그러나,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명의를 

내세우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극복하려 하고 있었다.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저항을 주도하더라도, 민간위탁이라는 위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이름 걸어서(참여자 2)”, “센터가 

나서기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걸 바깥의 연대 세력을 앞선에(참여자 11)” 

세움으로써 저항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내 사업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관협력 노동센터 센터장 단독으로 사업장을 고발하기보다 

지역노동단체 네트워크 대표자들의 공동 고발 형식을 취함으로써 저항을 

꾀하고 있다는 아래 참여자 11의 말은 이러한 우회 저항 양상을 잘 

드러낸다.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문제에 대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사실상 

같이” 대응하고 있고, 노동문제에 관한 한 지역대책위원장을 본인이 맡는 

게 “마땅하지만” 다른 단체의 상근자에게 지역대책위원장을 맡김으로써 

“공격받을 여지(참여자 11)”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아래 참여자 20의 말도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의 우회 저항 양상을 잘 보여준다. 

경비노동자 문화제도 저희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여기 지역네트워크의 이름으로 

하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이름 걸어서 하거나 

이런 것들(참여자 2).

센터가 나서기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 걸 바깥의 연대 세력을 앞선에 세우는 

거지……. 센터가 해야 되는 요청을 받았는데. 센터가 판단하기에도 저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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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해서 좌시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직방으로 센터

장이 고발을 해버렸어요. 이게 말하자면 공격받을 여지가 좀 있잖아요. 보조금

을 지원받는 센터가 왜 센터장이 그런 일을 하냐고. OO 대표자들이 우르르 달

려들어서 공동고발 해버리니까 더 이상 토 못 달지(참여자 11).

사실상 같이 하는 거죠……. 어떻게 결합해서 투쟁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지역대책위를 같이 꾸리는 데……. 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OO 싸움

을 같이 해주시라고 제안하면, 제가 맡는 게 마땅한데 제가 센터에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의 사무총장한테 부탁을 해서 노

동 문제지만 지역대책위원장을 지금 □□가 하고 있어요(참여자 20).

제 3 절 하부정치 

  1. 저항의 토대 조성

① 지역노동단체 네트워크 구축 

  스콧(2020: 312, 323, 337)은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가시화된 정치적 행위

가 아닌 피지배 계급의 좀도둑질, 소문, 게으름 피기 등 비가시화된 저항들

을 하부정치(infrapolitics)로 개념화하며, 이러한 하부정치가 ‘가시적인 정치

적 행위와 실질적 저항의 토대’이자 ‘더 정교하게 제도화된 정치적 행위를 

위한 건축 블록’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민간위

탁’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비가시화된 저항들을 좇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지역노동단체 네트워크 구축이다. 

  앞서 살펴봤듯, 민관협력 노동센터 대부분은 민간위탁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있고, 재위탁 및 재계약이 보장되는 상황에 놓여있지 않다. “길게 볼 

수 없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앞으로 크게 보면 없어질 수도” 있다. 



- 70 -

이처럼 취약한 기반 위에서,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 회의를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노동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있었다.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 회의를 없으면 만들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좀 더 잘 운

영되고 10년을 내다보고 네트워크를 끌어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 노동단체가 있으면 그 노동단체를 

더 키워내는 것…….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길게 볼 수 

없잖아요……. 센터가 없더라도 지역에 노동감수성이 있는 활동가들이 더 많이 

생기고 단체들이 만들어져서 지역의 노동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들이 센터 역할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크게 보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지속가능한 노동운동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참여자 

1).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 노동단체와 “공동 사업(참여자 3)”을 기획하여 

진행하거나, “교육 사업(참여자 14)”, “집단 프로그램(참여자 14)” 등을 

협업함으로써 민간 노동단체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있었다. 

민간단체는 비교적 “어렵게 활동하고 돈이 없어서(참여자 3)” 못하는 사업이 

있는 등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고, 재정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적 기반 

위에 놓여있는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공동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소정의 

“재정적 지원(참여자 14)”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계속 강조하고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여기는 지자체 지원을 받아

서 임금도 받고 안정적이에요. 여기(독립 센터)는 그렇지 못해요. 협업은 이분

들한테 사실은 일정 정도의 안정적인 사업을,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재정적 지

원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간센터의 유지에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게 

제가 갖는 기본적 첫 번째 생각이고……. 교육 사업 같이 하는 것. 강사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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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OO 같은 경우는 집단 프로그램들을 아예 맡

아서 할 수도 있죠. 그것도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 해봐야 강사비 수준

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보면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에 쌓여가는 거니까. 그것도 서로 힘이 되는 거고(참여자 14). 

센터의 역할이 그런 노동단체들의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

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데들이 사실 어렵게 활동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이

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센터하고 공동 사업으로 노동 관련된 어떤 사업

을 기획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수용해서(참여자 3).

  

  반드시 공동 사업 진행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함께 

“같이 고민”하고 성공적이라 평가되는 지역의 노동운동 사례들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해당 노동단체가 “지역의 노동운동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끔 도모하고 있기도 했다. 지역에서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사라지더라도, 노동단체가 지역에서 자생하여 

지속가능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도모하고 

있는 양상을 아래 참여자 1의 말은 잘 드러낸다.

노동단체가 유일하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걸 할지를 아직도 고민을. 단체만 만들

어놓고. 그걸 어떻게 찾아갈지를 같이 고민해 주고. 지금은 그 분들이랑 이제 

공부부터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OO 사례 공부도 그 분들도 좀 참여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없어졌을 때 이 노동단체는 지역에 남을 거

니까. 그럼 이 단체가 지역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역에서 본인

들만 할 거만 찾는 게 아니라. 어느 업종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노동운동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단체가 좀 되어야 되고……. 그런 단체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이 그런 거죠(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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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지역 노동단체뿐만 아니라, 노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비가시화된 

저항들을 좇고 있었다.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접점을 늘림으로써 지역 전반의 

노동감수성 증진을 꾀하고 있었는데, 접점을 늘리는 방식은 다양했다. 그 중 

하나가 센터 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시민사회 상근자를 임명하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만날 수 있는 공간(참여자 1)”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노동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등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러한 운영위원회가 “매우 

형식적(참여자 14)”으로, “보고를 해서 공유하는 정도고 거의 우리가 

알아서(참여자 20)”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센터도 존재하지만, 일부 

센터는 센터 운영위원회가 기존 노동관련 단체보다 “문턱이 낮다(참여자 

1)”라는 점을 활용하여 이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킹을 도모하고 

있었다. 

형식적이에요. 운영위 매우 형식적입니다. 1년에 두 번 예‧결산 정도를 승인해주

는(참여자 14).

대표들이 운영위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센터를 관장하는 것은 우리

가 보고를 해서 공유하는 정도고. 거의 우리가 알아서 하는 구조인 거예요(참

여자 20).

딴 데는 안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센터의 운영위원회

가 공동행동보다 낮아요. 문턱이 낮아. 그렇기 때문에 어디도 제안하고 민주노

총 아닌데도 제안하고. 시민사회단체들 제안해서 들어오셔서 이 사람들과 노동

조합과 시민사회가 만날 수 있는 이 공간을 좀 만들어준 거죠(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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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기관인 독립 노동센터의 이사회를 활용해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과 네트워킹을 도모하고 있는 민관협력 노동센터도 존재했다. 독립 

노동센터의 이사들 대부분이 “노동계에서 짬밥이 굉장히 굵은 사람들(참여자 

11)”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회 동의를 바탕으로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단체나 노동조합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진행할 때, 지역단체나 노동조합 내부 

구성원의 일부 반대가 있더라도 모단체인 독립 노동센터 “이사들이 곳곳에 

배치돼있어서 설명하고 이해(참여자 11)”시키는 과정을 통해 민관협력 

노동센터와 지역단체 및 노동조합 간 협업을 꾸준히 가능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단체는 이사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사들이 거의 다 노

동계에서 짬밥들이 굉장히 굵은 사람들, 이사들이 센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하고 같이 하기로 하는 것을 설령 민주노총이나 여성단체에서 “그런 사업

들을 뭐하러 해, 뭐하는지 모르겠구만.” 그러면 이사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자기가 말하기가 좀. 설명이 잘 안 되면 센터에다 연락

해. “당신 와서 여기 얘기 좀 해줘. 같이 해야 될 것 같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무엇을 던져서 제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같이 계속 녹아지는 거지(참여자 11).

  또, 노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지역사회 거버넌스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를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통

로로 활용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도 존재했다. 지방정부 혁신교육분과에 분

과위원으로 참여하며 기존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추구하지 않았던 노동영

역을 하나의 분야로(참여자 1)” 인식하게끔 도모함으로써, 지역시민사회단체

가 노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여하는 방식이 한 예이다. 아래 참여자 

1의 말은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를 통해 사회운동 행위자들에게 참여적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운동의 목표 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제도적 활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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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tinicchio, 2012)’의 한 양상을 잘 드러낸다. 

저희는 혁신교육 분과 이런 데들도 들어가서 참여해요. 분과위원으로. 거기에서 

이제 노동 문제를 얘기하고 거기서 연이 맺어지면 노동인권교육도 할 수 있

고……. OO초나 □□고등학교나 이런 데들이 무슨 인권 강사 할 때, 노동이 

없었다가 이제 노동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모임, 네트워크 속에서 했는데 이거 노동도 하나의 영역이네라

고. 다른 데들도 이제 그걸 미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사업할 때는 이런 것

들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각 지역에서 노동 감수성들을 올려

내는 사업이라고 봐요…… 추구하지 않았던 노동 영역을 하나의 분야로 만들어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참여자 1).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노동 관련 캠페인을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의도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지역단체와의 네트워킹을 도모하고 있기도 했다. 

아래 참여자 7의 말은 그 양상을 잘 보여준다. 협업 캠페인을 “센터가 

주도하고 센터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과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가 만나게끔”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킹은 

“당장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역 내 노동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보다 수월히 지역단체들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사회의 

노동감수성 증진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었다.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많이 협업 이런 걸 해요……. 센터가 주도하고 센터 예

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죠. 지역사회단체들이 같이 하고 그러면서 노동센터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 전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지역사회의 변화를 좀 가져오는 거 아니냐. 물론 당장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닌데, 노동 관련해서는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노동 인권이 우리가 

TV에서만 접하던 거하고는 좀 달라. 노동조합과 지역 주민이나 시민사회가 만

나게끔 해서 서로 얘기해 보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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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노동 문제가 뭔가 생길 때 연서명 하자라든지. 동네에 누구 해고

됐는데 같이 모이자. 그러면 그런 게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처음에 왔

을 때만 해도 우리가 왜 서명해야 되느냐부터 해갖고(참여자 7).

③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

  또 다른 하부정치 양상은,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사단 양성을 통해 저항의 기반 조성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

년 노동인권교육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가 학교에 찾아가 교육이 진행된다. 주된 교육 내

용은 노동자의 삶과 인권, 노동의 가치, 노동권의 역사와 근로기준법 등을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주도로 중앙 차원에서 이뤄지기도 하며 

지역 단위로 이뤄지기도 한다(송태수 외, 2021). 이 때, 지역 단위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각 지역의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주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의 글). 각 지역의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자체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을 양성하거나, 강사를 섭외하

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회차 교육주제 회차 교육주제
1강 나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11강 행복과 존엄의 조건
2강 청소년 인권 감수성 12강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3강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13강 아르바이트 상담사례

4강 노동이란 무엇인가? 14강 노동자의 권리
5강 노동의 역사 15강 건강하게 일할 권리
6강 임금노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6강 공부하며 한 걸음, 함께하며 한 걸음
7강 자본주의 발달 과정 17강 센터가 걸어온 길
8강 우리나라 노동 현실 18강 자기를 돌보는 공부
9강 아름다운 노동을 위하여 19강 다시, 나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10강 나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20강 수료식
출처: 송태수 외(2021). 153쪽.

<표 8>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양성 프로그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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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가 적지 않다는 것 자체를 저항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 언급하기 어려운 터부의 언어이자 혐오의 대

상이 된 상황에서(박형준, 2017: 53), 학교에 “노동조합이 와서(참여자 7)” 노

동 관련을 교육한다고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현재 민관협

력 노동센터가 주관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노동 관련 교육에 

대해 “아무도 시비를 안(참여자 7)”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관협력 노

동센터들이 주관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제도화를 통해 획득한 상징적 자원을 바탕으로 운동의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Banaszak, 2005).

노동 사업이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데 센터라고 하는 합법적 기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노동 사업에 대한 합법

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무슨 교육할 때 만일에 노

동조합이 와서 교육한다. 그러면 그거 받겠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

가 특성화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년에 4시간씩 조례로 만들어졌잖아. 교육

을 들어가거든요. 센터가 주관해서 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시비를 안 걸거

든요(참여자 7).

  그러나, 연구자는 연구 과정을 거치며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위해 자체 강사단을 양성하는 양상에 보다 주목하게 

되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경우, 노동법 관련 교육 내용도 존재하기에 

관련 전문성이 있는 노무사들을 강사로 섭외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도 존재했다. 한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자체가 

법적인 것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노동 인권적인 감수성(참여자 20)”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교육하고 워크숍을 

가지며(참여자 20)” 자체 강사단을 양성하며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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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참여자 2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강사단 

양성을 “미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냥 노동인권 공부하자라고 하면 

별로 안 오겠”지만, 지역 주민이 강사단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사로 일하게 되면 “강사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렛대삼아 지역 주민의 노동 교육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관협력 

노동센터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메인”이라는 것이다. 

아래 참여자 2의 말은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청소년노동인권 강사단 

양성을 통해 지역에서 노동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을 늘림으로써 

저항의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법적인 것이 아니라 인권적인 것. 노동 인권적인 감수성을 포인트로 하기 때문

에. 자체 강사가 필요했던 거고. 자체 강사를 실제로 교육하고 워크숍을 가지

고. 원래부터 교수 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분이 아니지만, 토론을 통해서 자기 

세계관도 바꿔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강사단이 된다고 생각해요(참

여자 20).

미끼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그냥 노동 인권 공부하자라고 하면 

별로 안 오겠죠.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들어갈 수 있고 

교육을 들어가면 그래도 강사비는 받으니까. 그러면 이 강사비가 메인이 아니

라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메인이겠죠. 원래는. 그래서 미끼인 거죠……. 사실 

교육 들어가는 거야 노무사들만 들어가도 돼요. 조직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면 

이미 명단은 있고. 굳이 강사단을 양성하는 이유는 사실 이 분들이 노동에 대

한 감수성을 좀 깨워서. 보통 다 주부들이거든요……. 강사단이 꾸려져서 계속 

지역에 남아서 적어도 노동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노동조합 파업할 때 적극적

인 페이스북을 하나 남겨준다거나 누구 한 명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늘리는 

거죠(참여자 2).

  실제로,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양성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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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이후 강사단 자체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캠페인을 펼치거나, 기업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켓 시위를 하는 

등 노동 관련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은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하부정치가 실효적일 수 있음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강사단이 안정적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강사에서 머물지 않고 다른 쪽 방향

으로 가는 거예요. 캠페인도 우리 해보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관련된 문제

가 있어서 OO 앞에서 하는 그런 캠페인을 시작으로……. 강사단에 대한 소양 

교육들을 매년 심화 교육들을 12강 이렇게 계속 유지해 주면서 저희가 키웠죠

(참여자 1).  

  나아가, 센터에서 양성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이 자체 모임을 

만들고 “14만원씩 회비를 내서” 모은 회비를, 센터 공식 예산을 활용할 수 

없는 “미조직 사업장 조직화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도 

존재했다. 각 강사마다 교육을 나가는 횟수는 다르지만, 해당 지역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1회 진행함으로써 받는 강사비가 14만원이다. 

센터에서 양성한 강사들이 자체적으로 1회 분의 강사비를 모아서 

“노동인권과 관련된 유의미한 사업”에 사용하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회비 중 일부는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조직화를 이끌어낸 

지역 작은사업장 노동조합인 지역유니온 (반)상근자의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다. 

우리가 노동인권 강사인데 지역에서 노동인권과 관련된 유의미한 사업들을 해

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이 기여해 주고 어떤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이 모아져서. 그러면 강사단들이 모임을 만들자……. 우리가 14만 원씩 회비를 

내서 이 회비는 어쨌든 미조직 사업장 조직화 지원 사업에 쓰자. 그래서 인건

비 지원을 하게 되는……. 다 우리가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회비를 걷는 게 2시간 1회 교육 강사비에요(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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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네트워크 구축과 저항의 순환고리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민간위탁’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추후 

재위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역에 노동인권 감수성을 지닌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주민들을 남김으로써 ‘저항의 토대’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들이 좇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저항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아래 참여자 11의 말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지속성 담보”를 꾀하는 양상을 잘 드러낸다.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봤을 때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거기만 달랑 있다고 하면” 

비교적 어렵지 않게 센터의 사업방향이나 재위탁 여부를 좌지우지 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의 지지와 연대를 기반으로”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사업을 

추진하고 활동을 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를 “공무원들이 인식하게 되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과 시민단체의 영역이 같이 힘 

받을 때 서로가 힘 받는 구조(참여자 20)”이기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저항 간 순환고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민간위탁’이라는 제약을 일부 딛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이 봤을 때 센터라는 곳이 그냥 거기만 달랑 있다고 하면, 이거 이 새

끼들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노동단체와 같이 하고 사업들을 같이 연계시키고 이러면 이걸 관에서 볼 때는 

센터만 하는 게 아니다……. 이 지역의 노동단체하고 우호 세력들이 많이 있고 

같이 사업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공무원들이 인식하게 되면 함부로 하지 못하

는. 그러면 정체성이 세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센터가 어떤 데는 자

기 잘났다고 그냥 멋있는 사업들 많아요. 지지를 못 받으면 이제 지속성이 담

보되지 못하는 거지(참여자 11).



- 80 -

노동과 시민단체의 영역이 같이 힘 받을 때 서로가 힘 받는 구조라서. 끊임없

이 그렇게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죠. 완결체는 아니지만(참여자 20).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센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이 노동자들을 함께 모으

고 사회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한테도 이게 필요하고 우리 센터가 이렇게 돼야 또 존립되고 같은 운명체다. 

이게 잘 안 되면 센터가 힘이 없어서 못 버틸 거고 이게 잘 되면 이분들이 또 

자기들 저기기 때문에 지킬 거고 그렇게 본 거죠(참여자 5).

  물론, 아래 참여자 15의 말처럼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 성향에 따라 큰 폭의 변동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이것만은 후퇴해서는 안된다라는 사회적 압력을 줄 수 있을만한” 

충분한 지지여론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공격이 있을 때 지역 노동자들이 이것만은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압

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지지 여론을 형성 획득하면서 활동해오고 있지 

못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참여자 15).

  이처럼,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민간위탁’이라는 굉장히 취약한 하부구조

(infrastructure) 위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하부정치

(infrapolitics)는 “가시적 저항의 토대”를 제공함과 동시에(스콧, 2020: 312), 

그들이 기초해있는 ‘민간위탁’이라는 “하부구조 그 자체의 근간을 침식”시키

고 있기도 하다(Anand, 2015: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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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조직화 양상 

제 1 절 조직화 방법

  1.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 조직화의 한계
  

① 민관협력 노동센터 측면의 한계

  민관협력 노동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활동(참여자 1)”이라고 여기는 

상근자들의 경우, 센터 활동의 목적 중 하나를 “조직되지 않은, 또 

조직되었지만 굉장히 취약해서 지원이 필요한(참여자 12)” 노동자 “스스로 

힘을 키워주는 것(참여자 1)”이라고 말한다. “노동조합으로 가서 노동조합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크면(참여자 1)” 가장 좋지만, 반드시 노조가 

아니더라도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참여자 

1)”,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참여자 12)”하는 것이 센터 활동의 

목표 중 하나라는 것이다. 

  

센터 활동의 목적 중 하나는 당연히 노동자들이 스스로 힘을 키워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좀 말랑말랑하게 얘기하면 자조 모임을 만들어주고 그 자조 

모임이 자립할 때까지 지원하는 거. 제일 좋으면 노동조합으로 가서 노동조합

의 울타리 안에서 같이 크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참여자 1). 

센터 입장은 조직되지 않은, 또 조직되었지만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지원이 필

요한 불안정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단위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 분들이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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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형태이든, 비노동조합의 형태이든 그 형태와 무관하게, 미조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그 자체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차원의 사회적 

대화나 업종·지역 차원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집단적인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참여주체 및 집단이 공백 상태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김혜진 외, 2017). 약 14%의 조직률을 지닌 노동조합은 온전히 미조직 취약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기에,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바탕으로 한 

권익대변체계 구축은 “집단의 대표성 확보 및 행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한 과제”이다(위의 글: 19). 나아가, 당사자들이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리 좋은 취지의 제도 개정을 이뤄내더라도, “풍선효과처럼 법을 피하는 다

른 게 계속” 생긴다는 아래 참여자 16의 말도 미조직 취약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노동자들 스스로 조직화되어 있어야 “법과 제도의 개

정 취지에 맞게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화에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사례들은 되게 많았어요. 상층 

이슈 중심으로. 그런데 당사자가 조직되지 않고는 이게 법이 개정돼도 풍선 효

과처럼 법을 피하는 다른 게 계속 생겨. 당사자가 조직이 돼야 그 개정된 법과 

제도의 개정 취지에 맞게 당사자들이 그걸 통제를 하는 거죠(참여자 16).

  그러나,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조직화에 있어 근본적 딜레마는 센터가 주

도하여 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하지만, 센터가 주체가 되어 조직을 운영할 수 

없고 결국 조직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다(이병권, 2022: 276). 민관협

력 노동센터가 노동자들의 모임이나 조직화를 “지원하는 역할(참여자 12)”은 

가능하지만, “결코 노동조합의 가입서를 센터에서 돌릴 수는 없”기에(참여자 

19), “어디까지나 정말 지원조직이 될 수 밖에 없는(참여자 19)” 한계를 지니

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조직화는 어렵잖아요. 그걸 받을 데가 필요한 거예요. 늘 그게 고민인 건

데(참여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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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이라고 센터의 위상을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간지원

조직은 지원하는 역할이지 주체가 되기는 어려워요 해보니까(참여자 12). 

우리 내부에서는 이 분들은 무조건 노조로 가야 된다 하는데 이 분들 앞에서 그

걸 표현하지는 않아요. 노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는 하시는데 그 선을 넘기진 

않는다고 해야 되나(참여자 9).

결코 노동조합의 가입서를 센터에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가입서는 노동조

합에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센터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맺고 끊음, 결

론을 낼 수 없는. 어디까지나 정말 지원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노동센터의 한계인 거죠(참여자 19).

  나아가, 앞서 살펴봤듯 ‘민간위탁’ 형태로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운영된다는 점도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노동조합을 만들게 하는 것을 역할(참여자 20)”로 하기에는 

“센터의 성격에서 제한 받는 게 매우 많이(참여자 20)” 있다는 것이다. 아래 

참여자 3의 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위탁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할 경우 “딱 오해받기가” 좋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에, 조직화 사업을 드러내놓고 하기 어려운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상황을 잘 드러낸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위탁기관에서 뭐를 조직을 해? 이런 것들이 상상을 하기

가 어려웠었던 거고. 예를 들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딱 오해받기가 좋았던 거

죠. 각 지자체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 거잖아요. 야당 세력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너네 결국 노조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부터. 사

실 노조가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하여튼 오해 때문에 

위축됐었던 적도 있었고(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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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노동운동, 노동조합 운동에 복무하는 걸 하고 싶어요. 

이게 운동성이라고 하는 수준이잖아요. 노동조합 활동의 지원까지는 사실은 괜

찮아요. 그런데 우리 센터가 노동조합을 만들게 하는 것을 역할로 하거나 노동

운동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붙여서 하거나 이러기에는 센터의 성격에서 제한

받는 게 매우 많이 있는 거죠(참여자 20).

  이에,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실태조사, 문화복지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주요 사업 내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해 미조직 취약노동자 조직화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조합으로 가는 “다리 역할(참여자 8)”을 도모했다.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사업을 통해 “일종의 기반, 토양(참여자 8)”을 다지고, 

이를 노동조합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한 

것이다.   

다리 역할. 이제 이거 하기는 센터 같은 위치가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 

전국의 센터들이 노동의 권리 찾기, 노동 상담 교육, 각종 문화 사업, 이런 일

종의 기반, 토양을 뿌려놓는 거잖아요(참여자 8).

② 민관협력 노동센터와 노동조합 간 협업의 어려움

 

  그러나, 각 지역마다 민관협력 노동센터와 노동조합 간 관계와 협업 

정도는 모두 상이했다. 연구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빈번하게 들었던 

언급은 노동조합 측에서 민관협력 노동센터와 협업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다.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지역 내 노동조합 또는 

특정 직종 노동조합에게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참여자 1)”했을 때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답하거나, 노동조합 측이 

“센터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참여자 7)”을 갖고 있기에 협업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 85 -

 

우선 노동조합이 있는지를 좀 보고 나서 그 노동조합에 같이 사업하자고 제안

을 해야 되는 게 좀 기본이라고 저희는 봤어요. 그런데 그랬을 때 그냥 놔뒀으

면 좋겠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참여자 1).

노조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방식이 제일 바람직한데 문제는 노조가 협업할 의

사를 갖고 있냐. 이게 아닌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센터에 대해서 부

정적 인식을 하고 있거나(참여자 7).

  아래 참여자 14의 말은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고운 

시선만을 받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잘 드러낸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에 “자주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민주노총 내부에 

존재하고,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활동들에 대해 민주노총 내부에서 

“박수쳐주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전체 주제로 하고 있는 이 문제로부터 고운 시선만을 받고 있는 건 아

니에요. 자주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데도 있고……. 그렇다고 지랄

하고 싸우고 이런 건 아닌데. 철수해야 된다고는 안 하는데. 박수 쳐주고 응원

하는 분위기는 또 조금 아니에요(참여자 14). 

  기층 노동조합의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에서도 

민관협력 노동센터와 노동조합 간 협업을 제약하는 요인이 존재한다. 

민주노총 총연맹은 2001년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수령 시,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과 건물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로 제한한다.23)”라는 점을 결의하며,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23)민주노총 제22차 대의원대회(2001. 10.) 결의 (1) 총연맹(중앙)과 지역본부는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2) 총연맹(중앙)과 지역본부는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을 받되, 건물(사무실, 교육연수원, 복지관, 상담
소), 토지 등의 부동산과 건물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로 제한한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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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의 

최소화를 도모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부터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의 민관협력 노동센터 수탁이 

이어져왔고, 센터 수탁이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과 “이견”이 있는 상황 속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은 민관협력 노동센터 수탁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노동조합이 직접 사업비나 인건비를 받지는 않고 민간위탁 형태로 수탁해서 운

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약간 노조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어요

(참여자 3).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현실에 걸맞게 원칙을 정비하자라며 꾸준히 

‘미조직·비정규 사업 등에 한해 국고보조금을 확대해 받는’ 내용 수정을 

시도해왔지만24), “매번 좌절(참여자 16)”되어왔다. 이처럼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민관협력 노동센터 수탁이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쟁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은, 민주노총 활동가로 하여금 

민관협력 노동센터와의 협업 “안건이나 사업 계획을 올리는(참여자 16)” 

것을 “엄청난 부담(참여자 16)”으로 느끼게 했다. 각 지역 상황에 따라 

민관협력 노동센터와 노동조합 간 협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곳도 

존재하지만, 이 영향을 받아 공식적 협업이 원활하지 못한 곳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층 노동조합에서도 민관협력 센터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노동조합과 민관협력 노동센터 간 

협업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영원칙: 특별회계 편성관리, 국고보조금 요청 시 사업계획(안) 중앙에 보고. 사
업집행 결산을 중앙에 보고 및 감사받고, 사업 집행 시 조직내부회의기구 반드
시 거쳐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가 승인한 항목만 신청.

24) <민주노총의 국고보조금 확대 요구: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노조의 자주성을 해
친다>, 노동자연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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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 사항 위배냐 아니냐. 논쟁이 있어요.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보자고 새롭게 규정을 만들어보자고 몇 번 대의원대회 때 

시도했는데 매번 좌절됐어요.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안건이나 사업 계획을 

올리는 게 엄청난 부담이지. 정말 일이 되게 하는 데에는 여러 사람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일을 반대하는 데는 한 명이면 돼요. 대의원대회 결정사항 

위반이다. 그래버리면 조직은 사실은 명백한 위반인 건 맞거든. 그러니까 어떻

게 방어가 안 되는 거지(참여자 16).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를 좀 열자고 지난번에 하려다가 못 했어요. 

왜냐하면 다 철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올라왔고, 아주 격론을 벌였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참여자 14). 

  2. 수면 아래 조직화 방법

① 실태조사를 통한 조직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수면 아래에서 조직화를 

꾀했다. 그 중 하나가 실태조사를 통한 조직화 시도이다. 대부분의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실태조사를 주된 사업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청년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등 드러나 있지 않았던 직종의 

노동실태를 드러내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삼아 토론회를 엶으로써 열악한 

노동환경의 공론화를 꾀한다. 이 때, 실태조사를 정책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통로로 삼는 센터들이 존재했고, 

각 센터마다 상이하지만 그 방법을 개략적으로 요약하면 아래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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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태조사를 통한 조직화 방법

  우선, 매년 초 “비정규직 노동조합들과 간담회(참여자 4)”를 하며 

실태조사 직종을 협의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존재했다. 해당 연도에 

실시할 실태조사 직종을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다. 

이후, 실태조사 조사원으로 “해당 업종 노조 활동가들(참여자 7)”을 

배정하거나, “심층 면접할 때 조합이 같이 가게(참여자 4)”함으로써 

노동조합과 해당 직종 노동자와의 접점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다. 

저희가 연초에 항상 비정규직 노조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올해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할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호 협조가 잘 된 거죠……. 이런 실태조사를 해 주세요. 

요청이 들어오면 그 직종 실태조사에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올해 이 실태

조사에 집중을 하고. 개별 심층 면접할 때 조합이 같이 가게 해주고(참여자 4).

저희는 가능하면 그 업종을 조사할 때 그 업종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 활동

가들을 조사원으로 집어넣어요(참여자 7). 

  실태조사 문항을 구성할 때에도 “조직화 사업을 염두에 두고(참여자 9)” 

설문 문항을 구성하기도 했다. 추후 노동자 소모임을 진행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노동조합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 등을 

삽입함으로써 설문참여자에게 노동조합, 소모임 등의 필요성을 환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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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 장치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노동자 교육을 진행하면 혹시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또는 노동자들 소모임 같은 

거 만들어서 진행하면 해보실 의향이 있는가. 이런 꼭지들을 설문 내용에 담아 넣

는 게 하나 있고(참여자 8).

항상 저희 설문조사에 들어가는 게 노조에 가입하셨습니까? 가입하지 않으셨다

면 왜 안 하셨습니까? 노조가 생긴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거 3개가 

거의 꼬박꼬박 들어가거든요……. 조직화 사업을 염두에 두고, 되든 안되든 조

직화라는 말이 꼭 한마디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참여자 9).

  나아가, 실태조사를 조직화의 계기로 삼는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공통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문참여자에게 동의를 받은 뒤 확보한 

연락처를 바탕으로, 추후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뭉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실태조사에서 포착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노조를 연계해주거나, 노조가 아니더라도 

자조모임 및 동아리 등에 연계함으로써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조직화를 

도모하는 양상을 아래 참여자 9의 말은 잘 드러낸다. 

조사를 통해서 연락처를 확보를 하죠. 그러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사람

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그 분들의 선택이라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오실 사람 와라. 그래서 그 분들이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의식해서 노조

를 연계해 주거나……. 저희가 무조건 노조한테 연결을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분들의 자조적인 모임, 동아리 활동 그런 걸로도 연결을 해줘요……. 그 이상을 

해주려면 그 분들의 의지가 필요한 건데. 그 분들도 딱 여기서 하고 활동을 끝

내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는 자리 몇 번 이렇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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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서 이 분들이 뭉치는 자리까지는 좀 준비를 해주죠(참여자 9).

  반드시 실태조사 결과 간담회가 아니더라도, 확보한 연락처를 바탕으로 

센터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고 이를 통로 삼아 조직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그러나, 설문참여자들이 센터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잘 

안 오”기도 할 뿐더러(참여자 7),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노동조합 활동가도 

와서 노동자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조직이(참여자 7)” 되지만, 민관협력 

노동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가도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직화에 있어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했다. 

보통 실태조사할 때는 전화번호 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문자 날리고. 근데 그럴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배치해봤는데 잘 안 오

시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조직화하는 거는 저희도 하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거는 노조가 와서. 왜냐하면 이 강좌를 같이 듣고 관계를 형성해야 이제 조직

이 되는 거잖아요. 안 와요 근데(참여자 7).

노동 소식, 우리가 다음 번 또 이런 문화 행사 같은 때에 메시지를 날려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궁금한 거 있을 때 우리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

도 좀 있고. 또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날리면. 100명 중에 3명, 5명

이라도 신청을 해요(참여자 8).

② 자조모임을 통한 조직화 방법

  한편,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명시적인 

사업명으로 내세우지 않고, “노동자 권리보호사업(참여자 4)”, “자조모임 

지원사업(참여자 18)”, “이해대변구조(참여자 5)”, “노동기본권 

실현지원(참여자 15)” 등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관점에서 “불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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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 “거의 조직화 사업이랑 

똑같(참여자 18)”지만 다른 언어로 외피를 두름으로써, “내용적(참여자 

5)”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한 2017년 이 정도 오면서부터는 당사자들의 자조모임이나 네트워크 이걸 통

틀어서 이해대변구조 이런 표현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조직화라는 직설적인 표

현을 안 쓴 겁니다……. 지금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겠습니다. 이런 표

현을 잘 안 쓰죠.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 또 새로운 공무

원이 와서 불편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내용적으로 하면 되지. 쓸 필요는 

없잖아요(참여자 5).

조금씩 이제 공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했거든요. 자조모임 지원사업이

라고 직종별로 프로그램 같은 거 개설하면, 모아서 교육도 듣게 하고. 같이 간

담회도 하고. 이 정도까지는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 사실은 거의 조직화 사

업이랑 똑같거든요(참여자 18).

우리가 이제 명칭을 조직화 지원 이렇게는 안 하고. 예를 들면 권익증진, 권리

보호사업 이렇게, 노동자 권리 보호 사업으로 해요. 거기에 자조 모임도 지원하

고 간담회라든가, 교육 지원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참여자 4).

사업계획서 상에 조직화라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동기본권 실현

지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공공의 사회적 투자로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제도적으로 호명하고 그것을 위한 인프라들을 놓

으려는 시도 자체가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참여자 15). 

  이처럼 비정규직 조직화 지원 사업이 비록 외피를 두르더라도 공식적인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전략적으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도모하고 있는 측면도 드러내지만,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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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측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대변체계 구축을 포함한 조직화의 

필요성에 일정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한 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몇 

가지를 하고,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끝낼 수 없고, “제안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종 노동자의 이해대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방정부 측에서도 일부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참여자 14의 

말은 비록 조직화를 칭하는 단어는 모두 다르더라도, 미조직 취약노동자 

이해대변체계 구축이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사업 영역”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노조할 권리 지원하니까 이렇게 색깔로 많이 보니까. 노동기본권 지원 이런 표

현으로 하면 제가 볼 때 언어가 갖는 저기도 있고. 이건 사업영역이 된 것은 확

실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취약노동자 보호하자고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정책제안을 몇 가지를 하고.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끝. 

이럴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 분들의 제안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다른 후속 사업들이 필요한데. 이게 어떨 때는 자조모임일 수도 있고 노조로 

전환시키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영역 사업은 필요하다는 거고(참여자 14).

  물론, 모든 지방정부가 동일한 수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대변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기에,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외피를 

두른 채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도모하는 측면도 여전히 강하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경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 청소노동자들을 위한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 자조모임을 지원하는 것 등이 “문제 될 거 없”지만,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공식적 예산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직으로 가기 위한 매개고리”로 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아래 참여자 5의 말은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자조모임, 

권리보호사업 등의 사업들을 통해 모은 “현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고,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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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키고 있고”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합적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인식과 필요성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양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비가시화되어 있던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네트워크 형성, 

자조모임 지원 등의 형태로 가시화함으로써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시청의 입장에서는 경비 노동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 문제 될 거 

없는 거죠.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교실 한다는데 그거 좋네. 그런 거지. 근

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만나고 관계를 맺고 뭔가 조직으로 가기 

위한 매개고리가 되는 거……. 차츰차츰 가서 보니까 그것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자기들 불만도 얘기하고, 현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고, 법을 안 지키고 있

고. 이런 얘기들이 튀어나오는 거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틀린 얘기는 

아니고. 저 사람들이 절박하니까. 그러네, 그럼 그런 것도 지원해야 되는 것 같

네. 이렇게 같이 젖어가면서 옮겨지는(참여자 5).

③ 사업주를 통한 조직화 방법

  그 외에도, 사업주를 통해 “우회하는 전략(참여자 14)”을 바탕으로 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하는 곳도 존재했다. 한비네에 속한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전국적으로 경비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한 뒤, 배달노동자 조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배달노동자들은 쉽게 조직화되지 않았고, 모임 자체에 “한 명도 안 

올 때도” 많다는 소식이 한비네 내부에서 공유되었다. “다른 지역에 있어서 

실패 경험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는 문제의식 하에,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배달대행업체 사업주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달노동자 접촉면을 넓혀서” 배달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한비네에서 경비 이후로 배달 노동자를 했는데 안 된다는 소식들이 너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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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왔어요. 모임을 하면 한 명도 안 올 때도 많고.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공동근로복지기금에 특수고용노동자는 빠져 있는 

거예요. 배달대행업체 소속의 배달노동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주들

한테 이제 이런 것도 열릴 수 있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사업주 네트워크를 초기에 구성했던 거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들 협조해서 안전교육도 하고 안전지킴이 사업도 하고 같이 

사업들을 하면서 배달노동자 접촉면을 넓혀서 우회하는 전략으로 배달노동자를 

조직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다른 지역 실패 경험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참여자 18). 

  구체적으로,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근로복지기본법 내 공동근로복지

기금을 고리삼아 배달대행 사업주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이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기금을 조성하

고 이를 재원삼아,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노동부, 2020: 20). 기업복지는 사업주의 재량

에 기반한 경향이 강하기에 비정규직·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기업복지의 적용

에서 배제되거나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보다 덜 포괄될 확률이 높다. 공동근

로복지기금은 이 한계를 일부 딛기 위한 제도이다. 둘 이상의 기업들이 공

동으로 기금법인을 설립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정해진 한도 내에서 기업들의 

출연금액과 상응한 금액을 기금법인에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비정규직 노

동자들의 기업복지 지원을 꾀한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내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서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김원모, 2022), 일부 민관

협력 노동센터는 이 점을 파고들었다. 배달대행 사업주들에게 찾아가 “우리

가 같이 힘을 모아서(참여자 18)” 배달노동자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적용

을 받을 수 있게끔 도모해야한다고 설득한 것이다. 이를 바탕삼아 사업주들

의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사업주들과 함께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등을 진행

하며 배달노동자와의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동시에, 구축된 초기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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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회비를 모아 배달노동자에게 “상해지원, 상조지원 등

(참여자 18)” 최소한의 공제상품을 제공하며 공제회 형태의 배달노동자 조직

화를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그 기반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초기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사업주들이 일정 회

비를 내면 그 회비로 최소한의 공제 상품을 제공하는, 배달 노동자들한테 상해

지원이든 상조지원이든 포상이든 뭐 이런 것들을 해보자(참여자 18). 

  3. 조직화를 수면 위로

① 조직화 사업 공식화 및 예산 배정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교육, 문화 이런 식으로 묻혀있었던(참여자 

16)”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수면 위로 공식화하여, 사업비 예산을 

공식적으로 배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화를 도모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노조 조직화를 하기 위해서 뭔 사업을 하겠다(참여자 9)”는 건 “말도 

안되는(참여자 9)” 것이었고,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터부시(참여자 16)”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를 딛고 조직화 사업을 공식 

사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이 수면 위로 드러난 계기와 양상은 다양했다.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로 지방정부를 설득한 경우도 존재했고, 지방의회 

의원이 주도하여 조직화 사업의 공식화 및 예산 배정을 이끌어낸 뒤, 

꾸준히 조직화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곳도 존재했다. 우선, 지방의회 의원 

주도로 조직화 사업이 공식화된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경우, “진짜 취약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진짜 필요한거 아니”냐며,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지방의회 의원들 사이에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제기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비 예산 

배정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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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원들 속에서 제기를 좀 했고. 노동 3권은 헌법 권리 아니냐. 비정규

직이 겨우 2%밖에 조직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잖아. 법에 나와 있는 거 왜 

지자체가 안 하냐. 여기서 좀 출발이 좀 됐던 거죠……. 아무래도 미조직, 비정

규직 이쪽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진짜 취약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진짜 필요한 거 아

니냐……. 일부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산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

세요. 사업주는 300억을 지원하는데 이런 센터를 지원하는 게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참여자 8).

노조 조직화를 지자체에서 이야기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였고. 노조 조직화를 하

기 위해서 뭔 사업을 하겠다.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안 된다 

그랬을 건데. 시에서 먼저 조직화라는, 자기네들이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해라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참여자 9).

  한편,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지방정부 정무직과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공식화를 이끌어낸 

곳도 존재했다. 조직화 사업이 단순히 “노조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포함한 조직화”이며, 조직화 사업을 통해 “집합적 목소리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회적 대화라든가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의견 수렴이 안되는 것 

아니냐”라며 조직화 사업을 “만들어”낸 것이다.  

조직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터부시하잖아요. 노동조합 

그러면 이익집단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부가 이익집단을 지원하는 건 안 된다라

는 게 기본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조직화 그러면 노

조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조를 포함한 조직화. 그러니까 집합적 목소리

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른바 사회적 대화라든가 정책 수행에 있어서 의견 수렴

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조직화 사업을 만들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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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견으로 이런 사업은 정부가 하면 안 돼라는 게 있었던 거를 설득했다라는 

거죠(참여자 16).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오롯이 받지 못하거나 기업복지 혜택에 

덜 포괄될 확률이 높은 비정규직‧작은사업장‧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 형성을 바탕으로 최소한 “근로기준법 기준이 지켜지”는 것을 

도모하고, 나아가 “노동복지정책을 얹더라도” 자주적인 조직이 있어야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방정부를 설득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는 등 

공식화되었고, 조직화 지원을 위한 간담회비 등 공식 예산도 편성되었다. 

정책 지원을 해도 개인이 아니라 자주적인 조직이 있어야 이게 시너지가 날 거

잖아요……. 자주적 조직이 결성이 된다면 일정하게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기준

이 지켜지고 거기에다 더해서 기업 복지가 어려운 작은 사업장이나 새로운 고

용 형태 노동자들에게는 그게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노동복지정책을 얹더라도 

자주적 조직이 있어야만 효과가 있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 전에는 

교육, 문화 이런 식으로 묻혀 있었던 거를 이제 공식화할 수 있는(참여자 16).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공식화되자, 

일종의 ‘제도적 동형화(DiMaggio and Powell, 1983)’ 과정을 거치며 다른 지

방정부에서도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공식화

하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 10은 “조직화가 공식적 사업으로 안

착”이 됐다고 말한다. “대놓고 조직화 사업을 할 수(참여자 13)”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이 바뀌며 “제일 타격”받은 사업이 조직화라며, 

“내년 사업계획서 조직화 말을 다 빼야할 것 같”다는 아래 참여자 13의 말

은,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공식화된 이후에

도 정치적 환경에 따라 언제든 철회되거나 수면 아래로 다시 내려갈 수 있

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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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가 공식적 사업으로 안착이 됐잖아요……. 사실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나 취

약노동계층, 돌봄이나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공무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민주노총 노조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

히 지난한 노력이 있었던 거고(참여자 10).

대놓고 조직화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바뀌다 보니까 제일 타격

이 그거예요. 내년 사업계획서 조직화 말을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축소되

는 제일 대표적인 게 조직화예요. 사업 계획도 조직화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하

지는 않는데 눈치 보면 알잖아요. 쓰면 괜히 미움만 받지(참여자 13).

② 조직화 사업의 공식화에 따른 역설?

  조직화 사업 공식화에 따라 발견할 수 있는 이면은, 조직화 사업이 공식

화된 이후 조직화 성과를 수치화하여 지방정부에 입증해야만 민관협력 노동

센터가 책무를 다했다고 여겨지는, 일종의 “수(數)를 통한 통치”가 발생한다

는 점이다(쉬피오, 2019). 현대 사회의 주된 특징 중 하나로 ‘숫자의 생산 그

리고 숫자를 통한 소통’을 의미하는 양화(quantification)가 꼽히고, 이러한 흐

름에 기반하여 숫자와 수치를 통해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하나의 ‘책무성’ 

나아가 ‘공정성’을 뜻하는 기표가 되었다(Espeland·Stevens, 2008). 숫자를 통

해 입증하지 못하면 객관적 성과로 인정받기 어려운 양화라는 흐름이 존재

하기에, 수치들을 바탕으로 성과를 입증해야하는 일종의 압박감이 존재한다

는 것이다.

  참여자 3은 “딱히 어떤 아웃풋을 기대하지 않아도 조직화를 시도할 수 

있을 만한 예산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강점”으로 꼽았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공식화되지 않은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어야 한다는 “부담이 좀 적”다는 점을 아래 참여자 3의 말은 잘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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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어떤 아웃풋을 기대하지 않아도 조직화를 시도할 수 있을 만한 예산과 인

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강점인 거죠. (연구자: 근데 아웃풋을 내야 하는 입

장이잖아요? 왜냐하면 센터도 재위탁을 받아야 되니까. 꼭 조직화로 실적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시는 걸까요?) 일단 부담이 좀 적은 거는 사실

이죠. 꼭 조직화를 해야된다고 하는 부담감은 없지만. 근데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게 되면 그냥 서비스 제공처럼 되는 거잖아요(참여자 3).

  한편, 조직화 사업이 공식화된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 몇 개 직종, 노동조합에 가입한 숫자” 등 수치에 바탕한, 배정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비에 상응하는 조직화 “성과”를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아래 참여자 8의 말은 잘 

보여준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의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기해 버리거나 좌절하는 과정들이 숱하게 많”다는 

특징을 지닌다. 제한된 기간 내에 계량화된 성과를 도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특성을 지닌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사업비 지원에 따라 ‘모임 참여자 수, 

노조 가입원 수’ 등 수치에 기반한 성과를 제출해야 책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양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참여자 8은 “지자체 관리감독”이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도모한 사회적‧윤리적 성과들을 오롯이 “보지 

못한”다고 토로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교육도 하고, 행사도 

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조직화 “이전의 과정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참여자 9)”고, 모임을 진행하다가 와해된 경우 이를 “성과로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사업장의 노동자들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만났고, 그 분들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했지만 노동조합 신설 혹은 가입으로 갈 건지, 그렇지 않을 건

지는 여전히 그 순간에 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또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이탈하거나 포기해 버리거나 좌절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숱하게 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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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지자체 관리 감독이라는 게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는……. 몇 달 후에, 

1년 후에 다른 계기가 생겨서 노동조합 하려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하겠습니

다. 이렇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참여자 8).

조직화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몇 개의 사업장, 몇 개 직종, 노동조합에 

가입한 숫자. 이런 걸 올리라는 거죠……. A라는 사업장에 30명이 모여서 교육

도 하고 행사도 하고 노동조합 방향을 가졌어. 근데 회사가 알아. 이 사람들 

겁을 먹어. 그래서 좀 오라는 데 안와. 그럼 이게 성과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

런 문제가 있다는. 그래서 말 못할 이런 것까지 있는데, 거기서는 성과를 올리

라고 하니까. 이건 성과로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참여자 8).

우리가 안 보이는 노력은 많죠. 상당히. 그러니까 조직화를 하는 모든. 우리가 

몇 명을 조직했다. 이전의 과정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참여자 9).

  조직화 사업이 공식화된 민관협력 노동센터에서 일하는 일부 상근자들은 

공식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지만, “성과를 수치로 정부에 증명해야할 압박(조문영‧이승철, 2017: 

126)”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다25). 이는 추후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조직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공식화되더라도, 

25) 조문영‧이승철(2017)은 정부와 접합한 사회운동조직이 사회문제를 구조적 차원
에서 접근하기보다 개개인의 윤리적 특성과 통치 기술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
로 파악하려는 경향을 포착하며, 이를 ‘기술적 윤리성(technological ethicality)’
으로 개념화한다. “기술적 윤리성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기간 행
해지는 각종 윤리적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그 성과 역시 수치화함으로써, 문제
들을 기술적 합리성의 평면에 배치한다(위의 글: 106).” 이러한 맥락에서, 민관
협력 노동센터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들을 구상하
고 이 성과들을 수치화하여 정부에 입증하는 양상은, 비정규직 문제를 구조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의 윤리적 실천을 통해 해결 가능
한 문제로 파악하게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조직화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에 바탕한 구조적 문
제제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프로젝트’가 기
술적 윤리성의 확산으로 귀결될지, 새로운 균열을 야기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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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조직화 사업비 확보가 녹록치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양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가시적인 성과들을 

단기간 내에 거두지 못할 경우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비 지원이 곧 다시 

폐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참여자 8은 조직화 “실적”이 없을 

경우,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에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의 어려움 등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을 잘 드러낸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지원이 왔으면 그래도 노동조합 한 3~400명이 가입했다

라고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실적이 없어. 아무도 가입한 사람이 없어. 

겨우 몇십 명 가입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연구자: 안 주나요. 예산을?) 아니, 

안 준다기보다 그 설명을 또 하는 거죠. 근데 시의회에서 그렇게 쏘게 되면 담

당 부서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 쪽에서 우리 입장에 

맞게 설명이야 들어가겠지만 시의원이 납득을 안 해(참여자 8).

  또,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은 조직화가 

성공적일수록, 오히려 조직화 사업이 축소될 여지가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 “부정의(injustice)에 도전하는 공유된 목표를 가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조직화가 성공적일수록(Holegate et al, 2018: 600), 

노동자들은 “교섭하자고 사용자 측한테 요구”를 하며, 교섭 과정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갈등”이 생길 확률이 높다. 이에 따라, 왜 “센터가 이런 

데 개입해갖고 이래요”라는 비판이 지방정부, 지방의회, 사업주 측에서 

제기될 수 있고, 이는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 조직화 사업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아래 참여자16의 말은 이러한 

역설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수준이 “아직 멀었”기에, 오히려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공식적 

조직화 사업이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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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입장에서 자조조직은 문제가 안 돼.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문제가 될 리가 없어 이게……. 조직

을 했어. 그래갖고 이들이 특히 노동조합은 제1의 생명이 단협을 맺는 거잖아

요. 그럼 교섭하자고 사용자 측한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교

섭이라는 긴장이 높아지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왜 

센터가 이런 데 개입해갖고 이래요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조직화 수준

이 아직 거기 가지 못해(참여자 16).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이 공식화된 센터에서 일하는 

참여자 8도 지방정부가 “개입해가지고 파업을 부추기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한 “불식”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를 상대로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설득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종합하면,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의 

공식화를 이끌어내더라도, 그 이후에 지속가능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하기에 쉽지 않은, 제도적 제약이 엄존함을 드러낸다.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조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수치에 기반한 성과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체 형성하고 빠”져서 

센터가 주도하여 갈등이나 파업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만드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 위에 놓여있다.  

우리가 개입해가지고 파업을 부추기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거는 좀 그 분야에 대한 불식. 지자체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랄지 그 다음에 지

자체장, 의원들. 좀 이런 쪽에 대해서 왜 이게 필요하고 이게 가야 되는지 이

런 이야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으려면 결국은 주체들이 자기들

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냐. 그래서 그 주체 형성하고 빠

지자(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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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직화 과정

  위에서 살펴보았던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 조직화 방법을 대부분 활용해

서 조직화를 도모한 대표적 사례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사례이다. 2

절에서는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사례, 그 중에

서도 경비노동자들을 모은 뒤 노동조합 가입, 협회 창립, 자조모임 형태 유

지 등 어떠한 이해대변체계를 구축할 것인지를 둘러싼 딜레마에 초점을 두

고, 조직화 과정을 분석한다. 

  1.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과정26)

  2010년대 중반부터,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각 지역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해왔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평균연령 66.2세, 

90% 이상의 간접고용 비율, 20% 이상의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 비율, 

과로사에 취약한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9; 유상철, 2021), 이들의 이해대변기구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60대 이상 남성이 대부분인 경비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노동조합 측에서도 

만연한 간접고용 및 초단기 근로계약, 흩어져있는 사업장 등의 요인 때문에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던 직종이기 때문이다. 

참여자 1은 기존 노동조합에서 조직화를 도모하고 있지 않던 직종이기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센터에서 조직화를 시도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 별 특별한 말이 없는 

업종”을 “굳이 찾아서” 한 것이다. 

26)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은 이병권(2022)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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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사업은 그에 비하면 좀 편하게 들어갔던 사업이죠. 왜냐하면 아

무도 조직화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더라도 노동조합에서 별 특별한 말이 없는 

업종이었어요. 그런 업종을 굳이 찾아서 한 거죠(참여자 1).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조직화가 진행되던 도중, 고용노동부가 한비네에 

“취약노동계층 관련한 사업(참여자 10)” 관련한 문의를 했고, 고용노동부와 

한비네가 만나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2019년에 한비네는 

고용노동부의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프로젝트 방식

으로(참여자 10)” 9,700만원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관련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고, 이를 마중물 삼아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이 설립되었다. 

이후,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전국적으로 소식지 제작 및 배포, 실태조사, 

경비노동자 교육 등을 통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를 시도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문의가 온 거죠. 양대노총이 취약노동계층 관련한 사업하는 데

는 한계가 있잖아요.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하면서 노동센터가 

뭘 하고 있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때 당시에 만나서 이런저런 현안 

문제를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 거죠(참여자 10).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 조직화를 시도했다. 대체

적으로, 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한 이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간담회를 통해 조직화를 도모했다. 그 외에도, 센

터 상근자들이 각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간담회 초청장이나 소식지를 배포

하며 경비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화를 도모하기

도 했다. 이러한 접점들을 바탕삼아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월례모임의 형

태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꾸준히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조성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 현안 관련 교육 및 토의를 진행함으로써 조직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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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노동자 실태조사를 했고요. 8월부터 실태조사 했던 분들 초대해서 간담회

를 진행했고 그러면서 9월부터 월례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월례 모임을 계속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잘 못했는데. 월례 모임에서 운영위원들도 뽑아보고(참

여자 4). 

전 직원이 다 구별로 나눠져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경비원 만나러 우리 간담

회 하니까 초청장 드리면서 식사하시러 와라 이것도 했고(참여자 9).

매월 소식지를 뿌렸어요. 모든 단지. 직접 찾아가서요(참여자 2).

센터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

런 걸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모집이 안 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아

파트 경비 노동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경험을 해본 거라니까. 소식지 뿌리면 

아저씨들이 막 와(참여자 16).

  대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과정에서, 노동조합

이나 독립 노동센터가 아닌 민관협력 노동센터라는 특성 덕분에, 아파트 경

비노동자들에게 “다가가기 편”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방정부에서 “돈 받

아서 운영하는 OO센터입니다라고 하면 거부감이 없”다는 아래 참여자 2의 

말은 “미조직 취약노동자들과 접촉면을 만들고 확장하는 데(김혜진 외, 2017: 

124)” 있어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노동조합이나 독립 노동단체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음을 잘 드러낸다. 

제일 큰 장점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편합니다. (연구자: 어떤 지점에서?) 경비 

노동자 모임을 하든 아니면 상담을 하든 민주노총 OO본부에서 나왔습니다보

다는 OO에서 돈 받아서 운영하는 OO센터입니다라고 하면 거부감이 없어요. 

구청에서 하는구나. 시청에서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거부감이 없어서 사람들 

만나기에는 훨씬 더 용이하고요(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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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한비네라는 네트워크 속에서 각 지역의 조직화 사

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참고하며 조직화를 도모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이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

직화를 더디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을 골자로 하는 조례 제정을 이끌어내고 관련 조례 제정 과정 

자체를 “조직화의 계기(참여자 12)”로 삼는 등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꾸준

히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을 유지하고, 조직화를 도모해왔다. 

조례를 만드는 게 조직화를 위한 계기로 삼은 거예요. 서명 운동도 하고 의원

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토론회도 하고. 주체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하

나로 배치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참여자 12).

  2. 어느 형태로 조직화할 것인가?

①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화할 것인가? 협회 형태로 조직화할 것인가?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 조직화에 있어 핵심 딜레마는 센터 내 교육, 문

화, 자조모임 등을 통해 센터가 주도하여 조직화를 도모하지만 센터가 주체

가 되어 조직을 운영할 수 없고, 결국 조직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조합의 핵심 중 하나는 단체협약 체결이지만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민

간위탁 기관이기에, “단체협약의 주체가 될 수 없고(참여자 16)”, 센터 자체

적으로 노동자들의 모임을 기한 없이 유지하고 지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노동자 조직화 이후 해당 직종에 노동조합이 

이미 있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없다면 노동조합을 설립하도록 도모하

거나 협회 등 자주적 조직을 결성하도록 도모함으로써 모임의 독립을 꾀했

다. 문제는,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화하는 경우와 협회 형태로 조직화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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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모두 각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 조직화의 “딜레마(참여자 5)”가 생긴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핵심인데, 센터들은 단체협약의 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그 귀결은 비노조 형식의 조직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맞는 거냐 그러면 이게라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는 열어놓고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참여자 16).

딜레마였어요. 노조로 가야 되냐. 노조로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느냐(참여자 5).

  참여자 19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협회 형태로 조직화하는 경우, “협회에

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말한다. “노동조합은 교섭이라도 강제”할 

수 있지만, 협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협회 형태로 조직화하

면 경비노동자 스스로 “감단27) 문제나 초단기 계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

기 계획(참여자 16)”을 갖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적다는 점, 노동조합으로 가

면 “그래도 노동조합 간부들이 책임질 수 있(참여자 1)”지만, 협회로 가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불리기(참여자 1)” 쉽지 않다는 점 등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협회 형태로 조직화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한계들로 지적된다.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노동조합은 교섭이라도 강제하고 교섭 

결렬되면 투쟁이라도 하고 만약에 사측에서 부당노동행위하면, 노조 가입하지 

말라면 구제라도 받을 수 있지. 협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진짜 그냥 모임인 

27)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준말.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삼아 정신
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기에,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보
호를 받을 수 없는 예외적 근로자로 분류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감시적 근
로자로 분류되어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지만 이들에게 주휴수당 및 연장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감시적 업
무만을 주 업무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분리수거, 택배 등 관리 업무도 반복하여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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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그게 과연 경비노동자를 조직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한다

면 저는 되게 회의적이에요(참여자 19).

협회나 비노조 형식으로 조직을 하더라도 여전히 감단 문제나 초단기 계약 문

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자기 계획이 있다라면 난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대체적

으로 봤을 때 협회나 자조 모임 그러니까 비노조 형식으로 조직을 하게 되면 

그걸 자기 계획으로 담아내지 않아요. 그러면 난 애초에 우리가 왜 시작했는지

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은 좀 비판적인.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협회는 안 돼. 노조로 다 몰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기 때문에(참여자 16).

저는 센터가 계속 경비 노동자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협회를 만들었을 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불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노동조합은 그래도 노동조합 간부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노

동조합을 생각하는 거죠(참여자 1). 

  한편,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화하는 경우,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경비업은 고령 남성 

노동자의 막다른(dead-end) 일자리로 여겨진다. 이에, “노동시장에서 인력 

공급은 넘쳐나(참여자 5)”고, 3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하다. 

“근로계약 기간조차도 지켜지지 않(참여자 20)”는 경우가 많다. 

노동조합으로 담더라도 법적인 권한으로 보장되는 교섭권을 “실제로 담보할 

수가 없(참여자 20)”다는 것이다. 

교섭이 안 되는 데는 일단 노동시장에서 인력 공급은 넘쳐나니까. 얘 아니면 

다른 사람 뽑아버리면 되는 이 구조가 너무 지나치게 형성돼 있고(참여자 5).

노조라고 해서 실제로 담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로계약 기간조차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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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지지 않는데. 근로계약 관계가 일정 정도 형성돼 있는 시기에 있어야 교섭을 

하든 뭐든 하는 데. 그런 게 담보되지 않으니까……. 저는 노동조합으로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형식적으로 셀지는 모르겠지만 담보하지 못하기 때

문에(참여자 20).

  또, 각 아파트 단지별로 사업장이 개별화되어 있기에,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화한 이후 단지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각 아파트 단지마다 

교섭을 진행하기에는 노동조합이 “현재 여력이 없고(참여자 5)”, 노동조합 

“상근자가 그만큼 여유있게 있지 않(참여자 5)”다는 점도 지적된다. 노동조

합은 사업주와의 교섭을 통해 이뤄낸 성과들을 바탕으로 조합원 유지를 도

모한다. 그러나, 현재 각 아파트 단지마다 일일이 노동조합이 교섭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참여자 1)”.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노조로 “담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참여자 5)”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간

접고용 비율이 90% 이상이기에, 하청업체와의 교섭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

는 개선의 폭 자체가 적기도 하다. 나아가, 노동조합에 내야하는 “조합비 문

제(참여자 3)”도 지적된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노조마다 상이하지만 

임금의 일정 비율을 조합비로 내야하고, 이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노조

에 가입하는 데 있어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가 그 분들을 받아들여서 뭔가 관리할 수 있는 이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노조가 이걸 담기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는 거다. 그

렇다고 노조를 비난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고. 담을 수 없는 자기 구조적 한계

가 있는 거죠. 교섭을 해서 사업주하고 돌파를 하면서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방

식인데 그게 되지 않는 조건의 직종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개별을 챙기고 

모임을 관리하고 손이 많이 가는 사업인데. 노조가 그걸 하기에 지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상근자가 그만큼 여유 있게 있지 않아(참여자 5).

현재 민주노총의 방식에서는 경비노동자를 조직화해서 기존의 노동조합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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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하고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많으면 50명, 100명

도 있지만 적은 데는 5,6명인 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노동조합 가입하면 

OO만 해도 240개 단지 정도면, 240개 단지가 다 사업장이잖아요. 전통적으로 

방식으로 본다면. 거기를 어떻게 다 교섭을 하고 그러겠어요(참여자 1).

조합비는 지금 규정에 의해서 어느 노조는 1% 또는 1.5%, 2%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4만 원, 5만 원, 1만 5천 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분들은 5천 원도 내

기 싫어하시거든요(참여자 14).

  이처럼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노조 형태로 조직화하든, 협회 형태로 조직

화하든 각각의 장점과 한계가 병존했고 정답은 없었기에, 전국의 센터들은 

상이한 조직화 노선을 추구했다. 

②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화하기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화

하려 시도했다. 이를 위해 (1)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받을 노동조합을 설

득하고 (2)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3) 가입 후 

노조가 유지되게끔 도모하려 했다. 그러나, 각 단계마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

끌어내는 것은 매우 쉽지 않았다.   

(1) 노동조합 설득하기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임을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화하려 했던 일부 민관협

력 노동센터의 경우, 이를 받을 노동조합을 먼저 설득해야 했다. “설득하고 

말 것도 없(참여자 4)”고, 노동조합에게 “할래 말래(참여자 4)” 물은 뒤, 노동

조합 측에서 받겠다는 답변을 한 지역도 존재했지만, 아파트 경비노동자들

을 받는 것 자체를 “주저하는(참여자 16)” 노동조합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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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노조 자체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를 시도했지만 “실패”

했고, “체계 전환을 못 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받”으면 또다시 실패할 게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측에서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래 참여자 16의 말은 잘 보여준다. 

노조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를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

요……. 몇 년 전에 경비노조 조직을 했어. 실패했어……. 노조들이 진짜 다 바

빠요. 일이 많고. 태세 전환이나 체계 전환을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받아

야 되는 거야. 불을 보듯 뻔하잖아. 실패할 게. 예전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게 있는 거지. 노동조합도 주저하는 측면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참여자 16).

우리가 뭐 설득하고 말 것도 없어요. 우리 경과가 이렇고. 그러니까 할래 말래. 

우리가 조합은 못 만든다. 방법은 두 가지다. 협회로 가든지 노조로 가든지. 근

데 협회로 가도 우리가 책임 못 지고. 노조로 가면 어쨌든 조합 지역본부가 책

임지지만 서포트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참여자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노동조합을 설득해서, 

“노조가 그릇이 한 번 돼보겠다라고 결심(참여자 1)”하게끔 도모했고, 노동

조합 자체적으로 인력과 사업비를 배정하여 경비노동자 조직화를 하게끔 하

는 등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다행히 노조가 그릇이 한번 돼보겠다라고 결심하고 사람을 고용해서 몇 명을 

배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한 3명 정도 이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사람

을 투입하는 단계니까……. 매주 가서 회의하고 거기 조직 사업하는데 재정도 

계속 투입하고. 계속 돌고 이런 것들을 한 구에서 노조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표준이 만들어져야 다른 구에도 이게 가능하니

까(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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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노동조합을 설득해내더라도, 아파트 경비노

동자들 당사자들이 노동조합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하는(참여자 13)” 것이고, 센터의 역할은 “그 분들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제시(참여자 13)”하고, “수준을 

높일 수 있게끔 지원(참여자 1)”하는 것이다. 문제는, 만연한 간접고용 및 3

개월 단위의 초단기계약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놓인 환경, 그리고 고령 

남성이라는 인구학적 특성상 아파트 경비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합의 필요

성을 느끼게끔 도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저도 알아요. 어렵다

고. 쉽지 않아. 다만 그것 없이 하실 수는 없다고 봐요.”라는 아래 참여자 

13의 말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하고 있는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 스스로도 경비노동자 조직화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

다.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안 한

다고 봐요. 계기도 없고, 정보도 없고, 누가 지식도 전달해 주지 않고. 그냥 자

기 혼자 책 봐서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역할. 그 분들이 

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제시해 보는 거예요. 그게 성공할 수도 있

고.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어렵다고. 쉽지 않아. 다만 그것 없이 하실 수는 없

다고 봐요(참여자 13).

우리가 결정 못한다. 어떻게 노동조합을 우리가 결정해서 이리 가시죠 저리 가

시죠하냐. 당사자들 원했을 때. 노동조합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노동조합을 

원하십니까. 또 그 노동조합을 소개 좀 해달라 하면 내가 소개를 한다. 그래서 

본인들이 결정하게 한다(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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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노조도 그렇고. 모임도 당연히 수준에 맞게만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

거든요. 그 이상을 바라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그거를 좀 더 수준을 높일 수 

있게끔 센터는 지원을 하면 되는 거고(참여자 1).

  이에 더해, 2019년 말부터 확산된 코로나는 대면 모임 자체를 위축시켜, 

전국적으로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를 더욱 더디게 

했다. 일부 노동조합 측에서도 “사람도 투입하고 몇 번 해봤는데”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조합원 가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에, 인력이나 예산을 

“많이 투입을 안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노조 차원에서는 막 조합원이 들어오고 이러면 엄청나게 투입을 할 텐데 안 보

여. 뭐 한다는데 가보면 조합원 가입은 또 잘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노조도 

처음에는 여기다 막 엄청나게 투입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사람도 투입하고 

뭐 했는데 몇 번 해봤는데 이게 성과가 안 나와. 여기다 많이 투입을 안 하게 

돼. 다른 일에 자꾸 투입을 하게 돼(참여자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교육, 자조모임, 조직화 사

업 등을 바탕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

하도록 도모하고 노동조합의 가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센터는 조직화 관

련 “교육을 통해서” 경비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당사

자들이 뛰면서 직접 가입” 원서를 받음으로써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

조합 가입을 이끌어낸 것이다.

노동조합의 주체는 우리 센터가 아니잖아요. 노동자 당사자들이죠. 당사자들이 

움직여서 당사자들 대표가 나와야 되고 당사자들이 뛰면서 직접 가입도 받아야 

되고 이래야죠.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분위기 조성시켜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입원서도 받고 이렇게 한 거죠……. 

교육을 했을 때 한 230여 명인가 가입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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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명 정도가 당사자들이 아파트 초소 돌면서 가입을 받은 거죠(참여자 8).

(3) 노동조합 가입 후 노동조합의 유지 및 지속

  앞서 살펴보았듯, 지방정부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예산 배정을 

이끌어내고, 기존 노동조합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받도록 설득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도모하는 각각의 단계마다 이를 성

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단계

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뤄

낸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현재 이들 대부분 노동조합 가입 이후 노동조합이 유지되지 못하

거나 소수의 조합원만 노조에 남아있는, 제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 

400여명 가까운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끌어낸 지역도, 노동조

합 가입 이후 노조 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노

조 대표를 맡아야(참여자 8)”한다는 등의 노동자 내부 알력 다툼이 있어 잠

정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노조를 결성하여 대표를 뽑은 

다른 지역도, 가입 이후 경비노동자들이 “연락두절(참여자 4)”되거나 그만두

는 경우로 인해 “소수로 남아있는 상태(참여자 4)”이다. 

400명 정도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냈고요, 여기까지 잘 갔죠. 그 다음에 노동

조합에서 대표 선출을 좀 해야 되잖아요. 대표 선출하는 과정에 내부 알력 관

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내가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노조 대표를 맡아야 

된다 이런 거죠(참여자 8).

지회장님도 뽑고 이렇게 했는데 조합비 내고 처음에는 같이 한다고 그랬다가 

연락두절되고 나 그만뒀어 안 해 이러는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

수로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가 됐는데. 적어도 이 분들은 그래도 그냥 가보자. 

쉽게 탈퇴할 분들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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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 조직화에 있어 지난한 과정을 거쳐 노동

조합 가입을 이끌어내더라도, 결성된 노동조합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

다는 점은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주된 사업 대상인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조차 어렵고 만들어도 효용성이 별로 없는 것일 범위(참

여자 20)”에 속해있음을 다시금 드러낸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도 어려운 계층이 취약계층이라고 보는 거죠. 청소하

는 여사님들이나 경비 노동자들이나 다른 것도. 그래서 아마 한동안 우리가 센

터에서 얘기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노동조합을 만들기조차 어렵고, 만들어

도 효용성이 별로 없는 것일 범위가 아마 집중될 거예요(참여자 20).

  한편, 지난한 과정을 거쳐 노동자들을 노동조합 가입을 이끌어낸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비노동자들로 하여금 “효용성(참여자 20)”을 느끼게 

하려면, 노동조합 측에서도 기존 사업장 각각마다 기업별 교섭 관행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특성에 맞는 활동들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 그러나,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한계점이자 경계선이자 

최대한 할 수 있는 점”이 노동조합까지 연결시켜 주는 데까지라는 아래 

참여자 9의 말은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노동조합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놓여있지 않음을 잘 드러낸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이후에는 

“노조의 업무”이기에, 가입 이후 노조가 “활동을 안”하더라도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는 노조 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하지만, 미조직 취약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뤄낸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존재한다는 점은, 기존 

노동조합의 변화들이 수반된다면 작업장에서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조직화(Holegate et al, 2018)’가 가능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긴 해요. 근데 노조까지 연결을 시켜줬으면 그거는 이제 저

희 업무가 아닌 거예요. 저희는 딱 이 정도까지가 지자체 센터의 한계점이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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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이자 최대한 할 수 있는 점이다. 이런 것 같아요. 그 다음 노조한테 들어갔

으면 이게 노조의 업무지. 여기 노조한테 왜 여기 안 챙겨줘. 이 말을 하면 우

리는 노조한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분들의 의사를 보고 저희가 

노조를 연결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활동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노조

의 역량의 문제라서. 이 노조를 우리가 근데 공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참여자 

9).

② 협회 또는 센터 내 자조모임 형태로 조직화하기

  한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협회 형태로 조직화를 꾀한 민관협력 

노동센터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협회를 통해 경비노동자의 자주적 조직 

형성을 꾀했던 민관협력 노동센터에 상근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센터에서 웬만한 걸 다 지원하고(참여자 3)”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협회를 창립함으로써 센터로부터의 독립을 꾀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센터가 대부분의 것들을 서포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향을 제시하(참여자 3)”고 있기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협회가 “활동가의 

지원 없이는 자생하기 어려운 조직(참여자 18)”이라는 것이다.

센터에서 웬만한 걸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 모

임 하면서 물론 경비원들 중에 당사자 대표를 세우기는 했는데 조별로. 스스로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아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옆에서 센터가 대부분

의 것들을 서포트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

어요. 이제 모임을 한 1~2년 그렇게 해왔는데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참여자 

3).

활동력까지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한 활동이다라는 거는 더 명확해진 것 같고. 

그래서 활동가의 지원 없이는 자생하기 어려운 조직이라는 게 그냥 제 지금 결

론이고……. 교육도 하고. 이 분들이 직접 소식지도 배포하고 회원가입도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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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뭔가 모임 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 챙겨주고 이런 것

들도 요구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참여자 18).

  그러나,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역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한없이 

센터가 경비노동자 모임 및 협회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능하면 

1~2년 안에” 경비노동자들 자체적으로 모임을 운영하도록 “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는 아래 

참여자 14의 말은 센터가 주도하여 조직화를 도모하지만 센터가 주체가 

되어 조직을 운영할 수 없고 결국 조직을 독립시켜야 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 조직화의 핵심 딜레마를 다시금 드러낸다. 

경비 노동자분들 조직하는 거 손이 엄청 가는 게 있거든요. 문자, 카톡 보낸다고 

다 보시는 것도 아니고. 역량은 한계가 있고. 이게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거를 이 센터가 존재한다면 계속 갖고 가야 되나. 다른 모든 곳이 다 고

민일 텐데. 2~3년, 가능하면 1~2년 안에 터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독립적으로 턴다는 게 우리 지원단이라는 이름을 해체하고 본인들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가능하냐? 어려울 것 같다(참여자 14).

  협회 형태로 독립시키지 않고, 센터 내 자조모임으로 경비노동자 모임을 

유지해나가고 있는 참여자 20도, 자조모임을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 모임을 유지하고 있지만, 모임 관련 제반 

사항들을 대부분 센터 상근자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기에 “자조모임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자조 모임도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사실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고 있는 건데. 

자조 모임을 유지하고 만들어 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요……. 지금은 회의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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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들고. 회비 통장도 내가 하고. 오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고. 본인들 스

스로 자기가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도 잘 안 해(참여자 20).

  3. 경비노동자 조직화 과정에 대한 내부 성찰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를 이끌어냈지만, 현재까지는 비교적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직화를 도모하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연구참여자들은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 조직화 

과정에 대해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우선,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센터마다 “다 다르다(참여자 1)”는 지적이 존재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센터들도 있지만(참여자 12)”, 적지 않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모임을 통해 “이들을 어떻게 주체로 세울거냐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고(참여자 16)”,  “조직화 부분은 자신이 없으니까 노조로 

떠넘기는(참여자 12)”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참여자 16은 일부 

센터들이 “교육 몇 회, 몇 명 참가했다” 등을 그저 남김으로써,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조직화를 도모한다기보다 센터의 실적을 관리한다는 느낌을, 

협업하는 노동조합에서 받기도 한다고 말한다. 

지금 센터들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경비원 사업을 하더라도 조직화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선 만나서 문화하고 당연히 하는 그냥 그런 사업 정도로

만……. 저희 같은 경우는 노조가 없을 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조직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센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하는 거니까요(참여자 1). 

센터들도 주체적 조직화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서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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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를 하는 게 단적인 얘기가 그런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센터들도 있긴 

하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세우는 과정들을 그 매개고리

를 통해서 어떻게 엮어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협회든 노동조합이든 또는 

무슨 소모임이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느냐. 이거 관련해서는 준비들이 

별로 안 돼 있더라(참여자 12).

실적 관리한다. 이런 생각들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장들이 노동 상담 

몇 건, 교육 몇 회, 몇 명 참가했다. 이런 것처럼. 경비 노동자 모임을 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주체로 세우고 뭘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고 그

냥 모임하고 있는 거를 숫자를 남기고 보고서 쓴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

야. 노동조합에서 보기에는(참여자 16).

  나아가, “협회를 가든, 노조를 가든(참여자 19)” 노동자들의 모임의 형태를 

노동자 “당사자들이 판단(참여자 19)”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경우, 센터장의 “굉장히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따라(참여자 16)” 결정하는 것이 “문제(참여자 16)”라는 지적도 존재했다.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 조직화에 있어서, “언제까지 쥐고있다가 어디로 

줄거냐가 아니라 누가 쥐지 않아도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작동 가능하게 

하는 플랜(참여자 15)”이 필요하지만, 현재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노동자 당사자가 아닌 센터 상근자들 혹은 센터장이 “언제까지 쥐고 있다가 

어디로 줄거냐(참여자 15)”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가짜(참여자 15)”라는 

것이다. 

당사자가 주체가 되서 조직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협회를 가든 노조를 가

든. 진짜 그거는 당사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분들이 선을 

넘는 게 아닌가(참여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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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뿌리고 모임하면 아저씨들이 잘 와. 재미있죠 그러면 모이니까. 코로나

가 빵 터지면서 모임이 제한이 돼서 잘 안 돼. 이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진 

거야. 조직이란 뭐지. 조직을 한다는 게 뭐지라는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해버리는 경향이 

생겨버리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참여자 16).

센터가 이걸 언제까지 쥐고 있을 거냐. 센터가 쥐고 있을 수 없다. 쥐어서 어

디로 보낼 거냐잖아요. 여기에 저는 너무 중요한 문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언제까지 쥐고있다가 어디로 줄 거냐가 아니라 누가 쥐지 않아도 

그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작동 가능하게 하는 플랜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

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해요(참여자 15).

  물론, 현재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조직화하고 있는 직종이 고령, 

간접고용, 초단기 계약이 만연한 직종인 아파트 경비노동자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직화로서 실효성(참여자 7)”을 획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직종이고, 조직화를 이루더라도 노조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장별 

교섭을 통한 개선들을 이뤄내기 어려운 직종이기 때문이다. 

이 분들 나이대가 진짜 한 2~3년 많이 버텨야 4~5년인데 그러면 다 나가버리

고 그 안에서도 또 계속 초단기 계약이나 이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조직화로

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을 방치하는 게 맞냐.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대변을 정말 대리하는 거. 그런데 이걸 아무

도 안 해주잖아요. 노조도 안하잖아요. 차라리 이런 센터들이 대리해 주는 게 

그건 좀 적절했던 것. 거기까지는(참여자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노동조합의 변화를 설득하고 

이끌어내려 함으로써, “센터들이 하는 일하고 톱니바퀴가 맞물”릴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었다. 본인도 기존 노조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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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하면 끝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지만, 노조와 “업무 협약을 맺자고 

하고, 설득”함으로써 기업별 교섭 관행을 넘어 미조직 취약노동자에게 

부합하는 활동을 펼치도록 노조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양상을 아래 

참여자 16의 말은 잘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조하고 업무 협약을 맺자고 하고 설득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기성 조직도 변해야 되거든. 기성 조직이 노선을 바꾸든 체계를 바

꾸든 태세를 바꿔야 이런 센터들이 하는 일하고 톱니바퀴가 맞물릴 거 아니에

요……. 거기가 준비가 다 돼 있어서 토스하면 끝난다고 생각 1도 나도 안 해.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죠(참여자 16).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노조의 변화와 

협업들을 점진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들은 현재 

민관협력 노동센터 센터장 개개인들의 “맨파워”에 의해 추동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취약한 연결고리에 기반해있다고 볼 수 있다. 적지 않은 

수의 민관협력 노동센터 센터장들이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데 뜻을 지니고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노동센터로 이전”해 들어간 사람들이기에 노동조합과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센터장들이 머지않아 바뀌게되면, 

이러한 연결고리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조합하고 센터들하고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은 인적 구성에 있어서의 

맨파워로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요. 민간단체는 우리는 모두 민주노총을 

강화하고 거기에 우리의 역할이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방정부가 운영

하는 노동센터로 이전해 들어갔어.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센터장들이 나이를 다 먹어서 언제까지 센터장 할 거야. 바뀔 거거든(참여자 

16).

  나아가,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추동하는 기존 노동조합의 변화는 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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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노동조합의 변화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의 변화도 필요로 

한다. 이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와 노동조합이 협업하여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을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화하는 모델의 어려움을 다시금 

드러낸다. 노동조합과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활동이 맞물리도록, 노동조합의 

체계나 교섭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민관협력 노동센터와 노동조합 간 

협업을 공식화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부동산과 건물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로 제한했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이 공식 협업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협업을 

공식화하려면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위배” 부분을 풀어야하지만, 이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이 또한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에 경비노조 조직을 했어. 실패했어. 근데 조직 체계는 하나도 안 바

뀌었어. 지금 또 봐도 당연히 실패할 거야. 그러면 바꿔야 돼. 바꾸려면 뭘 해

야 돼? 전략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 사항 

위배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걸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

속 딜레마가 되는 거야(참여자 16).

제 3 절  조직화 그 이후, 교섭의 장  

 

  1. 사업장 교섭을 넘어선 지역별 교섭의 장: 시도 그리고 교착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에 있어, 민관협력 노동센터에게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서로 뭉치게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조직화 이후, 노동환경의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섭의 

장(참여자 15)”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은 사업장 단위의 

교섭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더라도, 사용자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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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여 초기업 수준의 교섭을 하지 않는 이상, 각 아파트 단지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제한된 역량 상 매우 어렵다. 또, 

개별 단사 중심 기업별 교섭구조 하에서는 원청이 유노조 사업장을 무노조 

사업장으로 대체하려 하기에 노동조합 자체가 무력화되기 

쉽다(권혜원·권현지·김영미, 2016: 133).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을 협회 형태로 

조직화하더라도, 교섭의 장 마련은 쉽지 않다. 협회는 단체교섭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노동조합이 아니기에,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해서 내가 싸울 공간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힘을(참여자 15)” 받을 수 있기에, 조직화 이후 교섭의 장을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참여자 15)”는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 조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을 뭉치게 하려면 뭉친 이후에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15는 교섭구조 마련이 미조직 취약노동자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기초”라고 강조한다.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개별 사용자가 아닌 지방정부와 교섭함으로써 이러한 교섭의 

장을 획득하려 도모하고 있다. “무형의 사용자인 시민과 노동자와 사용자와 

시장 권력이 같이 지역사회 협약(참여자 5)”을 맺는 방식으로 “지역적 

구속력(참여자 15)”을 갖는 교섭의 장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주체가 조직화를 하더라도 조직해서 내가 싸울 공간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업장 단위의 교섭과 지역적 단위의 교섭이 없다면 사회협약이

라는 꼴들을 통해서 지역적 구속력을 지자체 차원에서도 갖추는 교섭의 장을 우

리 같은 센터들이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가 주체들의 조직화의 설득력을 갖출 수 

있는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참여자 15).

이 분들이 사업장 교섭을 못해요. 그럼 이 분들의 근로 조건은 누가 결정하느

냐 또는 이 분들에게 뭔가가 와야 되는데 뭔가를 누가 줄 수 있나. 이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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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딱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분들이 모였는데 해줄 수 있

는 게 없어요……. 우리는 시장 교섭을 통해서 확장하고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교섭을 하는. 그래서 무형의 사용자인 시민과 노동자와 사용자와 시장 권력이 

같이 지역사회 협약을 맺는. 이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적어도 아파

트 청소 경비 등등 우리 이런 사람들은(참여자 5).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각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교섭의 방안 중 하나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와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 체결이다. 세부 내용은 

상이하지만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경비노동자, 입주민대표회의와 함께 

‘경비노동자 고용 안정, 노동인권 존중 및 입주민에 대한 성실한 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상생협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센터가 주기적인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 상담, 상생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직종에 만연한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고용계약을, 적어도 1년 단위의 고용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을 

꾀했다. 그러나, 상생협약은 법적인 강제력을 지닌 단체교섭이 아니기에, 

“요식 행위(참여자 15)”에 그칠 확률이 높았다.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상생협약이 “요식행위를 넘어서(참여자 15)”도록, 

상생협약 체결 이후 노동환경 개선여부를 점검하고, 상생협약을 우수하게 

이행한 아파트들을 선정하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이나 아파트 시설 

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촘촘한 

구속력(참여자 15)”을 획득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다.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게 되게 요식행위일 수도 있는데 이 행위가 요식행

위를 넘어서서 노동 기본권 가이드를 채택하는 단지들한테 뭘 준다든지 아주 

촘촘한 것들의 구속력들을 통해서 적어도 이 협약이 지역적 구속력을 갖추고

(참여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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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래 참여자 18의 말은, 각 아파트 단지별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 만으로는, 지역에서 실질적 변화를 불러오기에 아직 많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상생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뻗어나가는 

것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센터의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인권교육 및 상담 등 후속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물리적 

역량도 안 될뿐더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교체되면 “새로 

협약을 해야” 되는 등 지역에서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많은 제약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생협약을 한다 해도 입주민들한테 뻗어나가는 것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후속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물리적 역량도 

안 될 뿐더러. 그러다 시간 보내면 또 이제 입주자 대표 회장이 교체되고, 그

럼 또 다시 또 새로 협약을 해야 되고……. 모임 활동도 이 분들이 모임 활동

으로 인한 고용 상 불이익 때문에 한 2~3년간은 대외에 알리지도 않아서. 지

역으로 뻗어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실제 지역에서 한 거는 크게 없다라는 생

각이 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협약도 하고 모임 결속도 하고 하는 거는 큰 

성과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18).

 

  이를 딛기 위해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과 센터 주도 조직화를 통해 

결성된 일부 노동조합들은 각 아파트 개별 단위로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협약(참여자 14)”을 체결하거나, 지자체 

교섭으로 “뚫어보려(참여자 1)”함으로써 초단기계약 문제나 고용불안 문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체결하지 못했거나 체결하더라도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단위별 교섭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자체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 단기계약 문제

나 고용 불안 문제를 약간이라도 좀 해소하는 거를 하려고 해서. 한 개 구나 

두 개 구 정도를 시범 모델로 해서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교섭으로 뚫어보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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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게 있는 거죠(참여자 1).

 

사회협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관이 좀 세게 받아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데 지자체장의 의지가 없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자

고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행정당국이 유의미하고 맞고 그러니까 

좀 모여봅시다. 잘 해서 하시면 저희가 이만저만한 지원을 좀 할게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토론한 다음에 최소한 단위계약은 1년 정도로 하자. 6개월, 3

개월짜리는 우리 OO에서는 하지 말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게 목표인데 

잘 안 되고 있어요(참여자 14).

  이처럼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적 교섭의 장(場)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업별 교섭의 장이 아니다. 전범(典範)이 거의 

없는 교섭의 장이기에,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새로 만들어야 하는 장의 

성격을 띤다. 단순히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하자고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참여자 14)”,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이끌어 내야하는 영역에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적 교섭의 장을 만들려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요구에 힘이 실리려면, 센터뿐만 아니라 미조직 취약노동자 

당사자들의 결집된 목소리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센터가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결집된 목소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조직화 이후 지역적 교섭의 장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지역적 교섭의 장이 마련되어 있어야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설득력있게 이끌어낼 수 있지만, 지역적 

교섭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조직화가 

선결과제로서 요구되는, 일종의 교착 상황인 것이다. “주체들을 만나는 것과 

제도적‧사회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의 체계들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한다는 구상은 있지만, 센터의 제한된 인력 및 역량으로 인해 “안 

됐”다는 아래 참여자 15의 말은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교착상황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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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들을 만나는 것과 제도적‧사회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의 체계들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합쳐져야 되는데 이 구상은 있는데 이게 안 됐어

요……. 이걸 계속하려면 사실 담당자가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역량을 투

자해야 되는……. 담당자를 세우기가 어려운 구조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

는 거예요. 역량이(참여자 15).

  2. 조직화에 기반하지 못한 이해대변의 한계: 전국단위 상생협약 체결과정

 

  본 장에서는 2020년 초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국 단위에서 진행되었던 

아파트경비노동자 상생협약 체결 과정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교섭의 장이 

조성되더라도, 미조직 취약노동자들의 조직된 목소리에 기반하지 못한 채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대리하는 것에 그칠 경우, 제

한적인 노동환경의 변화만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전국 단위 아파트 경비노동자 상생협약 협의 과정은,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의도해서 조성한 교섭의 장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조성된 

경향이 강하다. 각 민관협력 노동센터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가 

더디게 진행되던 중, 2019년 12월 경찰청이 급작스레 2020년 6월부터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도 경비업법 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법 개정 논의의 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경비원의 업무는 

경비업법 제2조에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택배,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관리 업무를 하는 것은 당시 모두 불법이었지만, 묵시적으로 

허용되어 왔었다. 경찰청이 경비업법 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되면, 

아파트 경비원에게 택배, 분리수거 업무를 하도록 더 이상 지시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아파트 경비원 감원 압력을 높인다. 사실상 택배,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관리 업무가 아파트 경비원 업무에 있어 큰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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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했기에, 더 이상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이들을 

고용할 유인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 조치가 경비노동자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경찰청은 뒤늦게 2020년 12월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그럼에도 이로 인해,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또, 2020년 5월 10일 새벽, 입주민 협박과 

폭행으로 인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故 최희석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는 

점도 법 개정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였다. 그러나,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아직 충분히 조직화되지 않았기에, 당사자 목소리는 법 개정 과정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주로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들로 

구성되어있었던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이하 전국사업단) 

공동대표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되었을 뿐이다. 논의 끝에 전국 단위 

상생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기초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2020년 10월, 공동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법에서 규정하는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체적으로 경비원의 업무는 1년 유예를 두고 추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결정되었다.

  만약, 경비노동자의 분리수거, 택배 등 관리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령 개정으로 인해 합법화된다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에게 통용되어 왔던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은 취소될 확률이 높았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는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감시

단속적 근로 승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시단속적 근

로 승인이 취소되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지

급되지 않았던 주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이는 관리비 인

상을 야기하기에 감원 압력을 높였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묵시적으로 허용

되어왔던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택배, 분리수거 업무가 합법화되고, 원칙적으

로 감시단속적 승인 규정이 적용되어 더이상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감시단

속적 근로자가 아니게 된다면, 대폭 감원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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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참석 주체

19.12.01.

경찰청,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에 대한 사전 

계도기간안내(‘19.12.~20.05.)

-

20.03.11.

경찰청,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에 대한 사전 

계도기간 연장(~20.12.)

-

20.06.23.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

20.07.21.

공동주택종사자 고용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국회 1차 

상생협약식

전국사업단,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20.10.2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21.06.24.

 아파트경비노동자 

주무부처/이해당사자 

1차 회의

전국사업단, 국회의원, 민주일반노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전문가

21.07.01.

 2차 회의

(전국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추가 참여)

전국사업단, 국회의원, 민주일반노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전문가,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21.07.08.
3차 회의

(이후 전문가 참여 X)

전국사업단, 국회의원, 민주일반노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21.07.22. 4차 회의 상동

21.08.05.
 5차 회의

(이후 경찰청 참여 X)

전국사업단, 국회의원, 민주일반노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21.08.30.   6차 회의 상동
21.09.10.  7차 회의 미확인

21.09.27.

아파트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종사자 고용 

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2차 상생협약식

전국사업단, 국회의원,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민주일반노조 참여 X)

21.10.2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 발효
-

출처: 전국사업단 내부 회의자료 및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9> 전국단위 아파트경비노동자 협의과정 주요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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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최대한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개편을 꾀하려 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택배, 분리수거 업무를 합법화하더라도, 근무제 개편을 

이끌어냄으로써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아파트 환경에 부합하는 근무방식을 전문가가 

컨설팅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줄이되 임금과 관리비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유도하고, 이러한 컨설팅을 수용하거나 컨설팅을 받지 않았더라도 

근무방식을 개편하며 고용을 유지한 아파트의 경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비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앞서 살펴본 여러 민관협력 노동센터 주도 

조직화의 여러 제약들로 인해, 경비노동자의 참여와 숙의 역량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채 2021년 6월부터 시행령 개정 및 2차 상생협약 논의가 

다시금 이뤄졌다.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기에 “힘”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경비원의 관리 업무가 합법화되면, 

더이상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게 된다는 점을 고리삼아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어내려했지만,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집결되어서 

스스로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들로 

구성된 전국사업단이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는거다 보니 한계가 

역력했다(참여자 5)”는 것이다. 오히려, 고용노동부 측은 감시적 업무 외 타 

업무를 하더라도 부수적일 경우 감시적 근로를 승인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변경하려 했다(전국사업단, 2021). 경비 업무 외 

관리 업무가 시행령 개정 이후 합법화되더라도,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꾀한 것이다.

당사자들은 제일 1호가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었거든요. 감단이든 뭐든 관심

이 없어. 나는 여기서 그냥 현재 상태에서 일만 하게 해 줘. 이거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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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힘은 없어.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들도 아니라서 뭔가 움직일 수가 없

어. 우리는 그 목소리나 환경을 예측하고 이해하고 대변하는 거고. 노조는 당사

자를 대변해야 되는 당사자 조직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는 한계들이 되

게 컸던 거죠. 이 분들을 스스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사회적 대화를 

더 이런 형태로밖에 할 수 없어. 현장의 당사자들이 집결되어서 스스로가 뭔가

를 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다보니까 한계가 역력했

다(참여자 5).

목소리 반영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힘……. 조직력이 안 따르니까 

다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감시단속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

울 수 있냐. 먼 미래의 일이다. 당장 이 문제가 지금 경비노동자들의 주요한 

화두가 돼서도 안 되고 현재 관심도 없다……. 제일 아쉬운 대목은 결국 전국 

경비원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체의 등장. 이게 조금 안 됐다라는 것(참여자 8).

  경비원은 아파트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빌딩 등에서도 

일하고, 기존 노동조합 중 일부는 대학교 및 빌딩 경비노동자를 조직화한 

곳이 있었다. 2차 상생협약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참여자 19는 

“감시단속직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빌딩‧대학교 경비원들을 

조직화한 노조와 함께 이야기하며 목소리의 힘을 실어보려 했지만, 이 또한 

“쉽지가 않”았다고 말한다. 전국사업단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로 

구성되어있고, 전국사업단과 함께 협업을 한다는 것은 다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위배 논쟁과 결부되어 있어, “민주노총 내에 또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조들. 예를 들면, 아파트 경비노동자만이 아니라 대학교도 있고 빌

딩도 있고 경비노동자들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감시단속직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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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엔 민주노총 내에 또 논쟁거리가 되는 거에

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참여자 19).

<그림 6>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종사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2차 상생협약서 

  결국, 경비노동자 당사자의 충분한 힘이 실리지 못한 채, 7차례 논의 

끝에 ‘고용 유지, 임금 유지, 관리비 유지’를 골자로 하는 2차 전국 단위 

상생협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2차 상생협약을 바탕삼아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외에 분리수거, 택배보관,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뒤이어 기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바탕하되, 감시적 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더라도, 

“심신의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고용노동부, 

2021b: 9)”한다며, 포괄적인 감시단속적 근로 판단 가이드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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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었다. 경비노동자가 감시적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었지만, 감시단속적 근로 판단 가이드라인은 포괄적으로 

제시되었을 뿐이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큰 감원은 

없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2차 

상생협약 체결 이후, 전국사업단은 근무제 개편 컨설팅 예산안 책정을 

이끌어내려 했지만, 이 또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2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다. 일부 지역에서 지방정부 자체사업으로 컨설팅에 기반한 

근무제 개편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 내에 전격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적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아래 참여자 3의 말은 2차 상생협약 체결 이후에도 “초단기 계약 문제는 

해결이 여전히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지역별로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모임해서 바뀌는 게 있나”라는 실망감도 현장에 있음을 드러낸다. ‘고용 

유지, 임금 유지, 관리비 유지’를 골자로 하는 2차 전국 단위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이 아니기에, 여전히 현장에서 

경비노동자의 초단기 계약 체결 및 잦은 해고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당사자의 조직화가 수반되지 않았을 경우,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지역적‧전국적 교섭의 장을 조성하더라도 제한적인 노동환경의 

변화만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예증한다. 

오히려 현장은 좀 더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꽤 많이 고조되어 

있고. 감시 단속 문제나 초단기 계약 문제 이런 문제는 해결이 여전히 안 되고 

있고 하니까. 경비원들도 각 지역별로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모임해서 바뀌는 

게 있나. 실망감도 일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이슈가 수면 아래로 내

려가다 보니까 모임 조직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현실인 것 같아요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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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마리?: 지역기반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실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지방선거를 고리삼아 

지역적 교섭의 장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다음 지방선거 때, 지역 내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한데 모은 뒤, “시장 후보를 오라”고 

해서, 각 직종 혹은 지역에 부합하는 “정책적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약속하는 시장 후보”를 밀어줌으로써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생활조건 향상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교섭한 

뒤, 사업주가 교섭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섭이행투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정책적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집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투쟁을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약속한 정책적 합의안들을 이행하게끔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다음 지방선거가 5월 1일 메이데이를 거치게 돼있어요. 5월 

1일 날 다 모이자. 모여서 천 명. 많을수록 좋다 모여서 시장 후보를 오라 그

러자……. 물론 약속하는 사람도 있고 약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약속하는 

사람들을 밀어줘라……. 당선됐어. 당선돼서도 안 지키잖아요. 그 때는 지키게 

교섭하자. 이게 투쟁이다. 이제부터 투쟁이다. 사업주가 나하고 교섭했는데 약

속했는데 안 지키는 게 교섭 이행 투쟁이잖아. 마찬가지로 시장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안 지켜. 그러면 우리가 지키게 싸움을 해야지.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1단계의 이 그룹들이 할 것은 지방정부와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합의안을 

만들어. 합의안이라는 건 정책적 합의인거고 그리고 이걸 이행하게 하는 싸움. 

노동조합이 과거에 사업장에서 했던 거 하고 마찬가지로 등치시키면 이 투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투쟁의 과정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 투쟁의 영역이 

커질 거다(참여자 5).

  동시에,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구성원 간 상호부조 및 소액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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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공제회 형식이나, 노동조합보다 문턱이 낮은 지역유니온의 

형식으로 이해대변형태를 갱신하며 지역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더 잘 모을 수 있는 틀을 도모하고 있기도 하다. 단일 직종을 넘어 지역 내 

전반적인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기반으로 “지역적 상상(참여자 18)”을 

꾀하는 것이다. 

불안정 노동자들이 기존 노조처럼 사업장 울타리에만 한정되지 않게 지역과 이

렇게 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참여자 12).

사업장은 그렇잖아요. 임금을 올리는 가시적인 성과. 매년 교섭을 해서 조금씩

이라도 혹은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 교섭 방식은 그렇

게 쉽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 성과가. 나한테까지 오는 데도 한참 걸려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이제 공제 사업이 있었던 거고(참여자 16).

지역에서는 단일 직종으로 어떤 단체를 만들고 노동운동을 하는 거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경비든 청년이든 같이 어느 정도 일

정 성과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같이 억지로라도 이제 묶이게끔 해야 좀 그런 

지역적 상상을 하지 않을까(참여자 18).

  아래 참여자 5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라고 꼽은 “내 사업장의 노동조합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이 지역 자체를 올게 오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도 결정적이고 중요하다”라는 말은 운동성을 견지하려 

노력해왔던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의 관점과 방향을 비교적 적확히 포착한다. 

제도화된 사회운동조직인 민관협력 노동센터 운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귀결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다만, 그 틈들을 비집고,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운동성을 견지하려 분투해왔던 과정의 일부가 상기 연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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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률이 2.5% 정도였을 당시에 회사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내가 

사장이다. 그럼 이건 무슨 일이 되는가 하면 재수 없는 일이야. 나머지 98%는 

노동조합이 없는데 내 회사에 생긴 거야. 지나가다 똥 밟은 거예요. 그리고 그

걸 인정하는 거가 힘든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반대로 40~50% 이상이 노동조

합이 있다. 그럼 똥 밟은 게 아니라 올 게 온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다. 그럼 

그 올 게 온 게 만들려면 결국은 내 사업장의 노동조합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이 지역 자체를 올 게 오는 분위기로 만드는 것이 우

리 회사를 위해서도 결정적이고 중요하다. 노동운동과 노동자들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고민하고 노동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얘기거든요(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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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나가며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최근 비정규직 이해대변에 있어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

는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된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를 포섭이나 타협으로 여기는 관점과, 제도화 이후에

도 운동성을 좇을 수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 중 어떠한 관점이 민관협력 노

동센터의 활동들을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한지 규명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 이후에도 운동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사회운동의 핵심 정체성인 저항과 조직화를 분석틀 삼아 두 가지의 연구 질

문을 설정했다. 먼저,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제도화 이후 저항을 추구하는지, 

추구한다면 이들의 저항 양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했

다. 다음으로,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제도화 이후 조직화를 추구하는지, 추구

한다면 이들의 조직화는 어떠한 양태들로 이뤄지고 있는지 밝히고자 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의 노동센터 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하

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에 기반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상생활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운동으로 등장했다. 독립 노동센터들은 후원회원

들의 자발적 후원에 기반하여 상근자 인건비와 사업비를 충당하였기에 대다

수 센터들은 지속가능성에 있어 한계를 느꼈고, 이후 일부 독립 노동센터들

은 문을 닫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아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 수탁기관이 되었다. 그 외에도, 사업장 

기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한계를 느끼던 노동조합 중 일부가 민관협

력 노동센터를 수탁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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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저항 양상을 ‘포획된 저항’, ‘전략적 저

항’, ‘하부정치’ 세 가지 양상으로 파악했다. 우선, 지방정부로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위탁 기간이 한정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기에 민관

협력 노동센터들의 저항은 ‘포획된 저항’ 양상을 보였다. 지방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가시적 저항을 하지 못하거나 자제했고, 지

자체장이나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에 따라 사업 방향이 조정되기도 했다. 동

시에, 평균 3년으로 위탁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점은 민관협력 노동센터로 하

여금 장기적 전망에 기반한 사업 도모를 못하게 했다.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예산은 정치적 환경에 따라 큰 폭으로 삭감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3년마

다 재위탁 심사를 거치며 수탁기관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상존했다. 특히, 

독립 노동센터의 인력과 역량이 대부분 민관협력 노동센터로 이전되어 독립 

노동센터 대부분이 형해화된 상황에서, 재위탁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 

독립 노동센터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제도화를 거친 사회운동조직의 

역량 자체가 언제든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존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민간위탁’이라는 제약을 역이용하며 ‘전

략적 저항’을 도모하고 있기도 했다. 일일이 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사업의 

결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활용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며, 관에 관습에 도전하는 실천들을 통해 제도화 이후에도 운

동성을 견지하려 했다. 예컨대,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는 지방정부 공무원들

에게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정체성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라고 

설득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양상, 지방정부를 통한 저항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의회를 활용하여 사업비 증액 및 성과들을 이뤄나가는 양상,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회 저항을 도모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민간위탁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추후 

재위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역에 노동인권 감수성을 지닌 노동단체와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을 비롯한 주민들을 남김으로써 

‘저항의 토대’를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기도 했다. 이들의 비가시화된 저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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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정치’는, 지방정부에게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

이 아니라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끔 도

모하여,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이들이 기

초해있는 민간위탁이라는 하부구조 그 자체의 근간을 침식시키고 있기도 했

다. 

  동시에, 본 연구는 운동성을 견지하려 꾸준히 노력해왔던 민관협력 노동

센터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추진 양상을 ‘조직화 방법’, ‘조직화 과정’, 

‘조직화 그 이후, 교섭의 장’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각각

의 과정에 있어 구조적‧제도적 난관이 모두 존재했다. 우선, ‘조직화 방법’에 

있어,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주도적으로 도모하지

만, 센터가 주체가 되어 조직을 운영할 수 없고 결국 조직을 독립시켜야 한

다는 점에서 근본적 딜레마가 존재했다. 또, 민간위탁 형태로 민관협력 노동

센터가 운영되기에, 드러내놓고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약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딜레마와 한계를 딛기 위해,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수면 아래에서 

비정규직 조직화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에 연계하는 조직화 

방법을 꾀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침을 담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으로부터 비롯된 제약 및 기층 

노동조합의 민관협력 노동센터에 대한 반감에 기인하여 민관협력 노동센터

와 노동조합 간 협업은 녹록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 노동센

터는 실태조사를 조직화의 계기로 삼거나,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명시적

인 사업명으로 내세우지 않고 ‘자조모임 지원’, ‘이해대변구조 마련’ 등 다른 

사업명을 활용하지만 내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하는 등 다

양한 조직화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었다. 

  나아가,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조직화 사업의 공식화를 이끌어내어, 

예산을 지원받고 공식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하고 있기도 했

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의 공식화 이후, 민관협력 노동센

터는 조직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수치에 기반한 성과들을 지방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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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해야하는 압박을 느낌과 동시에, 조직화 이후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주

도하여 갈등이나 파업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함께 불식시켜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 위에 놓이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화 과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존재했다.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아

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조직화를 도모한 뒤, 노동조합 가입, 협회 창립, 센터 

내 자조모임 유지 등 어떠한 이해대변체계를 구축할 것인지를 둘러싼 딜레

마를 겪었다.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노동조합 형

태로 조직화하려했고, 이를 위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받을 노동조합을 

설득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가입 후 노조

가 유지되게끔 도모하려 했지만 이 각각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또, 일부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협회 형태로 아파트 경

비노동자를 조직화하려했지만, 협회 창립 후 대부분의 협회 운영을 경비노

동자 당사자가 아닌 센터 상근자가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

화 과정을 성찰함과 동시에, 사업장별 교섭을 넘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노

동환경에 부합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조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지만,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추동하는 기존 노동조합의 변화는 지역 내 노동조합의 

변화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총연맹 차원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어

려움이 존재하기도 했다.

  나아가, ‘조직화 그 이후, 교섭의 장’에 있어서도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교착 상황에 놓여있었다.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집된 

목소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의 교섭이 매우 어

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조직화 이후 지

역적 교섭의 장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러나, 지역적 교섭의 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교섭이 아니기

에,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이끌어내어 새로 만들

어야 하는 장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적 교섭의 장

을 만들려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요구에 힘이 실리려면, 센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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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의 결집된 목소리들이 필요했다. 지역적 교섭의 

장이 마련되어 있어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설득력있게 이끌어낼 

수 있지만, 지역적 교섭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

직화가 선결과제로서 요구되는, 교착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전국 단위 아

파트 경비노동자 상생협약 체결 과정은, 교섭의 장이 조성되더라도 비정규

직 노동자 조직화에 기반하지 못한 채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들이 이해

대변을 대리하는 것에 그친다면 제한적인 노동환경의 변화만을 이끌어낼 수

밖에 없음을, 교섭의 장 마련과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가 동시에 수반되어

야 함을 예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지방선

거를 교섭의 고리로 삼아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어내려 하고, 동시

에 지역공제회, 지역유니온 등으로 이해대변형태를 갱신하며 단일 직종을 

넘어 지역 내 전반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를 기반으로 지역에 기반

한 노동운동을 꾀함으로써 난관들을 딛으려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가 포섭으로 

귀결된다고 바라보는 관점보다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된 이후에도 운동성을 

좇을 수 있다고 바라보는 관점이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활동을 설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노동센터 운동이 제도화를 통

해 본디 이루려고 했던 목표인 ‘비정규직 고용‧노동 조건 개선, 비정규직 노

동인권보호와 이해대변, 사회복지 확충’ 등을 달성하기에는 ‘민간위탁 형태’,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 공식화 도모’, ‘비정규직 노동자

의 노동환경에 부합하도록 기존 노동조합의 활동방식 변환 추동’, ‘조직화 

이후 노동환경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적 교섭의 장 마련’ 등 여러 

제도적‧구조적 난관이 여전히 엄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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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의 함의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의의와 함의에 대해 토론해보면, 먼저, 본 연구는 

사회운동조직과 제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가 

단순한 포섭이나 온건화로 귀결된다고 접근하는 일련의 비판들이 낡은 

문제제기일 수 있음을 조명하고자 했다. 후원 회원의 자발적 후원에 

기반하여 독립성을 꾀한 독립 노동센터가 또 다른 종속성에 갇힐 수 있다는 

점, ‘민간위탁’ 형태를 취한 민관협력 노동센터도 제도화 이후 운동성을 

견지할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센터 

설치라는 보다 완전한 제도화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정치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를 

둘러싼 정치적 선택에 있어 정답은 주어져있지 않고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늘 함께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회운동과 제도정치 행위자 간 협력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보다 많은 정

치적 기회가 열린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사회운동조직의 제도화를 둘러싼 

이론적 논쟁에 있어 질문의 초점을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 이후 운동성을 

유지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회운동조직이 제도화 이후에 어떻게 운동성

을 유지할 수 있는지’로 옮길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우리에겐 사

회운동조직의 제도화에 대한 “일면적인 옹호나 거부가 아니라 능동적인 대

안 수립”이 필요하다(신진욱, 2022: 127). 물론, 제도화된 사회운동조직을 통

치 기획의 일환으로서 파악한 선행연구들이 비판하는 지점인, 사회운동과 

정부가 접합하며 정치적 역량이 마모되는 양상은(조문영‧이승철, 2017; 김은지, 

2018), 민관협력 노동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가 포착한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저항과 조직화 양상들은 선행연구들이 

“가능성”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던(조문영‧이승철, 2017: 139; 김은지, 2018: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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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조직이 정부 및 제도와의 접합 이후에도 운동성을 견지할 수 있는 

지점들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공식적 행위나 문서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행위들까지 분석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대변에 있어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역할을 선행연구와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준다. 선행연구는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 이해대변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나 

제도 개선 등 집단적 이해대변보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개인적 

이해대변에 중점을 두고 주요 사업을 펼쳐왔기에, 미조직‧저임금 노동자들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우상범·임상훈, 2021).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운동성을 견지하려 노력해온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공식화되기 이전에도 센터 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도모해왔으며,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위치해있는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과 네트워킹을 

도모함으로써 저항의 토대를 조성하고 있기도 했다.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드러나지 않은 저항과 조직화 양상은 

선행연구들에서 포착되지 못했지만, 본 연구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비가시적 저항과 조직화 양상들이 가시적 저항의 토대이자 더 정교하게 

제도화된 정치적 행위를 위한 건축 블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기자회견, 시위 등 가시적 저항행위에 주로 초점을 

두고 사회운동의 활동들을 분석해 온 선행연구들로 하여금, 가시적 

저항행위 뿐만 아니라 “위장되어 있거나 무대 뒤쪽의 정치적 행위(스콧, 

2020: 58)” 등 비가시적 저항 양상에 보다 자세히 주목하고,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사회운동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셋째, 본 연구는 평등 및 민주주의에 초점을 둔 사회정책 변화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사회정책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을 비롯한 

행위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사회정책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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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상당 부분 하향식 접근을 택해왔고, 사회운동을 

포함한 제도 외부 행위자들에 관심을 덜 기울여왔다(신진욱‧정보영‧김진두, 

2018; 이철승, 2019; Ishkanian, 2022). 민관협력 노동센터는 그 자체가 

사회운동과 사회정책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기도 하며, 그 산물인 민관협력 

노동센터라는 행위자는 다시 지방정부와 상호작용하며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의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의 주목할만한 결과 

중 하나인,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비 배정 및 공식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한 예이다28). 본 연구는 사회정책 연구자들이 행위자로서 

사회운동에 주목하고 아래로부터의 접근까지 연구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사회정책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학문적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Ishkanian, 2022). 

  나아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내부에서 보다 평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활동들을 조명함으로써, 시장의 

불공정한 결과를 사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평등을 꾀하는 ‘재분배’에 초점을 

두어왔던 사회정책 연구자들로 하여금, 사전적으로 시장을 조정함으로써 

평등을 꾀하는 ‘선분배(predistribution)’까지 시야를 넓힘으로써 더욱 

정의로운 사회를 촉진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O’Neil, 2020).  

28)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어 왔던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이 지방정부로부터 필요성과 그 의의를 인정받고 공식화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적 흐름은, 역설적으로 이러한 제도 변화가 필요해졌을 만큼 미조직 취약노
동자들의 삶이 불안정해졌다는 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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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의 정책적‧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사회정책 입안자,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 기존 노동조합 

활동가, 세 청중에게 말을 걸며 보내는 일종의 “초대장”이기도 하다(푸코, 

2004: 44).

  첫째, 사회정책 입안자에게는 ‘민관협력’ 등을 통해, 정부 일변도의 제도 

설계 및 집행을 넘어 시민사회와 시장 등 다양한 행위자들과 상호 협력하며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관계 지향적 거버넌스(김수영, 2021)” 

구축이 유효할 수 있음을 조명하고자 했다. 한국 사회에서 정부는 오랜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며 시민사회를 규제하고 감시하는 개입자 기능을 

수행해왔다(위의 글: 255). 김대중 정부 이후, 노사정위원회나 국고보조금을 

통한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으로 대표되는 민관협력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여러 사회 세력 사이 협상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한 

시도였지만, “정부의 운영방법이 노골적인 규제에서 다양한 사회‧정치 

세력을 매개로 한 통치로 전환”된 것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송제숙, 

2016: 64).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정부 주도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단일 행위자의 제도적 기획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상호협력자로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김수영, 2021).

  본 연구가 주목한 민관협력 노동센터 사례는 이러한 접근이 유효할 수 

있음을 일부 암시한다. 여전히, 정부가 민관협력을 통해 시민사회를 

통제하려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이 운동성을 견지하며 이끌어내고 있는 제도 변화와 실천들은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적 생활향상을 이끌어내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기보다는 이를 

활성화하는 역할로 전환”하고(위의 글: 255)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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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들이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네트워크적 

접근(위의 글: 10)”이 현대 사회에 유효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동시에, 터부시되어왔던, 민관협력 노동센터를 통한 미조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정책이 실효적인 사회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어 노동조합의 조직적 

보호가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취약성의 이중적 덫”에 놓여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혜진 외, 2017: 10).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의 

조직화 사업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작업장 내 일터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이뤄나가고 있거나 불법행위 시정 등의 실질적 변화들을 

이뤄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이는 민관협력 노동센터를 통한 

미조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정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 혹은 대안적 이해대변 형태 구축을 통해 스스로 비공식성을 

해소하도록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효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둘째,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에게는 “서로 다른 그들의 경험을 

언어로서 잇는 작업”을 꾀함으로써(추지현, 2021: 325), 지속가능한 변혁의 

기획을 가능케하기 위해 어떠한 지점에서 무엇을 통해 개입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데 출발점이 되고자 했다. 본 연구가 운동성을 견지하려 

노력해왔던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상근자들을 탐색하여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실질적인 저항과 조직화를 꾀하기 어려운 

구조적‧제도적 제약 위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추적한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의 저항과 조직화 양상은 이러한 

구조적‧제도적 난관을 딛고 이뤄낸 분투의 산물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속 시원하게 연구참여자들을 비롯한 민관협력 노동센터 

상근자들의 갈증을 결코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본 연구는 이들이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정책을 개선하는 방법을 상상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려는 시도에 기여하는 것을 꾀했다(Rose et al, 

2006: 99). 그러나,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할 점은, 현재의 민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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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센터 활동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믿으려는 경향을 경계(송지우, 2022: 125)”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와 협업에 기반한 

미조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모델이 유효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조직화 사례처럼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먼저 조직화를 

도모한 뒤, 이후에 노동조합 형태로 조직화하는 경우는 지속가능한 

조직화로 이어진 사례가 적었지만, 그 외에, 조직화 시작 단계부터 민관협력 

노동센터와 직종 혹은 지역 노동조합이 긴밀히 협업한 경우 지속가능한 

조직화로 이어진 사례를 연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하지만, 사업장별 교섭을 넘어 해당 직종 또는 지역에 

부합하는 교섭 방식을 실험하는 등 기존 노동조합의 변화들이 함께 

수반된다면 민관협력 노동센터와 기존 노동조합의 협업을 통한, 

‘조직화(Holegate et al, 2018)’가 가능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지역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총연맹 차원의 변화도 요한다는 점에서 물론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분절된 노동의 조건 속에서 연대와 

단결의 형식을 재구성하고 노동운동의 자원과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와 해법(유형근, 2022: 464)” 중 하나가 민관협력 노동센터들과의 전략적 

협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민관협력 노동센터 운동이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신랄한 비판으로 통쾌한 한 방을 

날리기엔(조문영, 2020: 66)”, 운동성을 견지하려 노력해온 민관협력 

노동센터들은 “통치와 치열하게 교섭(앞의 글)”하고 있었다. 제도화된 운동은 

제도 바깥에 존재하는 운동과 함께 활동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Abers, 

2021: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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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활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행위자성(agency)을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Suh, 2011; 김영순‧이태형, 2020). 민관협력 노동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은, 민관협력 노동센터 활동이 민관협력 노동센터만의 

산물이 아니라 민관협력 노동센터, 지방정부, 지방의회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후속 연구가 민관협력 노동센터의 활동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 민관협력 노동센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내 

주요 행위자까지 포괄하여 다룸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개입해야할지를 모색(추지현, 2021: 325)”하는 데 더 

나은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 

  연구자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과 관계에 기반해 세상을 이해하기에, 그 

합리성은 종종 보수적인 현실 인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승섭, 2022: 37). 

그러나, 역사는 운동과 싸움들이 구조에 균열을 내며 변화의 가능성들을 

열어왔음을 예증한다. 많은 경우, 연구자의 언어는 그 변화를 사후적으로 

뒤따라갈 뿐이다(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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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독립 노동센터 분류는 노성철‧정흥준‧이철(2018: 145)의 비정규노동단체 전국 현황
에 따랐고, 이 현황에 존재하지 않은 노동단체의 경우, 독립 노동센터가 아닌 노동
단체 유형으로 분류했다.

No. 센터명
설립

연도
수탁기관

수탁기관

유형 

직원 

수 

2021년 

예산

(천원)

광역 지방자치단체

1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독립 

노동센터
37 3,575,349

2 부산노동권익센터 2020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노동조합 15 1,500,000

3 광주광역시노동센터 2013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노동조합 5 499,000

4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13 광주비정규직센터
독립 

노동센터
5 420,000

5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2019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조합 7 669,009

6 울산노동인권센터 2020 울산일자리재단
산하

공공기관
5 605,000

7 경기도노동권익센터 2019 - 지자체직영 9 1,230,000

8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2019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노동조합 7 615,000

9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

자지원센터
2020

차별없는노동사회

네트워크

독립 

노동센터
5 348,000

10 전남노동권익센터 2013
전남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노동단체 8 550,000

11
경상남도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015

한국노총 

경남본부
노동조합 4 138,000

12
경상남도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018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조합 4 138,000

13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7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노동조합 7 600,000

<부록> 민관협력 노동센터 현황(2022. 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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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자치단체 

1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19 한국노총 노동조합 6 703,288

2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19 한국노총 노동조합 6 703,288

3
동북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0 한국노총 노동조합 8 876,788

4
서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0 한국노총 노동조합 8 876,788

5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0 전태일재단 노동단체 4 362,916

6 성동근로자복지센터 2011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독립 

노동센터
4 362,000

7 광진구노동복지센터 2017 민주노총 광진구지부 노동조합 4 362,916

8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19 민주노총 중랑구지부 노동조합 4 362,916

9 성북구노동권익센터 2017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노동조합 4 362,916

10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19 민주노총 북부지역지부 노동조합 4 281,068

11 도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0 사회연대포럼 노동단체 4 362,916

12 노원노동복지센터 2012 전태일재단 노동단체 5 422,820

13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0 은평노동인권센터
독립 

노동센터
4 363,416

14 서대문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11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조합 4 380,316

15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0 마포민중의집
독립 

노동센터
4 362,916

16 양천구노동복지센터 2018
한국노총 

한울타리공공노동조합
노동조합 4 377,653

17 강서구노동복지센터 2017 강서양천민중의집
독립 

노동센터
4 414,230

18 구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12 민주노총 남부지역지부 노동조합 4 399,156

19 관악구노동복지센터 2017 민주노총 관악구지부 노동조합 4 363,000

20 강동구노동권익센터 2019 - 지자체직영 27 2,751,910

21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1 비정규노동선교센터
독립 

노동센터
4 371,207

22 고양시비정규직 2014 한국노총 노동조합 3 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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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지원센터 경기도지역본부

23 고양시노동권익센터 2020
한국노총 

경기도지역본부
노동조합 4 320,000

24
수원시비정규직

노동자복지센터
2013 -

기타

(거버넌스)
3 262,653

25
부천시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2012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노동조합 4 223,442

26
안산시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012

안산·시흥

비정규노동센터

독립 

노동센터
7 471,295

27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2019 민주노동자시흥연대 노동단체 3 164,197

28 파주시노동복지센터 2021 파주노동희망센터 노동단체 3 220,115

29
이천시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020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노동조합 3 215,400

30 대덕구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 2019 - 지자체직영 1 6,076

31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14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 노동조합 3 220,000

32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17 민주노총 서산시위원회 노동조합 2 176,000

33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17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노동조합 2 146,000

34
전주시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010

차별없는노동사회

네트워크

독립 

노동센터
4 195,067

35
익산시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015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노동조합 1 30,720

36 여수시비정규직노동센터 2018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한국노총 여수지역지부
노동조합 2 68,712

37
정읍시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2021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노동조합 2 105,903

38
울산광역시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2 - 지자체직영 2 153,930

39
울산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03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노동조합 3 111,693

40 통영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20 민주노총 통영시지부 노동조합 1 56,519

41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4 민주노총 사천시지부 노동조합 1 125,000

42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7 민주노총 거제시지부 노동조합 2 120,000

43 양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2015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노동조합 1 44,000

자료: 김성호·정흥준·기호운(2021)을 바탕으로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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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titutionalization of Labor Movement,

 Subversion or Co-optation?

: A Case Study of Worker Centers in South Korea 

Lee, Byeongkwon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oblem of non-standard workers is a major social 

problem. The institutions that have been designed around 

full-time employment relationships are fissured and do not cover 

non-standard workers, and the labor movement represented by 

trade unions is also facing a crisis around the world.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on-standard workers who are not 

double-inclusive in both institutions and trade unions, the 

problem of non-standard workers has become one of the social 

problems that need urgent resolution in modern society.

  This work focuses on the fact that the worker center, which 

has recently made significant achievements in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non-standard workers, is an example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labor movements. This study attemp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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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d light on both the subversive aspects of the worker center 

despit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subsequent limitations that also 

resulted for the worker center. T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whether worker centers seek 

resistance after institutionalization and what their resistance 

patterns in the event that they resist. Next, this study also tries to 

clarify whether worker centers pursue organizing after 

institutionalization, and in what ways. In order to answer the 

above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reviewed literature data on the 

worker center, and collected key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20 worker center leaders and practitioners.

  This study analyzed the resistance of the worker center through 

three aspects: 'captured resistance', 'strategic resistance', and 

'infrapolitics'. This study examined the organizing of non-standard 

workers in the worker center into three processes: 'organizing 

method', 'organizing process', and ‘local collective bargaining after 

organizing'. This study recognizes the aim of worker centers, 

which was to achieve an improvement in non-standard 

employment and labor conditions, whilst protecting non-regular 

workers' human rights and expanding social welfare. However, 

this study revealed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and structural 

restrictions such as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malizing local 

governments' non-standard workers organizing policy', and 

'converting trade unions activities to meet the non-standard labor 

environment’ to achieve worker centers’ aim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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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and organizing aspects of the worker center identified 

in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it highlighted that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can be subversive even after 

institutionalization, which previous studies have left as areas of 

'possibility'. Second, the invisible resistance and organizing of 

worker centers tracked by this study are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ed worker centers can be effective actors in the collective 

interest representation of non-standard workers, such as 

organizing workers or improving institutions. Thir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researchers who study social policy changes 

focusing on equality and democracy can expand their 

understanding of social policy continuity and adapt by paying 

more attention to social policy itself as well as actors including 

social movements.

  Simultaneously, this study is also an invitation to policymakers, 

worker center activists, trade union activists. First, it was intended 

to shed light on the effectiveness of a network approach for 

policymakers to work together with various actors, including civil 

society and the market, to define problems and seek solutions 

beyond the design and execution of the government's one-sided 

approach. Second, for worker center activists, this study was 

intended to serve as a starting point in seeking greater change, by 

connecting experiences from different regions as 'languages', to 

facilitate a discussion. Third, for trade union activists, the study 

was intended to highlight one of the ways in which trade unions 

can expand resources and capabilities of the labor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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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ly, implementing strategic collaboration within the worker 

centers. 

Key Words: Worker Center, Public-Private Partnership, 

Non-Standard Labor, Social Movement, Institutionalization, Labor 

Movement, Infrapolitics, Organ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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